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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Parents'PerceptionofTherapeutic

SupportforStudentswithSpecialEducationNeeds

KangKyeong-Hee

Advisor:Prof.Kim Nam-Soon,Ph.D.

DepartmentofSpecialEducation,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isstudyispurposedtoexaminethecurrentinstitution,system,and

constitutionontherapeuticsupportbytheMinistryofEducation,Science

andTechnology andrehabilitation servicefor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edbytheMinistryofHealthandWelfare.Then,thisstudyis

intendedtoinvestigateparents'perceptionaboutit,whethertherapeutic

supportisprovidedforindividualchild'sindividualneedsanddesires,and

itsproblemsthrough an in-depth interview.In orderto achievethis

purpose, parents' perception levels on therapeutic support and

improvementmethods are established by grasping essentialproblems

throughliteraturereview onpreviousresearchesandorganizinginterview

questionnaires.

ThesubjectsofthisstudywereparentswhoresidedinGwangju,had

children receiving therapeuticsupport,and gavetheirconsentsto an

interview through directvisitto each institution-hospital,privateand

nonprofitgroups,welfaretherapycenter,etc.-orbytelephoneandfinally

20qualifiedsubjectswereselected.

Thesubjectsofthisstudywere195parentswhoresidedinGwangju

andhadchildrenwithdisabilitiesreceivingtherapeutic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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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conduct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therapeutic

supportinparentsofstudentswithspecialeducationneeds.Finallythe

followingconclusionwasdrawn.

First,asregardsthesystem andpolicystructureoftherapeuticsupport,

parents'perception relatedtotheunderstanding oftherapeuticsupport

wasto havemoremeaning in thereduction ofeconomicburden by

economicsupport.Therewasanopinionthatparentsofchildrenwith

disabilities,astate,andrelatedgroupsallshouldbecomethesubjectsof

therapeuticsupportpolicy toestablish arationalpolicy.On theother

hand,mostparentsdid notknow about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Althoughsomeparentsknew aboutthat,theyrespondednegativelyto

executiveparts.Forthecooperationandneedofanindividualizedsupport

team,theunderstanding leveloforganizing anindividualizededucation

supportteam wasslightlylow.

Second,asregardstheexecutiveprocess,methods,and contentsof

therapeutic support,for satisfaction at the procedure of therapeutic

support,mostparentsobtainedinformationfrom otherparentsratherthan

asked administrative organs.For satisfaction ateducationalexpenses

support,many parentsexpected moresupportand arealisticlevelof

self-burdenwhichwasexpendedwiththerapeuticsupport.Forprovision

institutes,rehabilitation servi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the

MinistryofHealthandWelfarecouldbereceivedonlyintwoselected

places in each districtand itwas narrow to selectinstitutes.For

satisfactionatthetimeandfrequencyofoperatingtherapeuticsupport,

manyparentsweresatisfiedat40-minuteclass,butfeltthatfrequency

wasnotenough.Forsatisfaction atthequality and diversification of

therapeutic supportprogram,many parents hoped ongoing educational

supportinthefieldbeyondthetherapeuticarea.Manyparentsconsidered

thattherapist'sprofessionalism andqualitywasimportantand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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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ortanceofcorrection understanding ofchildren withdisabilities

andtheirsuitableeducationintervention.Satisfactionatthecontentsof

therapeuticsupportprogram washigh.Satisfactionataprogram place

wasaverage,satisfactionatprovisioninstitutesandoperationtimewas

average,andsatisfactionatprogram qualitywashigh.

Third,asregardsproblemsandimprovementmethodsfortherapeutic

support,itwasdifficultforparentstotakeaclassintheplaceappointed

onlybyeachdistrict.Manyparentssaidthatitwasdifficulttoreceivea

properhelpbyadministrativeorgans.Inotherwords,organsproviding

therapeuticsupportshouldbeexpanded.Also,mostparentspointedout

thediversification ofprovision frequency and therapeutic support,the

reductionoftheirself-burden,andthelackofpublicitybyadministrative

organs.

Finally, as regards perception satisfaction levels associated with

therapeuticsupportfactors,maleshad higherperception than females,

subjectswith high schoolcertificatehad higherperception than those

withcollegeeducation,andtherapeuticsupportonchildrenunder10was

higher than thatthose over10.For extra expenses on therapeutic

support,lessthan 100,000won wasthehighest.Forthecontentsof

therapeutic support programs,subjects in their thirties had higher

perception than those in theirforties and subjects with high school

certificatehadhighperception.Forextraexpenses,lessthan100,000won

wasperceivedpositive.Forthecorrelationamongperception,satisfaction,

andcontentsoftherapeuticsupport,highsatisfactionwasassociatedwith

highperceptionandhighknowledgeontherapeuticsupportprogram was

associated with high satisfaction.For the results of perception on

therapeuticsupport,mostparents'understanding oftheobjectivesand

subjectsoftherapeuticsupportwashigh,theirperceptiononexecutive

methodsandbudgetandapplicationwayswasaverage,mostofthem



-viii-

respondedyestotheselectionofprovisioninstitute,andtheirperception

ontherapeuticareawasaverage.Forthecontentsoftherapeuticsupport

programs,service preparation,initialassessment,plan,process,and

assessment showed relatively high perception, suggesting good

assessmentforthecontentsoftherapeuticsupport.

Fortheexecutiveprocessandcontentsoftherapeuticsupport,parents'

perception on rational and proper establishment of government's

therapeuticsupportwasaverageandmostparentsfeltpolicyrelatedto

therapeutic support was not enough. The direction of developing

therapeuticsupportwasthehighestinchildren'srehabilitationandthe

organization ofopinions on therapeutic supportwas the highestin

parents.Thefrequency oftherapeuticsupportwasthecommonestin

threetimesperweek,thehighestproblem relatedwiththerapistswas

found in theirprofessionalism,thecommonestcontentorganization of

therapeuticsupportwasfoundinlanguagetherapy,andtheactivationof

therapeuticsupportaskedgovernment'sexpansionoffinancialsupport.

Thestandardofselectingatherapeuticsupportinstitutewashighin

therapist'squalificationormajor.Forimprovementmethodsoftherapeutic

support, the highest problem was found in economic burden of

therapeutic expenses, followed by the lack of diverse therapeutic

programs.Thefirstimprovementmethodwaspointedoutincomplicated

proceduresandthelackofadministrativeguidelines,andthesecondary

onewasthenarrow widthofselectingservice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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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의의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궁극 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각기 교육의 목

이 다르게 기술될 수 있고 단순히 개개인이 왜 교육활동을 하는가의 문제에 있

어서는 더욱 쉽게 교육의 목 을 설정할 수 있다.하지만 국가단 혹은 학교단

나 일정한 발달단계에 도달한 아동들 수 에서의 목 설정은 교육 상의 다양성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이는 각자 다른 잠재 능력으로부터 흥미의 차이,삶의

방식과 목표의 차이,환경의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김남순,2010).

특수교육의 목 은 개인 ․정서 안정을 통한 사회 응과 경제 ․직업

안정을 통한 자아실 에 있다.특히 장애학생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장애학생 요구에 맞는 교수 수정과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차원 인 근이 필요하다.

오늘날 특수교육은 사회화과정,조성작용으로서의 큰 의미를 갖는다.특별한 교

육 요구를 가진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사회화과정과 개체와 환경과의 조화를 통

한 응체계를 극복해 나가는데 생태학 에 이 두어지고 있다.

장애학생의 장애 역과 장애정도에 따른 개개인 독특한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때 특수교육의 효과는 극 화 된다.장애유형이 동일하다고 할지

라도 그 장애학생 개개인마다 지닌 능력과 다른 능력간의 차이 즉 개인 내의

차이(intra-individualdifference)까지 매우 크고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김

정권‧한 민,2001).

학생들 개개인의 차이성,특수성에 맞는 의료,교육,심리,사회 인 재활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하며,장애아동의 자립생활을 기 로 실질 인 지역사회 통합을

한 결과 심 환 교육활동이 개되어야 한다.자립을 하기 한 제 조건으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일상생활 활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자기결정 능력

이 배양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학생들에게 한 교육 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생의 독특한 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가장 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학생의 특성과 능력 정도에 합한 교육으로서 다양한 교육 방법과 개별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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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능력에 알맞은 선택이 보장되는 교육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김남

순,2010).

장애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하고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차 으로 취해야할 조치는 의료 측

면의 지원과 교육 지원이다.장애 아동을 한 특수교육이 보다 효율 으로 이루

어지기 해서는 장애를 극복하고 보상해 수 있는 일련의 련서비스가 필수

이다.특수교육 련서비스는 특수교육이 일반교육과는 다른 특수성을 잘 나타나게

하는 특별 지원 활동이며 특수교육 상 학생들의 장애 조건을 보상‧교정‧개선

하게 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 활동이다(이필상,2007).즉 련서비스는 장애

를 가진 특수교육 상자가 자신의 독특한 개별 요구에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기 한 하나의 조치이다(Turnbull,2002,함미나,2010).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특성에 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특수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

시하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련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이면에는 장애학생을 한 교육 재활 활동은 아동 개

개인의 필요와 개별 요구를 특수교사에게만 의존하는 교과 발달 학습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따라서 아동의 장애 역,장애정도,특성 등 아동 개개인의 필요

와 개별 욕구에 맞는 의료 ,심리 ,사회 ,지원 활동이 바로 특수교육 련서비

스이다.이 듯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의 요구를 수용하기 하여 직 서비스와 간

자문 서비스,그리고 련서비스 등으로 별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Hallahan& Kauffman,2000).보편 으로 련서비스는 특수하게 훈련된 문

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직 는 간 서비스를 총칭한다(황복선,김수진,2002).

미국의 경우 모든 장애학생에게 무상의 한 공교육(A freeappropritepublic

education)을 실시하도록 연방법률 하에서 개별화교육 계획 이 련서비스 지원을

결정하면 해당 학생에게는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Gary.M.Clark,

2000).이때 서비스 제공 범 는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얼마나 기반하고 있는지 여

부에 의해 단된다(Edward.L.Mayen,1995). 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으로 개별화교육계획에 명시되어 있다.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서비스 문

가들은 특수학교 는 지역 교육청에 고용되어 담 는 순회교사로 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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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Rainforth,York,& McDoland,1993,송 외,2007).

일본의 경우도 특수교육 련 서비스는 교육과 복지 부분에서 공동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교육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제도로 지원이 이루어지

있으나,각 지원 제도마다 그에 따른 산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이 다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련서비스는 작업치료,물리치료,언어치료,부모교육,이동

서비스 등에 한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의료 차원의 지원이 명확하게 실천되고

있다.후생 복지성(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의료비 부담은 없으며,

특수교육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이 실질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국립특수교육

원,2008).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련서비스는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 인력지원 ‧

보조 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정보 근지원 등을 제공한다.학

부모를 상으로 장애 역별 특수교육 련서비스 요구 우선순 를 설문조사한 결

과 가장 높은 비율은 치료지원으로 나타났다(송 외,2007).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 특수교육 상자에게 연차 으로 치료지원을 제공해 오

고 있고 차 으로 확 하여 2013년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공할 것을 공표

한 바 있다. 한 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치료지원은 특수교육 상자에

게 학교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의료 지원과 특수교육을 보다 효과 으로 실시하

기 한 목 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하지만 실제 부모들

이 겪는 치료지원에 한 경제 부담과 강한 욕구는 정부에서 장애아동 복지정책

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실시하기에 이르 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의 목 은 성장기의 정신 ·감각 장애아동의 기능향

상과 행동 발달을 한 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장애아동 부모의 치료서비스에 한 경제 지원과

재활을 향상시키기 한 목 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9년부터 시행하게

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만18세 미만의 장애학생

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11).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한 목 인 치료지원은 장애아

동에게 상황에 따라서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과외 인 서비스가 아니다.

아동에 따라서는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불가결의

서비스이다.이런 이 바로 재활치료 서비스가 공공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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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김수진,2008).

2011년 재 특수교육 상자 82,665명 에서 27,671명이 진단 평가를 통해서 각

지역과 연계한 치료지원을 받고 있으며,37,000명의 장애학생들이 보건복지부의 장

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지원받는 학생 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복해서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도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치료지원의 목 과 상,지원방법과

차,제공기 의 선택,지원 횟수 등 서로 형태가 다른 경우도 많지만 모두 치료

지원 개념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이 듯 많은 특수교육 상자가 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치료지원 체제와 제도 실행실태에 한 단편 인 연구 몇 편을 제외하

고 체계 이고 종합 인 분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재 부분의 연구들

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구별하

여 실태와 부모인식에 해서 연구되었다(김수진,2008;김 태 외,2008;표윤희,

박은혜,2008;보건복지부,2009;함미나,2010;이수경,2010;윤새나,2011;윤 진,

2011).

본 연구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에 해 행 제도와 체제 구성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그에 한 학부모의 인식과 아동 개개인의 필요와 개별

욕구에 맞는 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문제 은 무엇인지를 심층면담을 통해

서 알아보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선행연구들에 한 문헌

연구를 통해 본질 인 문제를 악하고 면담을 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심층 면담

과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치료지원에 한 인식 수 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구축해 내고자 한다.

2.연구의 목

특수교육 상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요한 요소는 특수교육과 재활서

비스이다.효과 인 재활서비스의 제공은 특수교육 상자의 필요를 산정하고,지원

요구에 따른 정부의 체계 인 지원이나 더욱 요한 것은 수혜 상자들의 제도에

한 인식이다. 컨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계획되고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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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수혜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낮은 수 의 의미와 가치를 가

지게 되며,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직 수혜자들이 만족 해 한다면 이는 지속 으

로 수행해야 하는 정책이며 제도가 되는 것이다.다시 말해 제도나 정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수혜 당사자들의 인식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행 우리나라의 재활서비스 제도는 치료지원의 경우 직 수혜

상자들이 어떻게 이를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곧 성패를 좌우할 뿐 아니라

직 수혜 상자인 특수교육 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이 된다는 입장

에서 그 핵심이 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교육법과 사회복지 사업법,장애

인 복지법 등에 근거한 장애인 재활 서비스 특히 치료지원에 한 수혜자들의 인

식과 만족의 정도 등을 살펴보고,그에 따른 문제 과 개선 방향을 찾아 내 향후

제도 내용의 개선은 물론 정책 당사자들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내용은 특수교육법(제 28조 등)과 사회복지 사업법(제 33조

등)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제 18조 등)등, 행 재활서비스의 치료지원과 련하여

첫째, 행 치료지원 체제와 제도 구성에 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행 치료지원 체제와 제도 실행 실태는 어떠하며,

셋째, 행 치료지원 체제와 제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3.용어 정의

1)특수교육 련서비스

련서비스(relatedservice)란 특수교육이 일반교육과는 다른 특수성을 잘 드러

나게 하는 특별 지원 활동임과 동시에 특수교육 상학생들의 장애 조건을 보상,교

정,개선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활동이다(국립특수교육원,2007).

특수교육 련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명시된 특

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자원을 제

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 인력지원·보조 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정보 근지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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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료지원

치료지원은「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제 28조와 제24조 시행령과 사회복

지 사업법(제 33조 등)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제 18조 등)등에 근거한 특수교육

상자들에게 서비스되는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청능치료,심리·행동치료

등을 총칭한다.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치료지원은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할 목 으로 인 ‧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

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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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이 장은 특수교육 상학생에게 지원되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치료지원 체제,

치료지원의 황,선진 외국의 치료지원 실태,선행연구 고찰을 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1.특수교육 상학생에 한 치료지원 체제

치료지원의 개념과 범주,법 ‧제도 구조와 내용,치료지원의 변천과정을 탐

색한다.

1)치료지원의 개념 범주

치료지원과 련된 용어 즉, 련서비스,치료교육,치료서비스 등의 개념 ·조작

정의를 살펴보았다.

(1)특수교육 련서비스 치료지원

특수교육은 개별화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특별히 구안된 수업체계를

운 하며 이러한 교육을 행하는 안 교육 배치는 특수교육 상아동의 장애특

성에 따라 히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속 과정”으로 되어있다.이 연속

과정의 교육배치에서 가장 효율 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개 장애아동

을 지원해 주는 일련의 보조 활동들이 련서비스이다.개념 으로 련 서비스는

특수교육 상아동의 장애를 보상하거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체의 지원활동

을 지칭한다(김병하,1991).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을 통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장된 사회범 내에서

그들이 통합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련서비스를 각 아동의 요구에 따

라 가정,학교,직업 지역사회 환경 내에서 각각의 문성을 살려 용하고 있

다(황복선·김수진,2002).특수교육 련서비스는 아동의 장애 역,장애 정도,특성

등 아동 개개인의 필요와 개별 욕구에 맞는 의료 ,심리 ,사회 지원 활동을

말한다.

련서비스(relatedservice)란 장애아동이 장애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연속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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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배치 속에서 가장 효율 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개아동을 지원

해주는 일련의 보조 활동을 말한다(Ysseldyke& Algozzine,1990).

련서비스(relatedservice)의 개념은 미국이나 국 등 선진국에서 특수교육으

로 충족되지 못하는 개별아동에게 필요한 역의 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2005).

미국은 2004년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withDisabilitiesEducationImprovementAct

:IDEA2004,PL108-446이하 IDEA2004)에서는 “특수교육 련서비스는 장애학생

이 특수교육의 효과를 리기 해 필요한 발달 단계 ,치료 ,그리고 기타 지원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련된 서비스의 내용에는 교통,언어치료와 청능

학 서비스,통역서비스,심리학 서비스,물리 작업치료,치료 크 이션을 포함

하는 크리에이션,사회사업서비스,학교 간호 서비스,재활상담,방향정 와 보행

서비스,의료 서비스 등이 있으며 아동기 장애의 조기 별과 사정을 포함하고 있

다(한경근,2006). 한 특수교육 련서비스는 무료로 지원된다.

일본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련서비스는 작업치료,물리치료,언어치료,

부모교육,이동서비스 등에 한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의료 차원의 지원이 명확

하게 실천되고 있다.후생 복지성(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의료비 부담은

없으며,특수교육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이 실질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2008).그 외 장애학생을 한 일본의 련서비스는 공교육 차원

의 서비스에 병행하여 복지 차원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이는 신체장애학생과 지

장애학생을 한 것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스웨덴은 학생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합한 교육 환경 개선,교육 자료 는 보

조기기의 지원을 들 수 있다.지원의 종류에는 복장애학생을 한 의사소통보조

기기의 지 ,지체장애 학생을 한 휠체어 보 등 학생의 장애를 보상해 수

있는 다양한 물 지원이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부에 의해 지 되며 이에

는 등하교 과정 학교생활에서 장애학생의 안 한 생활을 보장하는 건물의 신축

변경도 포함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2008).

국내의 경우 특수교육 련서비스의 개념을「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 하고 있다.이 법에서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

인력지원‧보조 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정보 근지원 등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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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 련서비스라고 말한다. 련서비스의 여러 제공 서비스 에서 아동에게

지원되는 표 인 치료지원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이다.

치료지원은 치료지원의 수가 이루어지면 진단․평가 으로부터 진단평가를 실

시하고 상 선정 지원 역이 결정되며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치료지원을 받

게 된다.즉 상으로 선정이 되면 부모가 치료기 과 치료 역을 선택하게 된다.

특수교육 련서비스에 ‘치료지원’을 두면서 제 28조 제2항에서 “교육감은 특수교

육 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

료기사 등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 이 공인한 민간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하도록 하 다.교육감 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 할 수 있도

록 하고,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

장애인 복지법 제57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 다.

치료지원은 특수교육 상자 장애특성에 한 치료지원으로 장애경감 2차

장애 방 목 이며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양하

고 의료기 과 연계하여 운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최기상 외,2009).특수교육

상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요구에 맞는 활동이

필요하 는데 이를 학교에서는 치료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실시하 다.

Hanselman(1966)은 치료교육은 소질 는 환경 요인에 따라 신체와 정신의

발달 장애를 나타내는 모든 아동의 교육이며 치료는 의사가 할 일이며 교육은 교

육자가 할 일이나 사실상 의학과 교육학과의 연계에 따른 교육목 을 달성하는 것

이 치료교육이라고 하 다.Asperger(1965)는 치료교육은 생물학 지식에 따라 교

육 인 방법으로 청소년의 정신신경학 장애의 치료를 하는 과학이다라고 정의하

다.

이규식(1996)은 치료교육에 해 “장애아의 무한한 생명력(entelechy)을 유지 발

시키고 생리 자기조 기능(homeostasis)의 평형상태를 회복시켜 이들의 인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이다”라고 규정하 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치료교육을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

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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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생활 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이다고 하 다.

남정걸(1996)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직후 치료교육에 하여 ‘치료’를 의학 개

념으로 규정하 다.즉 치료는 어디까지나 의료행 이지 교육은 아니며,훈련은 특

별히 고안된 수업으로 지도한다면 차라리 특수교육이 되지만 치료교육은 아닐 것

이다.치료교육은 치료사나 치료를 직업으로 하는 의료요원을 상으로 하는 교육

이고,치료교육을 받은 문인사가 특수교육요구아동의 심신의 장애에 한 서비

스를 제공할 따름이다라고 하 다.

이 듯 치료지원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치료교육이라는 명칭으로 특수학교에

서 실시하는 교과과정의 한 역으로 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장애학생에게 언어

치료를 실시하 다.청능훈련은 청각장애,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지체장애학생에

게 감각·운동·지각훈련은 시각장애,지체장애,정신지체학생들에게 제공 되었다.심

리·행동 응훈련은 지체장애,정신지체 학생에게,보행훈련과 일상생활훈련은 시각

장애학생을 해 실시되었다(한경근,2007).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운 하는데 특수학교는 치료교육 담당교사의 부족 상

과 교재․교구․설비의 부족 등 열악한 교육 환경 등으로 인해 체계 인 교육활동

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주 (2007)은 학교는 병원이나 치료센터가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자의

치료서비스를 자체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지역사회의 치료인 라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거나,학교가 지역사회로 나가 치료서비스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제

안 하 다.‘치료교육’을 ‘치료서비스’로 치하여 정의하고 치료서비스의 달체계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특수학교에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실을 설치하여 치료

사를 두도록 하고 병원학 에서는 병원 내 서비스를 활용하며,일반학교(특수학

포함)에서는 특수학교의 치료실,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복지 ,교육청이 지정한

병원 내 치료실이나 사설특수교육실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치료서비스를 지원해

야 한다고 하 다(국립특수교육원,2007).

(2)치료지원의 범주

여기서는 먼 특수교육 상자의 범주를 살펴보고 특수교육 상자에 따른 치료

지원 역과 내용을 언 하고자 한다.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

법」제15조에 의한 특수교육 상자의 범주를 살펴보면 제 1항에 교육장 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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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

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상자로 선정한다.제 2항은 교육장 는 교육감

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상자를 선정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 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 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 과정 이하의 각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 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제 16조에 의거 특수교육 상자의 선정 차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

하여야 한다.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 상

자로의 선정 여부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교육장 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상자로의 선정 여부 제

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진로 직업교육,특수교육 련서비스 등 구체

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그리고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 상자의 정의를 보면 ‘제10조의 특수교육을 필

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정의하 고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

법」에서는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 기 과 범 가

확 되었다.즉 특수교육진흥법은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

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언어장애,학습장애,심장장애,신장장애·간 장애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지칭하 다.반

면「장애인등에 한 특수교육법」은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장애,정

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건강장애,발달지체 그 밖의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이며 자폐성장애를 분리하고 의사소통장애,지체장애로 개

칭하고 발달지체를 추가하 다.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은 「교육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특별한 교육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 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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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청각장애,

정신지체,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

폐성장애,의사소통

장애,학습장애,건

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의 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

정신지체,청각장애(농포

함),말 언어손상,시

각손상(맹포함)정서 장

애,정형 외과 손상,

자폐증 외상성 뇌손상,

기타 건강손상,특정 학

습장애, 복장애,3세~9

세까지의 발달지체

시각장애,청각장애,

지 장애,지체부자

유,병허약․신체허

약,자폐증,정서장

애,학습장애,주의

력결핍 과잉행

동장애

지체장애, 만성질

병(건강장애),청각

장애와 약청(난청)

장애, 시각장애와

약시장애, 정신지

체,학습장애,언어

장애,정서(행동)장

애

특정장애범주

로 분류하기

보다는 학생

의 필요한 지

원의 종류에

집 한 특수

교육을 실시

각 나라별 특수교육 상자의 범주를 설펴보면 아래<표Ⅱ-1>와 같다.

<표Ⅱ-1> 각 나라별 특수교육 상자의 범주

출처:국립특수교육원(2008),특수교육 국제동향 분석

미국의 경우는 특수교육 상자의 범주를 IDEA(2004)를 근간으로 하여 정신지체,

청각장애(농 포함),말 언어손상,시각 손상(맹 포함),심각한 정서 장애,정형외

과 손상,자폐증,외상성 뇌손상,기타 건강 손상,특정 학습 장애, 복장애,3

세~9세까지의 발달지체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22조 3에 명시된 특수교육 범주별 정의 분류기

에 따라 시각장애,청각장애,지 장애,지체부자유,병허약․신체허약,자폐증,

정서장애,학습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지체장애,만성질병(건강장애),청각장애와 약청(난청)장애,시각장

애와 약시장애,정신지체,학습장애,언어장애,정서(행동)장애로 구분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하여 학생을 특정장애 범주로 분류하기

보다는 학생의 필요한 지원의 종류에 집 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국립특수교

육원,2008).

이 듯 특수교육 상자에게 실시하는 치료지원의 역에 한 규정은「장애인등

에 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련서비스)제2항에 교육감은 특수교육 상자

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명

시하 다.

특수교육 상자 학생에게 지원하는 치료지원 역을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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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타 역(보행훈련,심리․행동 응훈련,청능훈련)은 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하며 그 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인수,2005)

물리치료는 자립 보행을 하여 신체의 기본 동작을 훈련시켜 반사와 반응 양식

의 한 진 억제,올바른 자세의 형성 신체 동작의 개선과 향상이 이루

어지게 한다.이는 일상생활의 기능 활동수행력에 제한을 주는 의료 문제,

는 그 외 모든 신체 상태를 진단 치료를 통하여 운동능력의 증진,통증의 감

소,신체 기능의 회복을 목 으로 한다. 한 1차 장애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2차 후유장애의 방과 교정으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기능을 최 한 신장

향상시켜 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게 하는 치료 역이다.

작업치료는 장애 학생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동작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놀이,운동 작업 동작을 통한 신의 종합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사회 자립이

기 를 이루는 활동 능력의 향상과 작업 가능성의 확장을 한 사지의 기능을

최 한 신장시키는데 주안 을 둔다. 신체 ,정신 질환으로 인한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하여 장애가 있는 신체부분을 습 으로 계속 동작시켜

독립 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 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행복한 삶을

하게 하는 치료 역이다.

언어치료는 장애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게 하는 역으로 말-언어-의사

소통 장애가 단독으로,혹은 다른 장애와 복되어 나타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특수

교육 상자의 언어 발달 상태 재 언어능력을 먼 평가한다.이후 언어발달을

진하고 언어수행을 한 언어의 제반 특징들을 이해하게 하고,이를 상황과 장소

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하며 학습 도구로서의 기능을

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이다.

보행훈련은 시각을 이용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주 환경과 자신과의 계를 이해하고 정 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독립보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시키고자 하는 역이다.따라서 학생들의 독립생활

능력을 극 화시키고 정 인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하여 생산 인 삶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심리·행동 응훈련은 심리·행동 응상의 문제로 인한 인 계의 실패와 이에

따른 자아상실감등의 문제에 처하기 해 사 방 훈련과 부 응 행동의 교정

환경 응력을 강화시킨다.그로인해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 ,문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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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범을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 능력을 갖추고 장애극복의지를

향상시키며 개인 부 응 행동과 사회 부 응 행동의 교정을 통하여 사회 응

력을 향상시키는 역이다.심리․행동 응 훈련의 역에서 생되는 치료 역으

로는 행동치료,심리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 등 많은 치료 역이 여기에 해당된

다.

청능훈련은 음 말소리를 수용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하는 훈련으로 청각 활용을 최 화 시키는데 주안 을 둔다.음의 지각과 변

별,단어 문장의 변별 훈련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기능(hearing)의 신장에서 듣

기기능(listening)의 신장으로 반 인 학습의 기 기능을 신장할 수 있는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이다.

치료지원의 여러 역을 볼 수 있듯이 특수교육 상학생에게 한 치료지원

역의 선택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Snell과 Brown(2006)은 ‘학생에게 어

떤 련 서비스가 도움이 되겠는가?의 차원보다는 ’만약 그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면 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즉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치료지원을 련서비스로 하기

보다는 학생의 교육 로그램에 요한 공헌을 하는 것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어떤 련서비스가 도움이 되겠는가’는 장애인으로서의 단

이라는 입장에서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가’는 특수교육 상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특수교육 상자로서 특수교육과 연 된 서비스를 받는 것을 구분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이 IDEA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상자로 선정이

되면 IEP를 통해 련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단한다.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IDEA에 의한 특수교육 상자로 명되지 않는 사람이 (즉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된 사람)일반교육에서의 이 을 얻는데 련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단이 되면 재활법 제504조(section504)에 의하여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육과정을

배우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특수교육 인 필요에 의한 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치료지원 제공의 여부와 제공할 치료 역의 단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특수교육 상자의 요구에 한 정확한 단(장

애 여부를 한 진단·평가의 차원이 아닌)이 결정 인 요소이다(한경근,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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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등(2007)은 특수교육 련서비스 요구조사 지원방안에서 치료지원의

내용 범주에서 우선 상 장애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여 개별화교육지원 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설문 면담조사 모두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나타났고 가

어떤 지원을 구에게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요한 사안이라고 하 다.그 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첫째,치료지원의 내용은 해당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필수 인 치료지원의 범 를 제한하는데 필요하다는 제안과 범 에 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를 필수 치료서비스라고 응답하 다.

청각장애학생에게는 청능훈련이,시각장애학생에게는 보행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그러나 필수치료 서비스에 하여서는 장애 역을 고려한 세 한 요구

조사를 통하여 그 범 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둘째,치료지원의 내용은 장애학생의 개별 인 평가 결과 요구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한다.학생의 치료지원과 련된 평가는 일반 는 특수교사와 력할 수 있

는 치료지원 문요원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화교육지원 에서 세부

인 치료지원의 범 우선순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다양한 치료 련 자원

어디까지를 치료지원의 범 에 포함 시킬 것인가에 있어서 ‘치료지원의 범 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한경근 2007,김 태 2007).

셋째,장애 역별로 최우선 인 요구가 있는 치료지원들에 해서는 학교 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치료지원 문요원에게 서비스를 받고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에 해서는 바우처 제도나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질 인 치료지원 서비스를 해서는 담당 인력의 자격기 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했다. 재 치료지원 담당 인력의 자격기 이 「의료기사 등에 한 법

률」제4조에 따른 면허 는「자격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 이 공인

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에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

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특수교육 련서비스는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그 서비스 하나인 치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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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2007.5.26)
특수교육 진흥법 (2005.3.24) 비고

특수교육

련서비스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

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 근지원 등을 말한

다.

치료교육:장애로 인하여 발생

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

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

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

‧보행훈련‧청능훈련 생활

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

다.

1.“치료교육”이 “치료

지원”으로 체

2.“특수교육 련 서비

스”범 폭 확

원에 한 개념과 치료지원 상에 한 범주를 알아보았고 각 치료 역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2)치료지원에 한 법 ·제도 구조와 내용

2008년 5월 26일에「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공포 되었다.장애

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치료교육(제2조 제7호)을 삭제하고

이를 신하여 ”치료지원“이 포함된 ”특수교육 련서비스“를 법정용어로 신설하

다.이 이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표 인 특징

의 하나이다.

<표Ⅱ-2>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련서비스 정의

출처 :한 민(2008),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의 제명,목 과 법정용어에 한 해석

표의 정의는 두 용어 간에 상당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특수교육

진흥법은 “치료교육”의 목 과 성격이 “장애로 인한 결함이 보충과 생활기능의 회

복”에 있는 “교육활동”이며,범 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

련‧청능 훈련 생활 응훈련”으로 한정하 다.

반면,「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련서비스”의 제공이 “특

수교육 상자의 교육(즉,”특수교육“)의 효율 실시”에 목 을 둔 “인 ‧물 자원

을 제공하는 서비스”라 규정하며,“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

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정보 근 지원 등”이 그 범 에 포

함된다고 밝히고 있다(한 민,2008).즉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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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필요한 상자를 ‘장애인을 포함한’다른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법률이 용될 수 있다는 취지가 법명에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제공하는 특

수 교육 서비스의 수 이 넓 졌다는 의미이다(한경근,2007).

교육인 자원부(2007)는 “치료교육” 련 조항의 개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한 명의 치료교육 교사가 8개 역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각 역별 문성 지도 시간 등의 문제가 제기 되어 그동안 장애인단체,

학부모,특수교육학계,국회 등에서 치료교육 폐지를 주장해 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삭제 그 지원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

수교육의 정의에 치료교육이 포함됨으로써 “치료교육 실시”,“치료교육 교육교원

배치”등 치료교육 련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장애인 등에 한 특

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정의를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련 서비스 제공을 통

한 교육”으로 정의함으로써 치료교육 련 규정이 삭제되고 치료교육 신 특수교

육 련서비스의 일부인 치료지원(물리치료,작업치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련서비스는 특수교육이 제 로 실시되고 특수교육 상자가 특수교육을 통해 이

을 얻기 해 필요한 것이며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기능상의 장애나 손상의 특

성 등에 의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한경근,2007)

련서비스의 하나로 치료지원이 도입되면서 달라진 은 아동들이 자신에게 필

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며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된 ‘치료’는 교육

과정 상의 치료교육활동으로,개인의 요구와 상 없이 국가나 학교가 결정한 시간

과 시수에 따라 일방 으로 주어졌다.이는 아동이나 부모가 학교에 기 해온 것과

는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는 아동에게 합한 치료를 요구하 다.즉 아동은 자신의

치료 요구에 맞는 문 치료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언어치료가 필요

한 아동은 언어치료사에게,물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물리치료사에게 각각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김주 ,2011).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

법 상의 치료교육 련조항을 비교한 표는 아래<표Ⅱ-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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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련 조항 내용 비 고

특수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상자의 특성에 합한 교육

과정·교육방법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직업교

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개정법에서

는 치료교육

련 규정 모

두 삭제

제2조 7.“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

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

료·보행훈련·청능훈련 생활 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18조(치료교육 등)①특수교육기 의 장은 특수교육 상자에 한 건강

진단 생활기능의 회복정도의 정을 정기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특수교육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생활기능의 회

복정도를 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 상자가 있는 경우

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①특수교육기 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

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특수학 에서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정

원 배치기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특성에 합한 교육과정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특수교육 련서비스”란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

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

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정보

근지원 등을 말한다.

-치료교육

신 특수교육

련서비스의

일부인 “치료

지원”으로 규

정
제28조(특수교육서비스)

②교육감은 특수교육 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표Ⅱ-3>특수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법상의 치료교육 련조항비교

출처:김종 (2008),특수학교 교육과정 문가과정.2008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이해와 용

교육과학기술부의 련서비스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2

조 2항(정의)과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 )에 련해서 교육감은 특수

교육 상자의 조기발견,특수교육 상자의 진단·평가,정보 리,특수교육 연수,교

수·학습활동의 지원,특수교육 련서비스 지원,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하 교육행정기 별로 설치·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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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용학년

유, 1,2 3,4 5,6

1 2 3

고 1 고 2 고 3

제1항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 교육행정기 이나 특수학교,특수학 이

설치된 일반 · ·고등학교 는 할 지역 공서(장애인복지 을 포함한다)등

특수교육 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한 제28조(특수교육 련서비스)제2항에 교육감은 특수교육 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다.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 )제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

터가 그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담당 업무를 담하는 특수교육 분

야의 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와 제4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련 기 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력하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자격 기 은 제24조(치료지원)제1항에 법 제28조제2항에 필요한 인력은「의료기

사 등에 한 법률」제4조에 따른 면허 는「자격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

무부장 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에 교육감은「공공보

건의료에 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의거 치료지원 상으로는 아래 <표Ⅱ-4>와 같이

2008년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연차 용을 받는다.

<표 Ⅱ-4> 치료지원 용학년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09),특수교육지원센터 운 자료

2009년에는 유치원과 등 1학년과 2학년에 해당하며 2010년에는 유치원, 1학

년부터 등4학년까지 그리고 학교1학년에 해당,2011년에는 유치원과 등학교,

학교 1학년과 2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용이 되며,2012년에는 유치원과 등

학교, 학교,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에 용이 되며 2013년에는 유치원과 등

학교, 학교,고등학교에 모두 용이 된다.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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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련 조항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항

(보호의 방법)

①보호 상자에 한 보호는 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시장·군수·구

청장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 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 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5항 (사회복

지서비스 이용

권)

①법 제33조7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은 보호 상자의 복지요구,소득·재

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지 상에 한 기 을 정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 이 정한 기 에 따라 산의 범 내

에서 이용권 지 상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개인과

가정의 돌 ,지원,활동의 보조,가사 는 간병서비스,신체 ·정신 건강의

향상을 목 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사

회복지서비스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는 단체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기 을 갖춘 자를 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 는 단체(이하 “보호실시기 ”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장 ·군수·구청장은 보호 상자 보호실시기 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용권을 지 하고 이용권의 가격,사용기한,이용

이 가능한 보호실시기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호실시기 의 운 자는 이용권을 제출한 보호 상자에 하여 이용권의 범

에서 보호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호실시비용의 지 과 정산 등에 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문기 이나 단체로 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기 이나 단체에 미리 보호실시비

용을 탁하여야 한다.

따라 지원 방법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의료기 과 연계하여 운 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장애아동 재

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련조항과 내용에 해서는 아래<표Ⅱ-5>와 같

다(www.socialservice.or.kr).

<표Ⅱ-5> 사회사업법상 장애아동 재활치료 련조항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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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료지원의 변화 과정

(1)한일합방 이

1882년 미국과 정식으로 수호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기독교 신교의 선교사들이

견됨으로써 근 의료사업과 교육 사업이 크게 보 되기에 이르 다.장애아동

을 한 교육사업도 결국 이 같은 역사 상황에서 시작되었다.유길 (1895)의 서

유견문에 치아원,맹인원,아인원 소개되었는데 아인원에 소개된 내용은 농교육의

상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등이다.교육방법 면에 있어 수지어와 말 읽기에

의한 커뮤니 이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농과 아의 개념을 구별하고 청각장애의

원인에 한 의학 견해를 밝혔다.

서유견문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치아원은 정신지체아 특수학교를 말하는데

교과목은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그 가르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문자 교육에서는 의 뜻을 하는 그림을 가지고 풀이해 주되 그 뜻을 알

때까지 반복하여 학습하여야 하고 유희,음악,체육 등도 가르치며 학습과정에서

강화자극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 다.

맹인원은 맹아동을 한 특수교육기 으로서 그 교육의 모습은 자와 물체

의 형상을 나타내는 특수교구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고 직업교육을 통해 생산활

동에 종사하게 하며 경문을 외거나 술을 익히는 따 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

다.교육비 부담은 원칙 으로 정부가 부담하지만 부잣집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부

담하게 하고 직업교육을 받은 맹인들은 성공 인 직업재활이 가능하다는 것 등의

내용이 소개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선교사에 의해서 다.선교사

로제타 홀여사가 1894년 평양에서 오복녀라는 맹소녀를 데려다가 가르친 것이 한

국에서 최 의 특수교육 기원이 되었고 역사 계기가 되었다.1896년에는 뉴욕 맹

학교에서 사용해 온 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뉴욕식 한 자를 창안하여 체계

교육을 실시하 다.1909년에 홀부인은 동료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인 이익민 등과

의 동 인 노력으로 농교육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최 의 농교육의 시작이 되었

고 독립된 특수학교 형태로 평양맹아학교 교육이 실시되기에 이른다.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도하는데 있어 의료사업과 겸하여 교육을 통해 근하

고 이해의 길을 열려고 한 것이다(한국맹인복지연합회,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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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제 강 기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 하게 되자 교육면에서도 여러모로 불리한 환이

이루어졌다.일본은 조선총독부 산하에 일종의 사회복지기 으로 1911년 6월에 부

령 제 77호로 제생원을 설치하 다.당시 제생원 맹아부는 근 특수교육기 이

라기 보다 맹·농아자를 고아와 함께 구분 보호하는데 일차 목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맹아부는 맹 농아자에게 보통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당한 기능을 가르치

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생도는 비생과 자비생으로 나눠 비생은 모두 기숙시켰

다.수업 연한은 맹생과 3년 아생과 5년,맹생의 속성과는 1년,그 교과목은 수신,

일본어,조선어,산술,수 체조 등으로 했다.제생원 맹아부의 특색은 한국 최

의 과립 특수교육 기 으로서 조선총독부에 속했으며 고아의 양육과 맹농아의

교육을 같은 기 에서 맡았다는 것이다. 상반되는 교육 상인 맹과 농아를 같이

교육했다는 것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그들의 식민지로서 특수교육도 차별

이 다. 등과 3년(농아는 5년),속성과 1년의 단기교육을 목표로 했으며 교육내

용은 일본어를 겨우 해독할 정도의 등보통 교육에다 직업교육을 겸한데 불과했

다.학생모집은 총독부에서 지시하여 학생들을 색출해서 입학시켰고 동시에 기숙사

에 수용하여 의식주 일 을 국민 부담으로 돌보아 주었다.당시의 사회에서는 특수

교육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무 심하 고 사회복지 사업 인 입장에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매우 보수 이 다(김병하,2003).

(3)일제시 이후

우리나라에서 작업치료가 처음 행해진 것은 한국 쟁이 일어난 1950년 이후이다.

쟁터에서 다친 군인들의 치료를 해 미군의 보호 아래 작업치료사 양성 기 이

설치되었다.William RushDunton이 작업치료의 원리(Principlesofoccupational

therapy)을 처음 언 하 다.작업치료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쟁 이후 1952년 부

산 동래에 상자를 치료하기 해 설립되었던 ‘정양원’이 1953년 ‘국립재활원’으로

변경되면서부터이다.

물리치료는 한국에 처음 서구식 물리치료가 소개되기는 1945년 APTA 회원의 미

국 군인 물리치료사 MajiGerldineLindberg 다는 기록이 있다.그는 미군 제29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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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서울 근교에 있을 때 내한하여 그해 12월에 물리치료과를 설치하 으며 그후

Lindberg등 여러 명의 물리치료사가 내한하기는 하 으나 당시 미군철수와 함께

1949년을 기해 모두 한국을 떠났다.민간인으로는 1948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ThelmaB.Maw이다.그는 당시 서울 역 에 치한 세 란스 병원에 물리치료과

를 설치하 다(정재권외,2007)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1967년 맹학교와 농학교 교육 과정이 제정되었고,1974년

정신지체 학교 등부 교육 과정이 제정되었으며,1977년에 맹학교와 농학교 교육

과정 개정에 이어 1980년 7월 30일 교육 개 조치에 따라 1983년 12월 31일 특수

학교 4개 장애 역의 교육 과정을 면 개정‧제정 고시하 다.치료교육 활동의

변화 과정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제정 개정 고시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치료 교육 활동의 변화와 발 의 시기를 4기로 나 어 보면 ① 교

육과정 시기(1945~1984년),② 제정 교육과정 시기(1985~1992년),③ 개정 교육 과

정 시기(1993~1999년),④ 통합 교육 과정 시기(2000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특

수학교 치료 교육 활동 교육과정의 변천은 ‧제정‧개정‧통합 교육과정의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헌선,1999).

  교육 과정 시기(1945~1984년)

이 시기는 서울 맹아 학교가 해방 직후 개교하면서 1967년 맹‧농학교 교육 과

정이 제정되었고,1974년 정신 지체 등부 교육 과정이 제정되었으며,1983년 지

체부자유 학교 교육 과정 제정된 시기이다.이 시기의 치료 교육 활동의 명칭은 양

호 훈련,요육 활동,재활 훈련 등으로 불리면서 지도 내용과 방법 면에서 장애

역에 따라 다양성을 보 다.

  제정 교육 과정 시기 (1985년 ~1992년)

특수학교 교육과정 면 개정,제정 고시(1983년 12월 31일)된 후 1985년부터 시

행된 시기이다.이 시기의 교육 과정은 ‘장애학생은 개인의 특성면에서 편차가 크

고,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특수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맹학교는 ‘생활 응 활동’,농‧정신지체 학교는 ‘요육 활동’,지체부자유학

교는 ‘재활 훈련 활동’ 역을 설정하 는데 주요 내용은 <표Ⅱ-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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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역 명 칭 주 요 내 용

맹학교

(시각 장애)
생활 응 활동 -일상생활 훈련,환경 응 훈련

농학교

(청각 장애)
요육 활동

-언어 수용·표 활동

-생활 응 활동

정신 지체 요육 활동
-학습 비 기능,감각 운동 기능

-언어 훈련,부 응 행동의 교정

지체부자유 재활훈련활동

-기능 훈련(물리 훈련,직업훈련,언어교정 훈련,감각‧

지각 기능의 훈련)

-사회 ‧심리 훈련(심신의 응,사회 ‧정서 응,

정 행동)

장애 역 명 칭 주 요 내 용

시각 장애 학교 생활 응 활동 -생활 훈련,이동 훈련

청각 장애 학교 요육 활동 -언어 수용·표 활동

정신 지체 학교 요육 활동
-감각 운동 기능 훈련

-언어 훈련,행동 응 훈련

지체부자유 학교 재활 훈련 활동

-감각‧지각 훈련,언어 훈련

-직업훈련,물리 ,신체 활동 훈련

-사회 ‧심리 훈련

<표Ⅱ-6> 제정 교육 과정 시기의 치료 교육 활동

  개정 교육 과정 시기(1993년 ~1999년)

이 시기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면 개정 고시(1989년 12월 29일)된 이후 1993

년부터 시행된 행 교육과정의 시기이다.이 교육 과정에서도 장애 역별 치료

교육 활동의 명칭을 다르게 하면서 내용면에서 질 향상을 보인 기간이고 교육부

지정,도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가 운 되면서 장에 뿌리내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개정된 치료 교육 활동의 내용은 <표Ⅱ-7>와 같다.

<표Ⅱ-7> 개정 교육 과정 시기의 치료 교육 활동

이상의 행(1993년 3월 1일~2000년 2월 28일까지 시행)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은 장애 역 심의 획일 치료 교육 활동이 수행된다는 이다.따라서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른 탄력 운 의 필요성과 도‧ 복 장애아의 다양한 치

료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이 지 되고 있다. 한 장애 역별로 내용 선정

이 제한 이어서 특정 장애 역은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만 지도되는 것이 치

료 교육인 것처럼 해석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 다.그리고 교육부는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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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서를 개발하면서 특수학교(지체부자유)공통 교사용 지도서임을 명시하 는데

일반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통합 교육 과정 시기(2000년 이후)

교육부는 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 는데 총론 개정안(1997년 6월)의 치

료교육 활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별 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른 치료

교육 활동을 강화하기 하여 ① 장애 역 심의 획일 치료 교육 활동 지양

②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른 치료 교육 활동의 탄력 운 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

로 하 다.명칭을 ‘치료 교육 활동’으로 통일하고 장애 역 공통 치료 교육 활동

으로 언어치료,청능 훈련,물리치료,작업치료,감각․운동․지각 훈련,심리․행동

응 훈련,보행 훈련,일상생활 훈련의 8가지 역을 확정하 다. 한 이상의 8가

지 훈련 역의 목표와 내용 선정은 각론 작업이 완료된 1998년 6월30일 에 확정

고시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유치원과 등부 1·2학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치료지원 황

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치료지원에 한 구조와 실태

는 어떠한지,치료지원 상에 한 황은 어떠한지를 알아본다.그리고 교육과정

제정시기에 따른 치료지원 문제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치료지원 구조와 실태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애아

동 재활치료 서비스의 구조와 실태는 어떠한지,그리고 교육과학부와 보건복지부의

치료지원을 서로 비교하기로 한다.

(1)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구조

교육과학기술부의 련서비스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2조 2

항(정의)과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 )에 명시되어있다.교육감은 특수

교육 상자의 조기발견,특수교육 상자의 진단·평가,정보 리,특수교육 연수,교

수·학습활동의 지원,특수교육 련서비스 지원,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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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를 하 교육행정기 별로 설치·운 하도록 규정되어있다.그리고 동법 제1

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 교육행정기 이나 특수학교,특수학 이 설치된

일반 · ·고등학교 는 할 지역 공서(장애인복지 을 포함한다)등 특수교육

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8

조(특수교육 련서비스)제2항에서 교육감은 특수교육 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동법 시행

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 )제2항과 4항은 인력배치와 타기 의 연계

체제 내용을,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담당 업무를 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제 2항),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련 기 과

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 4항)고 명시되었다.

한 최소한 치료지원 센터에는 치료지원을 담하는 치료지원 문요원과 유

된 여타의 기 들과 력 계를 구축하여 실행하도록 되어있다.그리고 동법 시행

령 제29조(기타 련서비스의 제공)교육과학기술부장 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심리․행동 응

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 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 )제2항을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지

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담당 업무를 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제4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련 기 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력하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자격 기 은 제24조(치료지원)제1항에 법 제28조제2항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

사 등에 한 법률」제4조에 따른 면허 는 「자격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 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에 교육감은 「공

공보건의료에 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 「장애인복지법」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

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치료지원의 역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이며 기타 역(보행훈련,심

리․행동 응 훈련,청능훈련)은 련서비스로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개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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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 교육과정에 의거 단계 으로 용한다.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의료기 과 연계하여 운 한다.2011년 4월

기 으로 국의 모든 교육청에 18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 하고 있으며

담인력으로는 특수교사 561명,재활복지·치료교육교사 140명,기타 교사 8명으로

체 709명의 교사,일반직 21명,치료사와 보조원을 포함한 기타인력 702명으로

모두 1,432명이 있으며 2007년도에 공포된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 특

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 에 한 법 근거가 운 에 한 제도 인 보완을 마

련하 다(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평가를 통한 특수교육 상자 선정 여부 특수

교육지원,특수교육 련서비스 지원 등 한 교육배치를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

고 있다.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효율 인 치료지원을 하고 있고 각 학

교의 치료실과 비교하여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기 의 시설․설비와

치료사를 배치하여 각 학교를 순회하며 치료지원을 한다(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의 결과를 토 로 개별화교육지원 에서 치료지

원의 내용과 방법이 결정된다.치료지원 역은 언어치료,청능훈련,감각운동지각

훈련,심리행동 응훈련 등이며 지원 방법으로는 바우처 제도에 의한 치료지원,치

료교육교사(재활복지교사),치료사,특수교육지원센터 담인력 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기본교육과정 면 시행에 따른 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치료지원을 제공한다.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치료지

원이 이루어지는데 각 치료지원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학교에서 치료지원 유형 :기본 교육과정 면 시행에 따른 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한다.재량활동 시간 는 방과

후에 치료사 는 치료교사가 담당한다.

특수학교를 통한 치료지원 유형 :개별학교의 요구에 따라 수용에 맞추어 문치

료사가 배치되어 있고 치료사가 학교에 배치될 경우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유 기 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지원 유형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고 치료지원 제공 장소를 결정하는 업무를 한다.

그리고 문성 등이 인증된 외부의 치료기 을 확보하여 긴 한 연계체제를 구축

한다.치료지원 련기 (병의원,복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 상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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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강을 하고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외부치료기 과 연계가 어려운 ,소도시 지역의 학생과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치료사가 각 학교로 방문하여 치료하며 통합 으로 근하여 통합학 교사와

특수교사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재택순회교육 상인 증장애학생은 가정으

로 방문하여 치료를 한다.

치료지원 제공 인력의 자격국가면허 소지자 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이며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인 라가 미약한 을 고려하여 국가 면허 소지자 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양성될 때까지 학 는 학원을 졸업한 치료지

원 련 학과 졸업자를 활용(단,해당 역)한다.

지원방법으로는 학생이 의료기 을 방문하여 치료실시하며 치료지원 련 수증

는 의료비 지 명세서를 첨부한 치료지원비 지 신청서를 매월 청구 받은 후

해당기 에 지 한다.

언어치료의 지원내용은 장애유형 특성에 따른 언어치료를 하며 지원방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언어치료사가 해당학생의 학교를 순회하거나 센터 내에서 치

료지원 실시한다.그리고 유 기 연계를 실시하며 학생의 장애상태와 특성에 따

라 개별 는 소그룹치료를 한다.

청능 훈련은 음 말소리를 수용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하는 훈련으로 청각 활용을 최 화시키고 시각 통제한 청력을 체계 이고

개별 으로 개발하며,어음의 지각,변별,그리고 지의 개선을 보도하고 자연스러

운 음 말소리의 습득을 진시키며 아울러 발음 훈련의 기 가 되는 훈련이다.

치료지원의 신청 상은 “2008년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연차 으로 용한

다.2009년에는 유치원과 등 1학년과 2학년에 해당하며 2010년에는 유치원, 1

학년부터 등4학년까지 그리고 학교1학년에 해당,2011년에는 유치원과 등학

교, 학교 1학년과 2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용이 되며,2012년에는 유치원과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1학년,고등 2학년에 용이 되며 2013년에는 유치원과

등학교, 학교,고등학교에 용이 된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학교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제출을 한다.지원

상 선정 지원 역 결정은 물리치료,작업치료는 진단․평가 원회의 심의결

과와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참고하여 결정하며 언어치료는 진단․평가 원의 면담

진단․평가 결과 언어 인 문제가 배치된 교육 장에서의 교육이나 일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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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학생 개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진

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지원 내용 방법을 결정하고 교육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내용 결정을 지양한다.

(2)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구조와 실태

뇌병변,지 장애,자폐증 등의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하면서 재활치료에 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국가 인권 원회(2004)에 의하면 장애아동의 치료지원에 한

요구는 증 되고 있으나,국가 지자체의 무상 공 치료서비스 지원 체계는 아

직 미비한 실정이다.이로 인한 부분의 장애아동 치료서비스 비용은 장애아동 가

족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문제가 심각한 수 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뉴 스타트 2008’을 시작하 으며 그해 5월 국정과

제 핵심 사업으로 소득층 자녀지원을 한 사업을 시행하 다.그 이후 9월에 생

활공감정책 67개 주요 과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채택되었다.장

애인 복지법 제16조,장애인 복지법 6조 72조의 법 근거로 2009년 2월 장애아

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다(윤 진,2011).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수요자 심의 복지사회 구 과 장애자녀의 재활치

료로 인한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해 바우처 형태로 환되어 국 으로 확 실시되고 있다(한국장

애인개발원,2010).이는 장애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

나라 최 의 무상의 공 치료지원시스템이다.서비스 내용은 장애아동 부모의 사

교육비 부담을 가져온 역으로 언어치료,행동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심리운동

등이다.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소득층 장애아동에게 바우처 방식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욕구가 높은 장애아동에

게 우선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08년 3월 25일 뇌병변·언어·청각·정신지체

등 욕구가 높은 아동 6천명을 1만 7천명으로 확 지원하기로 발표하 으며 총

150억 규모의 사업이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2010).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목 은 성장기의 정신 ·감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

과 행동 발달을 한 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사회

복지사업법 제33조의 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제33

조의 7항(보호의 방법)보호 상자에 한 보호는 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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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 제1항의 보호를 실

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 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 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그리고 제

19조5항(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법 제33조7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은 보호

상자의 복지요구,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지

상에 한 기 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 이 정한 기 에 따라

산의 범 내에서 이용권 지 상자를 결정한다.제1항에 따른 이용권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개인과 가정의 돌 ,지원,활동의 보조,가사

는 간병서비스,신체 ·정신 건강의 향상을 목 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www.socialservice.or.kr).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지원체계와 황에 해

서 보건복지부(2011)에서 발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안내 지침과 련 통계자

료를 토 로 서비스의 내용,서비스 이용 실태,서비스 제공기 인력,서비스

달체계의 4가지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서비스 내용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아동을 상으로 한 재

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재를 한 부모 상담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

다.장애아동을 상으로 한 재활치료서비스 내용은 언어·청능치료,미술·음악치

료,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이 장애아동 부모들의 수요욕구에 따라 자율 으로 결정하여 제공하고 있다.그

리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 행 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태다.장애아동의 부모를 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는 사회 으

로 고립될 수 있는 장애아동 가족을 한 정서 지원은 물론 장애아동의 재활치

료 효과를 극 화시키기 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다.장애아동을 해 재활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기 방문형과 재가 방문형 2가지로 구분된다.기

방문을 기본으로 하되 인근에 제공기 이 없을 경우,도서·벽지 지역 거주 장애아

동의 경우,이동불편 보호자가 없어 기 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서비

스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가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 은 장애아동 부모의 경제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해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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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한 지원과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 가능하도록 바우처로 운 하고

있다.장애아동 소득수 에 따른 재활바우처 지원의 범 는 아래 <표Ⅱ-8>과 같

다.

<표Ⅱ-8> 장애아동 재활바우처 소득수 에 따른 지원 범

소득수 등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

기 생활수 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 계층 과~ 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국가구평균소득 50% 과~

100%
라형 월 16만원 6만원

출처 :보건복지부(2011),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안내

서비스 이용 액에 해서는 이용자의 소득수 에 따라 지원액을 바우처로 지

원되는 액과 본인부담 을 차등화하고 있다.소득수 은 장애아동수당 수령 여

부,수 자 차상 계층 여부,건강보험료(차상 계층 과 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등을 토 로 기 생활수 자,차상 계층, 국가구 평균소득 50% 이

하, 국민가구 평균 소득 50~100% 이하의 4가지 등 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구매력은 동일하게 월 22만원이며,소득수 의 등 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 이 차등화되어 있어 이용자는 액 지원 받거나

최 월 6만원의 이용료를 선납하고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서비스 이용 단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1회당 서비

스 단가는 월 지원횟수에 따라 1만8천원(월 12회),2만원(월 11회),2만2천원(월 10

회),2만4천(월9회)등으로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

은 50분이 기본으로 정해져 있다.서비스는 1:1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치료

목 상 집단치료가 필요한 경우 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 치

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단가를 별도로 용하고 있다.

네 번째,서비스 이용 상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

동이며 · ·고등학교 는 이에 하는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재학 인 경우

에는 만 20세 이하까지 지원 상에 포함이 된다.단 5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32-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뇌병변,지 ,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가 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다.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지 ,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이며 소득기

은 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단 소득기 이 국 가구 평균소

득 100% 과 150% 이하인 장애아 2명이상 가구,부모 1명 이상이 증장애인

(1,2 3 복장애)인 가정에 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

범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서비스 역으로는 언어·청능치료,미술·음악치료,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장애아동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 이 자율

으로 결정)한다.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시군구의 탁 을 리

하고 바우처 비용의 지 정산,모니터링 실시 통계를 리하는 한국사회서

비스 리원이 2011년 기 으로 서비스 상자 황과 이용실 을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상자는 37,000명으로 나타났다.이는 재 특수교육 상 학

생 2011년 기 82,665명을 기 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서비스 제공기 인력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

은 국가( 앙부처) 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는 지정을 받은 비 리단체·법

인,개인사업자,상업상 법인 등으로서 재활치료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

이 선정기 이 된다.서비스 제공기 의 선정으로는 국가( 앙부처) 는 지자체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비 리 기 의 참여를 극 권장하며 지자체별 사업 상

인원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게 정 제공기 수를 단하여 지정된다.서비스 제공

기 의 인력은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 기 에서 발 한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치료사를 채용해야 한다. 한 2년 이상 련 자격증을 발 하고 문학

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련 학회 단체에서 소정의 차를 거쳐

발 받은 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자격증이 없이 련 치료 분야의

련 학과 공자의 경우 석사학 이상 소지자는 임상 경력 1년 이상이여야 하며,

학사 학 이상 소지자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문 학사 이상 소지자는 임상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섯 번째,서비스 달체계는 서비스 제공기 의 이용 차는 <표Ⅱ-8>과 같이

서비스 상자가 서비스 제공기 에 연락하여 이용신청 수를 한 후 상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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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내 용

서비스 이용 신청 수 -서비스 상자가 제공기 에 연락

서비스 제공

(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 과 서비스 상자 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작성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 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본인부담 납부 -서비스 상자,제공기 계좌에 직 납부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 바우처 잔량 조회,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리센터,서비스 제공기 이 상자 가족을 상으로 서

비스 실시 상황 확인

서비스 결제 -은행 업일 기 으로 결제후 3일 이내 입

을 실시한다. 상자 상담을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며 이용자와 제

공기 간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

처의 본인 부담 을 제공기 계좌에 납부하고,매 회 서비스를 받았을 때마다 바

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다. 한 서비스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상자 가족을 상으로 서비스 실시상황을 사회 서비스 리센터

서비스 제공기 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표Ⅱ-9>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차와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2011).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안내

재활치료는 신체 는 정신 질환에 한 의학 인 치료와 심리 ,사회 ,

직업 인 면에서 치료를 포함시켜 사회 인간으로의 복귀를 해 환자를 신체 ,

정신 ,사회 는 직업 인면의 치료를 통해 최 한의 기능 인 회복을 도모하

고 사회에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재활

치료 에서의 주요 목 은 육체 ,정신 ,심리 ,정서 ,가정 ,사회

는 직업 으로 당사자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 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치

료와 훈련,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활치료의 성공 조건으로서는 환자의 회복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올바른

치료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환자의 정 참여의지,사회와 가족의지 그리고 각자

의 문성을 타 분야 문치료요원과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는 력 근이 높

게 요구된다( 세일,2005).재활치료에 주로 활용되는 치료방법은 언어치료,청능

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놀이치료,행동치료,인지치료,심리운동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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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는 미술 재료를 제공 이용하여 표 의 자유를 주고 한 내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여 상담자와의 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 구조와 조직을 제공하는 치료이다.미술치료는 비언어 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을 표 하거나 창작활동의 과정에서 치료의 매개체로 미술을 사용하는 치료기

법으로서 장애인의 정서 ,사회 ,정신 부 응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심리상

담 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 인정된다.

음악치료는 내담자에게 음악을 듣게 하거나 한 연주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신체 ,심리 ,정서 통합과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등의

치료 효과를 보게 하는 특수한 심리치료법이다.

놀이치료는 아동의 성격연구와 행동문제의 치료를 해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아

동이 놀이하는 가운데 자신의 갈등을 표 하도록 하는 것이다.내면 인 부 응을

일으키게 하는 감정과 정서를 표 할 수 있도록 놀이를 심리 정화의 도구로 이

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아동의 응문제를 진단하는 기법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행동치료는 재의 문제행동에 한 부정 향을 어떻게 수정하는가에 심을

두는 행동수정 기법으로서 재 일어나고 있는 표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어떤

형태의 부정 행동 형태이든 이를 정 행동 형태로 환시키는 강력한 해결기

능을 갖는다.

인지치료는 개인의 의지가 근본 으로 그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제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문제는 잘못된 가정과 추측에서 오는 실왜곡 때문에 생기며,이

러한 부정확한 개념은 인지발달 과정에서 잘못된 학습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다.그러므로 잘못된 개념을 교정,제거하고 실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이 치료

의 기본이 되며 치료자는 내담자의 실 사고를 증진시켜 재의 인지가 왜곡되

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심리운동은 운동치료와 심리치료의 간 치로 볼 수 있다.즉 신체를 매개로

신체기능개선에 일차 목 이 있는 운동치료와 주로 인간의 감성이나 인지 등 정

신 ,심리 건강개선에 우선 목 을 두고 있는 심리치료이다.

요약컨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

여 실시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하

여 지원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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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서비스
상

치료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평
가된 특수교육 상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만18세미만,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단,5세 이하는 뇌병변,지
,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가 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로 서비
스 가능)

장애
유형

특수교육 상자
뇌병변,지 ,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 복장애 인정)

서비스
역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청능
치료,보행훈련,심리·행동치료,음악
치료,미술치료

언어치료,청능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행동·놀
이·심리운동치료(장애아동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 이 자율 으로 결정),장애조기 발
견 발달진단서비스, 재를 한 부모 상담서비
스

신 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유형에 따
른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치
료지원 내용 방법을 결정함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 서비스 상자의 가족이
동사무소에 신청

제공기
공공보건의료기 장애인복지시
설 등과 연계,특수교육 상자의 보
호자가 기 을 선택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

제공인력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발
기 에서 발 한 자격증 인정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 기 에서 발
한 자격증 인정

소요 산
지원

교육청에서 약 월 10만원 지원
상자의 소득수 에 따라 지원액과 본인부담
차등지원,월22만원부터 월16만원까지 지원

법 조항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조항
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에 근거한 복지차원의 지원

(3)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치료지원의 비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련서비스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2009년도부터 시행되었던 교육과

학기술부의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서로 복허용이

되지 않았다.즉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을 받고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서비스를 부분 으로 받을 수 없었다.그러나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

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치료 역이 다르면 2가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복을 허용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내용을

아래 <표Ⅱ-10>와 같이 비교하 다.

<표Ⅱ-10>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비교

서비스 상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 상자를 의미하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 5세 이하의 경우는 의사 진단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다.장애유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유형과 장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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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는 경우학생도 포함하여 특수교육의 효율 의미를 부여했다면 보건복

지부는 시·청각,언어,지 ,자폐,뇌병변 아동을 상으로 하 으며 기타 다른 장

애 역은 포함하지 않았다.서비스 역에서의 경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진단․평

가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지원 내용 방법을 결정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 이 자율 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치료지원 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약 1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비해 보건복지부

는 2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한다.

2)치료지원 상에 한 황

(1)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 상 산과 규모

연도별 특수교육 상 학생수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일반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특수교육 상학생

의 최근 5년간 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Ⅱ-11>와 같다.

<표Ⅱ-11> 연도별 특수교육 상학생 배치 황 (단 :명,%)

연도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 학교 체

2007 22,963(34.8) 42.977(65.2) 65.940(100)

2008 23,400(32.7) 48,084(67.3) 71,484(100)

2009 23.801(31.7) 51,386(68.3) 75,187(100)

2010 23.944(30.0) 55,767(70.0) 79,711(100)

2011 24.741(29.9) 56,924(70.1) 82,665(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특수교육통계

특수교육 상 학생수의 증가추세를 보면 2007년 65,940명에서 2008년에는 71,484

명으로 5,544명이 증가,2009년에는 75,187명,2010년에는 79,711명으로 증가하 으

며 2011년에는 82,665명으로 2007년에 비해 16,725명이 증가하 다.

연도별로 장애 역을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용을 받아 8개

의 역으로 조사가 되었다가 2009년부터는 장애인등에 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역의 확 로 세분화 되었다.장애 역별 학생수의 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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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

성장

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체

2007
2,292

(3.5)

2,864

(4.3)

36,041

(54.7)

7,739

(11.7)

7,695

(11.6)

1,185

(1.8)

6,982

(10.6)

1,142

(1.7)
-

65,940

(100)

2008
2,103

(3.0)

3,073

(4.3)

40,222

(56.3)

8,788

(12.3)

7,681

(10.7)

1,226

(1.7)

6,754

(9.4)

1,637

(2.3)
-

71,484

(100)

2009
2,113

(2.8)

3,385

(4.5)

40,601

(54.0)

9,659

(12.8)

3,537

(4.7)

4,647

(6.2)

1,324

(1.8)

6,526

(8.7)

1,945

(2.6)

1,450(

1.9)

75,187

(100)

2010
2,398

(3.0)

3,726

(4.7)

42,690

(53.6)

10,367

(13.0)

3,588

(4.5)

5,463

(6.9)

1,591

(2.0)

6,320

(7.9)

2,174

(2.7)

1,394

(1.7)

79,711

(100)

2011
2,315

(2.8)

3,676

(4.4)

45,132

(54.6)

10,727

(13.0)

2,817

(3.4)

6,809

(8.2)

1,631

(2.0)

5,606

(6.8)

2,229

(2.7)

1,723

(2.1)

82,665

(100)

-12>와 같다.

<표Ⅱ-12> 최근 5년간 장애 역별 학생수 (단 :명,%)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특수교육통계

장애 역별 학생수는 2008년까지는 정서행동장애가 자폐장애를 포함하여 7,681명

의 학생수의 통계가 산출되었다면 2009년부터는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장애가 분리

되어 정서행동장애 학생수는 3,537명(4.7%),자폐장애는 4,647명(6.2%)으로 조사 되

었으며 발달지체 역이 추가되어 1,450명(1.9%)으로 조사되기 시작하 다.2011년

재 시각장애 2,315명으로 2.8%를 나타내고 청각장애는 3,676명으로 4.4%이며 정

신지체는 45,132명으로 54.6%로 가장 많은 장애 역 학생수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

가 10,727명으로 13%를 나타내 두 번째로 많은 장애 역 학생수로 나타났다.그러

나 학습장애의 경우는 5,606명으로 2009년도 6,320명보다 714명이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인 자원부 고시 제2008-3호)」이 2009년부

터 연차 용됨에 따라,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이 차 축소되고 신 치료지원

이 확 제공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

최근 치료지원 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Ⅱ-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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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특수교육 상 학생 치료지원 상학생수 산

2009
유, 1~2 유, 1~2

14,054,000
10,227 5,905

2010
,유아, 1~4, 1 ,유아, 1~4, 1

18,114,605
29,625 13,768

2011
,유아, , 1~2,고1 ,유아, , 1~2,고1

48,465,492
59,901 25,839

<표Ⅱ-13> 최근 치료지원 황 (단 :명,천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년도 특수교육 상 학생 유치원 · 등 1~2학년 상 학생은 10,227명

에서 치료지원 상학생은 5,905명이며 산은 141억원이다.그리고 2010년도에는

특수교육 상 학생 ·유아, 등 1~4학년, 1학년 상 학생은 29,625명 에

서 치료지원 상학생은 13,768명이며 산은 181억원이다.2011년 특수교육 상학

생 장애 아,유· 과정,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9,901명 치

료지원 상학생은 25,839명이며 치료지원 비율은 43.2%이다.일부 시·도는 치료지

원 제공 상 학년이 아닌 학교 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1,835명에게 추

가로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치료지원 상학생을 한 시·도교육청의

총 산은 약 485억원이다(교육과학기술부,2011).이 듯 2010년과 2011년도의 치

료지원 산이 격히 증가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와의 복 지원이 허용되면서 나타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

스의 시작 시기가 같으며 처음 시행 했을 때는 두 부처 에서 부분 으로 한 부

처만 지원이 허용이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액보

다 었고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재활서비스를 더 많이 신청하

게 되었다.이후 2011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치료지원에 해

복이 허용되었다.제공 받는 치료 역이 같지 않다면 두 가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음악치료

나 미술치료를 받는 경우는 허용이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별 특수교육 학생수와 치료지원 황

특수교육 상자 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Ⅱ-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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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특수학교 특수학 일반학

학생계
학교수 학 수 학생수 학교수 학 수 학생수 학교수 학 수 학생수

계 155 3,842 24,580 6,080 8,415 43,183 6,598 13,679 14,741 82,665

서울 29 732 4,869 636 1,094 6,071 890 1,838 1,960 12,900

부산 13 294 1,697 445 519 2,728 483 989 1,052 5,477

구 8 220 1,489 251 354 1,901 397 779 812 4,215

인천 7 185 1,277 338 458 2,693 295 563 615 4,618

주 5 162 1,001 182 246 1,221 187 324 343 2,565

4 112 838 220 263 1,478 276 663 712 3,030

울산 3 93 573 135 191 968 184 680 718 2,284

경기 28 648 3,853 1,413 2,114 11,053 1,175 2,549 2,724 17,685

강원 7 169 1,040 303 315 1,449 241 433 511 3,000

충북 9 226 1,336 253 286 1,563 341 718 807 3,718

충남 6 164 1,035 436 552 2,554 266 457 500 4,094

북 11 179 1,289 287 309 1,439 392 760 832 3,560

남 7 112 891 220 451 2,359 184 417 420 3,672

경북 7 231 1,476 382 485 2,112 481 862 932 4,526

경남 8 231 1,447 499 626 3,135 634 1,285 1,415 6,000

제주 3 84 469 80 152 459 172 362 388 1,321

<표Ⅱ-14> 시도별 특수교육 학생수 (단 :명)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특수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특수교육통계에 보면 특수교육 상 학생 수는 총 82,665

명으로 경기도가 17,685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1,321명으로 가장 은 수로 나

타났다.지역별 치료지원 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상학생은 모두 치료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진단·평가가 실시되고 그 단에 따라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의 분포와 산을 시도별로 나타내면 아래 <표Ⅱ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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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5> 지역별 치료지원 황 (단 :명,%,천원)

시도

특수교육 상학생 치료지원 상학생 치료지원 비율

산유아

1,2,고1

3 고2,3

공과
소계

유아

1,2,고1

3 고2,3

공과
소계

유 아

1,2,

고1

3 고

2,3 공

과

소계

서울 8,934 3,410 12,344 5,055 934 5,989 56.6 27.4 48.5 9,406,680

부산 4,180 1,297 5,477 1,979 108 2,087 47.3 8.3 38.1 2,536,800

구 2,977 1,238 4,215 1,530 - 1,530 51.4 - 36.6 1,635,600

인천 3,384 1,234 4,618 1,175 135 1,310 34.7 10.9 28.4 996,090

주 1,827 738 2,565 971 - 971 53.1 - 37.9 1,138,800

2,154 876 3,030 805 15 820 37.4 1.7 27.1 1,172,736

울산 1,619 665 2,284 702 - 702 43.4 - 30.7 1,732,178

경기 12,740 4,555 17,295 4,008 112 4,120 31.5 2.5 23.8 2,918,484

강원 2,131 869 3,000 1,072 47 1,119 50.3 5.4 37.3 1,318,000

충북 2,560 1,158 3,718 1,482 - 1,482 57.9 - 39.9 1,874,749

충남 2,909 1,185 4,094 985 - 985 33.9 - 24.1 998.760

북 2,622 938 3,560 1,384 137 1,521 52.8 14.6 42.7 1,283,500

남 2,758 914 3,672 613 70 683 22.2 7.7 18.6 336,308

경북 3,175 1,351 4,526 1,293 38 1,331 40.7 2.8 29.4 16,689,600

경남 4,462 1,538 6,000 2,002 132 2,134 44.9 8.6 35.6 3,221,620

제주 927 394 1,321 322 61 383 34.7 15.5 29.0 559,427

국립

특수

학교

542 404 946 461 43 504 85.1 10.6 53.3 646,160

합계 59,901 22,76482,665 25,839 1,83227,671 43.2 8 33.548,465,492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특수교육통계

국의 특수교육 상학생수는 82,665명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27,671

명으로 나타났으며 산은 총 484억원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치료지원을 받고 있

는 학생 에서 경기지역의 학생수가 4,12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며 산은

29억원이며 제주도가 383명으로 제일 은 수의 학생수를 나타내며 산은 5억 5

천만원 정도이다.강원도는 학생수가 1,119명에 산은 13억이며 주는 971명이며

산은 11억원,울산은 702명이지만 산은 17억원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자치단체

마다 지원하는 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상자와 산

장애아동 재활치료 연도별 상자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아동 부모의 경제 경감과 재활 목 으로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상자 수와 산은 아래 <표Ⅱ-16>와 같다.



-41-

구분
2009 2010 2011

상자수 산 상자수 산 상자수 산

서울 2,623 3,147,600 6,124 5,934,136 5,550 5,377,950

부산 1,069 1,795,920 2,225 3,018,435 2,264 3,071,342

구 1,143 1,920,240 2,300 3,120,180 2,316 3,141,886

인천 981 1,648,080 2,175 2,950,605 2,211 2,999,443

주 701 1,177,680 1,310 1,777,146 1,333 1,808,348

762 1,280,160 1,460 1,980,636 1,484 2,013,194

울산 283 475,440 813 1,102,916 776 1,052,722

경기 3,237 5,438,160 8,200 11,124,120 8,347 11,323,540

강원 701 1,177,680 1,180 1,600,788 1,198 1,625,207

충북 673 1,130,640 1,385 1,878,891 1,405 1,906,023

충남 812 1,364,160 1,555 2,109,513 1,582 2,146,141

북 1,169 1,963,920 1,670 2,265,522 1,695 2,299,437

남 1,123 1,886,640 1,570 2,129,862 1,589 2,155,637

경북 1,141 1,916,880 2,055 2,787,813 2,090 2,835,294

경남 1,291 2,168,880 2,550 3,459,330 2,557 3,468,826

제주 269 451,920 592 803,107 603 818,030

합 계 17,978 28,944,000 37,164 48,043,000 37,000 48,043,020

<표Ⅱ-16>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상자 수와 산 (단 :명,천원)

출처 :보건복지부(2011)( 산은 국비지원액임)

2009년도에 장애아동재활 치료서비스의 상자 수는 17,978명에 불과했지만 2010

년에는 2배가 넘는 37,164명이 서비스를 받았으며 2011년 재 37,000명이 서비스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 경우가 8,3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서울

은 5,550명,부산이 2,264명, 주는 1,333명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경우는 603명으

로 가장 은 수를 기록하 다.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산은 국고보조율이 서울의 경우 50%이며,지방의 경우는 70%를 기 보조율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재정자립

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일수록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산의 어려움

으로 그 혜택이 고루 미칠 수 없을 것임을 알 수 있다.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산 내역은 다음 <표Ⅱ-1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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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인구수

(단 :천명)

상아동수

(명,%)

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순지방비

(천원)

서울 9,794 6,124(0.063) 11,868,272 5,934,136 5,934,136

부산 3,415 2,225(0.065) 4,312,050 3,018,435 1,293,615

구 2,446 2,300(0.094) 4,457,400 3,120,180 1,337,220

인천 2,663 2,175(0.082) 4,215,150 2,950,605 1,264,545

주 1,476 1,310(0.089) 2,538,780 1,777,146 761,634

1,502 1,460(0.097) 2,829,480 1,980,636 848,844

울산 1,083 813(0.075) 1,575,594 1,102,916 472,678

경기 11,379 8,200(0.072) 15,891,600 11,124,120 4,767,480

강원 1,472 1,180(0.080) 2,286,840 1,600,788 686,052

충북 1,512 1,385(0.092) 2,684,130 1,878,891 805,239

충남 2,028 1,555(0.077) 3,013,590 2,109,513 904,077

북 1,777 1,670(0.094) 3,236,460 2,265,522 970,938

남 1,741 1,570(0.091) 3,042,660 2,129,862 912,798

경북 2,600 2,055(0.080) 3,982,590 2,787,813 1,194,777

경남 3,160 2,550(0.081) 4,941,900 3,459,330 1,482,570

제주 532 592(0.111) 1,147,296 803,107 344,189

합 계 48,580 37,164(0.077) 72,023,792 48,043,000 23,980,792

<표Ⅱ-17> 2010년 국 인구수와 지역별 장애아동 재활치료 황

출처 :보건복지부(2011),2010년 국비지원액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소요된 산은 총 720억여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국고보조 은 480억원,순지방비는 240억원이 집행되었다.경기

도의 경우가 가장 많은 상자로 인해서 15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118억

이 집행되었으며 부산은 43억, 주는 25억, 남의 경우는 30억원이 집행되었다.

그밖에 기업들이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거나 기존의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후원

하는 지원이 꾸 히 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는 장애아동·이동권 증진· 능

특기·생활 복지 등 장애인 복지 분야에 사용될 기 을 지원하기도 하고 국 사회

복지 12곳에도 장애아동 놀이터를 설치 지원하 다(경향신문,2011).그리고 KT

의 경우도 서울 농학교의 청각장애아동 야구단을 후원하며 지속 인 후원을 하는

등 기업들의 이러한 기부와 후원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민간

이 앞장서는 본보기가 되어 가고 있다. 기업들은 많은 경우 사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상으로 그 가족 에 장애아동의 치료지원비를 지원해주는 복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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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도 운 하고 있다.

3)교육과정제정 시기에 따른 치료지원 문제

(1)개정 교육 과정 시기(1993년 ~1999년)

이 시기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면 개정 고시(1989년 12월 29일)된 이후 1993

년부터 시행된 행 교육과정의 시기이다.이 교육 과정에서도 장애 역별 치료

교육 활동의 명칭을 다르게 하면서 내용면에서 질 향상을 보인 기간이고 교육부

지정,도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가 운 되면서 장에 뿌리내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은 장애 역 심의 획일 치료 교육 활동

이 수행된다는 이다.따라서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른 탄력 운 의 필요성과

도‧ 복 장애아의 다양한 치료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이 지 되고 있다.

한 장애 역별로 내용 선정이 제한 이어서 특정 장애 역은 교육 과정에 제

시된 내용만 지도되는 것이 치료 교육인 것처럼 해석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

다.그리고 교육부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면서 특수학교(지체부자유)공통 교

사용 지도서임을 명시하 는데 일반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헌선 외,2002).

(2)통합 교육 과정 시기(2000년~2008년)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특수학교 치료교육교사의 확 배

치 일반학교 특수학 에의 치료교육 담당교원 배치 등 치료교육 분야에 새로운

발 이 시작되었다.

교육부는 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총론 개정안(1997년 6월)의 치료

교육 활동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별 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른 치료 교육 활동을

강화하기 하여 ① 장애 역 심의 획일 치료 교육 활동 지양 ② 장애 정도

와 특성에 따른 치료 교육 활동의 탄력 운 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명

칭을 ‘치료 교육 활동’으로 통일하 다.장애 역 공통 치료 교육 활동으로 언어치

료,청능 훈련,물리치료,작업치료,감각․운동․지각 훈련,심리․행동 응 훈련,

보행 훈련,일상생활 훈련의 8가지 역을 확정하 다. 한 이상의 8가지 훈련

역의 목표와 내용 선정은 각론 작업이 완료된 1998년 6월30일에 확정 고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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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1일부터 유치원과 등부 1·2학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그리고 장애

역 심이 아닌 개별 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른 치료 교육 활동의 운 체제를

구축하기 하여 각 훈련 역은 수행 능력 심의 선택 치료 교육 활동이 가능

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목표를 단계형 수 별로 제시 하 다( 헌선 외,2002).

특수학교 치료 교육 활동의 체제와 구조의 변화는 지 까지 장애 역별로 운

되고 있는 교육 활동의 재구조화를 제로 한 것으로서 새로운 운 방안과 체제

를 요구하게 되었다.특수학교는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치료 교육 담당 교사의 부족

상과 교재․교구․설비의 부족 등 열악한 교육 환경 등으로 인해 체계 인 교육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효율 인 운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실험․연구학교를 운 하거나 자체 연구로서 교직원을 조직화하

고 직 연수를 통해 운 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 다.

치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시행되었을 때 특수학교 학생의 92%,특수학

학생의 80% 정도가 치료교육 상자 으며 이 특수학교 학생의 80% 정도만

이 치료교육을 받고 있었다.특수학교 학생들은 치료교육 감각운동훈련과 언어

치료가 가장 많이 요구되며,특수학 학생들은 언어치료와 행동훈련 일상생활

훈련이 가장 요구된다고 보고되었다.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그 다음으로 많이 요

구되었다. 한 사교육기 에서 치료교육을 받는 경우가 특수학교 학생은 30%,특

수학 학생은 34%에 달하 는데,그들 부분은 복지 이나 사설기 에서 치료교

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는 치료교육의 수혜욕구가 많음에도 아직 그

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 치료교육의 양 인 문제 을 보여주고 있다(김

태,국립특수교육원,2005).그래서 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장애

인 복지 ,병원 치료실, 는 사설 치료실 등에서 사교육비를 들여 치료교육을 받

고 있었다(김수진 외,2005).

2005년 치료교육활동을 일반학교까지 확 하기 해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

다.개정된 법 제19조는 치료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에 한 규정으로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하고,특수학 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순회

교사를 두도록 해서 일반 학교에서도 순회교사를 통해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안수경,김 태, 헌선,정동일,한 민,2005,김주 ,2011).

그러나 치료의 특성상 특별한 련 기자재와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치료교사가 학교를 순회하며 치료교육 활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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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치료교육 교사가 늘어나고 치료교육 련 학과도 신설 되었지만 치료지원은

여 히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는 특수학교 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008년 이 까지만 하더라도 치료지원은 특수학교 교육과정 상의

치료교육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던 특수교육 상 학

생들은 부분 치료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그 이유는 특수학 의 교육과정은 기

본 으로 일반교육과정이 심이었기 때문이다(김주 ,2011)

(3)개정된 교육과정시기(2008년 이후)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 치료교육이 아닌 특수교육 련서비스로

치료지원을 극 으로 도입한 것은 특수교육과의 개념 혼란을 발생시켰던 치료

교육보다는 의료·재활 성격을 분명히 가진 치료서비스에 한 교육수요자의 호

응도가 높았던 것을 고려한 결과이다.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특성에 합한 교육과정에 맞춰 특수교육 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특수교육 련서비스를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

기지원·통학지원 정보 근지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8조에 교육감은 특수

교육 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와 시행령 29조에 기타 특수교육 련서비스의 제공은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심리·행동 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

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듯 특수교육 련서비스에 한 구체 인 내용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서 지원

업무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련서비스의 지원에 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제11조).특히 특수교육 상자 는 학

부모의 수용에 의해 치료지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체계를 통해 특수교육 련서비스의 지원 내용이 결정되도록 하 다(제16

조).그러나 2010년 재 국 시·도교육청의 약19%,교육지원청의 12%,특수학교

의 약 23%가 진단·평가 없이 치료지원 상자를 선정하고 치료지원 내용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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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즉 학부모의 요구와 희망에만 의존하여 치료지원을 결정하는 것인데,그

만큼 치료지원에 한 학부모의 요구가 높다는 반증이다(김주 ,2011).

국립특수교육원(2010)의 조사에 의하면,특수교육 상 학생들의 부모들은 특수교

육지원센터로부터 치료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치료지원 활성화에 한 기

한 가장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그러나 치료지원이 객 인 진단‧평가와

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그 이유가 바로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그리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비롯하여 보행훈

련이나 심리·행동 응훈련 등 기타 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 치료지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경우 자격 있는 치료사의 확보가 어

렵고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 상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지원(기타 련서비스)

의 경우 치료제공자들은 많으나 자격제도가 제 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객 인

문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주 ,2011). 재 치료지원 역 가장 많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치료가 2011년에 장애인복지법에 신설이 되었고

2012년 8월부터 언어재활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0)에서 치료지원 운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주 ,2011).

첫째,업무 담당자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치료지원이 교육감의 법 의무이나 업

무담당자의 상당수가 보건복지부로 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은 업무 담당

자의 부분이 치료지원과 재활치료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

하기를 희망한다.

둘째,치료지원 차에 한 이해 부족의 문제로 치료지원 상자 선정을 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치료지원 내용의 개별화교육 계획서 작성 등 치료

지원 제공 차에 해 잘 모르고 있다.그리고 진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치료지

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고 개별화교육계획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셋째,치료지원 운 시스템의 비활성화의 문제인데 치료지원은 요구조사,진단 ·

평가 등 다양한 차와 진행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 비효율성을

래하고 있다.

넷째,치료지원 단가의 비 정성의 문제로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치료지원

비용의 정단가가 미 책정되고 비 실 인 비용 지원으로 우수한 치료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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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치료지원이 곤란하다.

다섯째,치료지원과 재활치료의 차이 이해 부족의 문제로 치료지원과 재활치료의

차이에 한 기본 인 이해 부족으로 효과 인 치료지원 운 이 곤란하다.

여섯째,치료지원 인 라의 부족으로 국가 면허 소지자,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

지자 등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인 인 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3.선진 외국의 치료지원 실태

미국과 일본,스웨덴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지원의 유형에 해서 알아본다.

1)미국의 치료지원 유형

미국의 경우 모든 장애 학생에게 무상의 한 공교육(A freeappropritepublic

education)을 실시하도록 한 연방법률 하에서 개별화교육 계획 이 련 서비스 지

원을 결정하면 해당 학생에게는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Gary.M.

Clark,2000).무상의 한 공교육이란 장애 아동의 교육을 한 모든 서비스와

요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IDEA에 의하면 공 감독과 지도를 받아,비용을 부담

시키지 않고 공 비용으로 그리고 IEP에 일치하게 제공되는 ‘특수교육’과 ‘련서

비스’를 말한다.그러나 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이러한 ‘무상의 한 공교육’서비

스가 아동의 요구에 맞지 않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사립특수교

육기 에서의 서비스 지원 한 포함시켜야 한다는 미국 부모들의 요구는 계속 증

가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교육청의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숙제 사설 특수교육

기 에서도 아동의 IEP에 계획된 특수교육 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반드시 개별화교육 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청에 의해 배치를 해야

하며,IEP에 계획한 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립교육 기 에서의 서비스는 철

히 리 감독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조 순,2005).

개별화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특별히 구안된 수업체계를 운용하는 특

수교육이며 이런 교육을 행하는 안 교육 배치는 특수교육 상아동의 장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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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히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속 과정”으로 되어있다.이 연속

과정의 교육배치에서 가장 효율 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개 장애아동

을 지원해 주는 일련의 보조 활동들이 련서비스이다.개념 으로 련 서비스는

특수교육 상아동의 장애(diagnoseddisability)를 보상하거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체의 지원활동을 지칭한다(김병하,1991). 련서비스(relatedservice)의 개

념은 미국이나 국 등 선진국에서 특수교육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개별아동에게

필요한 역의 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5).

미국의 2004년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withDisabilitiesEducationImprovementAct:

IDEA2004,PL108-446이하 IDEA2004)에서는 련서비스를 발달 ,교정 , 는 여타의

지원 인 서비스들로서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에서의 이 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련서비스의 내용에는 교통,언어치료와 청능학

서비스,통역서비스,심리학 서비스,물리 작업치료,치료 크 이션을 포함하는

크 이션,사회사업서비스,학교 간호 서비스,재활상담,방향정 와 보행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이 있으며 아동기 장애 조기 별과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한경근,

2006).

미국의 특수교육 재활서비스국(OfficeofSpecialEducationandRehabilitative

Services:OSERS)은 신체 부자유자 정신지체아 등을 돕기 하여 연방 교육

부의 탄생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요한 부서 의 하나이다.특히

NCLB법이 통과된 이후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즉,OSERS의 지원 로그램과 활

동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연령층을 상으로 한다.

모든 시민들이 교육을 통한 성공 인 삶을 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과 부모,학

교 학교 련기 ,주정부 교육 담당 기 등을 상으로 각종 지원 로그램

등을 운 한다.이러한 로그램들에는 특수교육,재활교육,직업교육을 한 범

한 연구·개발·평가 지원 로그램들이 포함된다.

이부서의 목 은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 까지 신체 부자유나 정신지체 때문에

학교,직장,그리고 사회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당 단체나 기 들로 하여

이들에게 한 정보 제공은 물론 교육,훈련 기술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리고 OSERS는 효과 인 특수교육 재활 훈련 방법,특수교육 상자

조기 진단 로그램 등을 운 하고 있다.특수교육 상자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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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 입안을 한 정보나 자료

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한 보건 후생부,노동부 등 이들의 복지와 직 인

계가 있는 연방정부의 다른 부서는 물론 공·사립 단체들과 각종 력 로그램

들을 개발하여 지원하기도 한다(Ibid).개별화교육계획(IEP)에 명시된 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다.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치료 서비스 문가들은 특

수학교 는 지역 교육청에 고용되어 담 는 순회교사로 련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가 많다(Reinforth,York,& McDoland,1993,송 외,2007).

언어치료사의 경우 1910년 시카고 공립학교들이 언어 교정교사라는 이름으로 언

어치료사를 고용하여 언어치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재는 유, , ,고등 모

든 연령 의 학생들을 상으로 치료실 뿐 아니라 특수학 ,원 학 등 다양한

형태로 언어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미국 장애인교육법의 변화에 따라 이제

는 직 치료뿐 아니라 개별화교육계획 구성원인 교사나 부모,가족을 통한 간 치

료도 이루어지고 있다.학교에 고용되어 있는 언어치료사는 체 언어치료사의 약

70% 정도이며,주당 25~40명 정도의 장애학생을 개별 는 소그룹으로 훈련시키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2007).미국 IDEA 9̀7에 언 된 련서비스의 역을 총

으로 정리하여 련서비스의 각 역의 유형과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표Ⅱ-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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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정 의

방향정
맹아동 는 시력 아동이 자신의 학교 는 학교 환경 주변을 다니는 것을
지원하기 해 제공하는 서비스

보조공학
서비스

장애를 지닌 아동의 기능 역량을 증가하거나,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장비
이와 련된 서비스

부모상담
훈련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지닌 특별한 요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들
에게 아동발달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1)장애학생의 특수요구에 한 이해 증진,(2)아동발달에 한 정보 제공,(3)
아동의 개별화 교육 계획이나 IFSP의 성취를 해 부모에게 필요한 기술 습득
에 도움을 제공

사회사업
서비스

학생이 교육활동으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돕는데 필요한 서비스
(1)장애를 지닌 아동의 사회사 는 발달사를 비하기,(2)아동 가족과의
집단 개별하여 부모 다른 사람들과의 집단 개별 상담,(3)아동의 학
교 응에 향을 끼치는 생활환경(가정,학교,지역사회)에 한 문제에 다여
부모 다른 사람들과의 력,(4)학생의 학습에 향을 미치고,학습을 가능
하게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5) 정 행동 재 략의 지원

물리치료

자격 있는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1) 기능,근력,이동,지구력을 증진시키는 치료제공,(2)신체 이동과 큰
움직임에서 신체의 큰 근육에 의존하는 근육 운동의 향상,(3)아동의 자세,
심잡기,신체자각 향상에 한 도움,(4)신체기능의 검사,교정, 한 보조
기구의 사용

크 이션
장애학생이 그들의 크 이션과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서비스(1)여가기능의 사정 (2)치료 크 이션 서비스 (3)학교 지역사회
기 에서의 크 이션 로그램(4)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
장애학생이 그들의 크 이션과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서
비스(1)자아에 한 이해증진 (2)효과 인 의사결정,(3)건강을 한 선택,
(4)책임감 향상,(5)학업 목표 설정 성취와 련한 지도 상담제공

심리학
서비스

장애학생에게 그들에 제공되는 특수교육이 보다 정 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
록 도움을 주는 련서비스(1)심리 교육 검사와 기타 사정의 차를
실시(2)사정의 결과 해석하기(3)학생의 행동 학습에 련된 조건에 한
정보를 획득하고 통합하며 해석하기(4)심리 검사,면담,행동 평가에 의한
학생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학교 로그램 계획 계자와의 자
문하기,(5)학생과 부모를 한 심리상담을 포함하는 사회 서비스 로그램
의 계획과 리(6) 정 인 행동 재 략을 발달시키기 한 조

언어병리
서비스

언어병리 문가와 언어치료사에 의해 제공되며 언어 의사소통 장애가 있
는 학생의 요구에 을 맞춘 서비스
(1)언어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선별(2)장애의 진단과 평가,(3)의학 지원이
나 언어장애의 재활에 필요한 문 지원(4)의사소통 문제의 재활과 방을
한 언어 병리 서비스의 비(5)언어 의사소통 장애에 한 부모,학생,
교사의 상담과 지침 제공

술/문화
로그램

특수교육 상 아동을 술,음악,춤(동작)과 같은 술 이고 문화 인 로그
램 등을 통해 발달 시키거나,교정하거나,지원하는 서비스

의학
서비스

의학 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특수교육이나 련서비스를 지원하기
하여 자격 있는 문의사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이동 서비스

장애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1)학교에서 가정으로 학교간의 이동,(2)교사 내 주변에서의 이동,(3)장
애학생에게 특별한 이동수단이 요구되는 경우 특별한 장치의 제공( :개조된
버스 리 트,램 (경사로/진입로))

작업치료

교육 로그램에서 학생의 기능 인 능력을 확장시키는 서비스로 자격이 있는
작업 치료사에 의해 제공(1)질병,상해 는 결손 등을 통해 손상 는 상실된
기능의 향상,개발 회복,(2)기능이 손상 는 상실된 경우 기능의 자립 수행
을 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 향상(3)조기 재를 통하여,기능의 최 는

<표Ⅱ-18> 미국 IDEA의 련서비스의 각 유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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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되는 손상이나 상실을 방

재활상담
서비스

개인별‧집단별로 직업 발달,고용 비,독립심의 성취,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의 통합 등의 부문에 을 맞추어 자격증을 소지한 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조기 별‧
사정

가능한 한 어린 시기에 장애를 별하기 하여 공식 계획을 실시하기

청각학
서비스

청각장애학생을 한 의사소통 로그램이나,청력손실을 검사하는 진단(1)청
력손실을 지닌 아동을 별하기(2)청력손실의 범 ,성격 정도를 결정하
기,(3)청능훈련,독화,청력평가 구어 화 등과 같은 재활활동을 제공하기(4)
청력손실 방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기(5)청력 손실에 한 학생,부모
교사와의 상담과 안내,(6)집단 개인 증폭에 한 아동의 요구를 결정

하고, 합한 보청기를 선택하고 합화하며,증폭의 효과를 결정하기

학교건강
서비스

자격 있는 학교 간호사 는 기타 유자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2004년도 미국 장애인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과 련서비스의 필요와 결정 차

는 다음과 같다(GrilR.Houle,2007)

1단계:특수교육과 련서비스의 필요여부 결정:특수교육과 련서비스가 필

요한 모든 장애아동을 발견하고,배치하고,평가해야 한다.학교 문가는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해서 평가를 요청할 것이다.부모들은 그들 자녀의

평가를 요청하기 해서 담임선생님,혹은 학교 문가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이

러한 요청은 구두나 혹은 문서로 이루어질 것이며 아동이 평가 받기 에 부모 동

의서가 필요하다.부모 동의서를 받은 후 60일 안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아동 평가:평가는 아동에게서 의심이 되는 장애와 련된 모든 역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평가 결과는 특수교육 련서비스를 한 아동의 격성

여부와 그리고 한 교육 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부모가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부모는 아이가 독립 교육 평가(IndependentEducationEvaluation,IEE)

를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3단계: 격성 결정:자격을 갖춘 문가들과 부모로 구성된 집단은 아동의 평

가 결과를 본다.그들은 함께 아동이 IDEA가 정의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

정한다.

4단계:서비스 격성 명:만일 아동이 IDEA가 정의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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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되면,아동은 특수교육과 련서비스를 받기에 격하다는 것이다.아동이

격하다고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IEP 은 아동을 한 IEP작성을 해 만나야

한다.

5단계:IEP모임 계획:학교는 IEP모임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6단계:IEP모임개최,IEP문서화:IEP 은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에 해 이

야기하고 IEP를 작성하기 해 모인다.부모와 학생들은 의 구성원이 된다.아동

의 배치가 다른 그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부모 한 그 그룹에 소속되어야 한

다.

7단계:서비스 제공:학교는 아동의 IEP가 문서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행되

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8단계:발달상황 평가 부모에게 보고:IEP에 작성된 로,연간 목표들을 성취

하기 한 아동의 발달사항을 평가한다.

9단계:IEP검토:부모 혹은 학교가 검토를 요청한다면,아동의 IEP는 최소 일

년에 한번 혹은 더 자주 IEP 이 검토한다.

10단계:아동 재평가:부모와 학교가 재평가의 불필요에 동의하지 않는 한,최소

한 매 3년마다 아동은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이것의 목 은 학생이 계속 으로

IDEA가 정의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학생의 교육 요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

고자 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 자격 역할을 알아보면 공인된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미국 내의

학 는 학교에 개설된 학력인정 물리치료사 문교육 로그램을 졸업해야 한다.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해서는 부분의 일반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련 필수과목

을 이수해야 한다.미국 50개의 모든 주에서 물리치료사는 면허가 필수사항이다.

학력인정 교육 로그램을 마친 후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주 정부에 면허증을 신

청할 수 있다.모든 주에서 국가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모든 주에서 시험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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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야 하지만 합격 수나 기타요건은 각 주마다 다르다.주에 따라서는 물리치료보

조사도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물리치료사는 사고,질병,출생결함 등에 의해 상해

를 입었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평가하는 의료 의 주요 구성원이다.

치료 유형으로는 운동치료,마사지, 온치료, 기치료, 음 치료 등이며 아울

러 물리치료사는 재활서비스를 기획하고 리 평가하여 자문과 교육 등의 서비스

도 제공한다.병원이나 학교를 통해 물리치료는 통 으로 병원 환경에서 이루어

져 왔고 학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 물리치료사는 인간발달,신경운동발달,치

료테크닉,보조 기구 디자인 사용,교사·부모 훈련,특수교육법,IEP작성에

한 배경이 있어야 한다.

작업치료사 자격 역할은 공인 작업치료사가 되기 해서는 학 학교의

작업치료교육 로그램을 졸업해야 한다. 부분의 로그램은 학사학 를 수여한

다.그러나 이미 련 분야의 학사학 를 소지하고 있으면 련 석사학 과정이나

자격증 수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작업치료사나 작업치료보조사가

되기 한 소정의 교육 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국립작업치료자격심의기구에 의해

리되는 국가자격시험을 칠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2008).미국 작업치료사 회

(AOTA)는 학교 작업치료사의 수행 역을 학교 시스템 안에서의 임상 역으로 언

하면서 일상생활활동과 일,생산 인 활동,놀이 여가활동에 한 내용들을 포함

하고 있다.손상된 기능을 개발,발달,복구 독립 으로 기능하도록 도움,장애가

심화되지 않도록 조기 재를 통해 방한다.

작업치료사는 개별화교육계획 구성원으로서 교육목표,횟수,서비스의 지속,

등 , 찰 등에 련된 개별화교육계획 개발 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

다.제공방법은 최소제한환경에서 하고 병원이나 작업치료실과 같은 독립된 환경에

서 할 수도 있고,학교와 같은 자연 환경에서 할 수도 있다.직 인 재 뿐

아닌라 화,편지,보고서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작업치료에서

컨설 은 필수 요소이다(국립특수교육원,2008)

언어치료사의 자격 역할은 미국의 언어치료사는 CCC-SLP(Centificate of

ClinicalCompetence-SpeechLanguagePathologist)라는 명칭으로 불린다.자격의

리 운 은 ASHA(American Speech-Languageand Hearing Association,

http://www.asha.org)에 의하여 이루어지나,검정시험은 TOEFL등의 시험 문기

인 ETC(EducationalTestingService)에서 주 하는 공인 시험의 형식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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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SLP 자격을 취득하기 해서는 다음에 기술된 차를 밟아야 한다.첫째,

ASHA의 CAA(Council on Academic Accreditation in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에서 인증하는 교육기 에서 어도 총75 공학

(이 어도 36학 은 석사과정에서 요함)을 이수하고,400시간의 임상실습(이

어도 375시간은 치료실습이어야 함; 한 어도 325시간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해

야 함)을 거친 후에 석사학 를 받는다.둘째,ETC에서 주 하는 국가시험을 치른

다.응시자는 석사학 취득 후 늦어도 2년 이내에 국가시험 통과해야하는데 국가

시험은 매년 어도 다섯 차례 시행된다.셋째,국가시험 통과 후에 임상수련

(ChinicalFellowship)을 거치게 되는데,36주의 일제나 그에 상응하는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다.넷째,임상수련 후에 ASHA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거쳐 자

격을 취득한다.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자격유지를 하여 보수교육을 통해 매 3년

마다 30CMH(CertificationMaintenanceHours)를 획득하여야 하는데,dlsms3.0

ASHA CEU(Continuing Education Units)나 교육기 의 2교과목 (1학 =15

CMHs)으로도 체 가능하다.말/언어 장애 학생 별,장애 종류 진단,의학 혹은

기타 문 필요를 진단하여 연결시켜주고 의사소통장애의 악화를 방한다.직

,통합 ,혹은 컨설 서비스,언어치료실,교실,가정,혹은 지역사회를 통해 제

공하고 모든 공립학교를 통해 공공 교통 서비스와 사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다.

2)일본의 치료지원 유형

일본의 장애 아동들은 공식 으로 특수학교나 특수학 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경도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일반학 에 배치된 아동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일반 학 에 배치된 아동들은 공식 으로 특수교육 상자로 정받

아 배치된 아동들이 아니기에 한 특수교육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으로 인해 1993년도부터는 경도장애 학생들을 한 리소스룸 로그램이 제

공되고 있다(ADE,1998,조 순,2005).그러나 리소스룸 서비스는 주로 언어장애

와 정서장애,청각장애 아동들 주로 제공되면서,특수교육 상자에 포함되어 있

지 않은 학습장애아동과 장애의 진단이 어려운 경도의 정신지체 아동의 경우에는

그동안 제 로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민혜,2008).

일본의 특수교육 련 서비스는 교육과 복지 부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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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치원
아동집

(보육소)
통원시설

장애학생을 한

통원사업
자택 기타

신체장애학생 28.5 17.6 15.0 6.2 39.9 2.6

지 장애학생 7.7 16.0 29.8 2.2 35.9 8.3

계 18.1 16.8 20.4 4.1 27.9 5.5

교육 분야에 있어서 특수교육 련서비스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제도로 그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각 지원 제도마다 그에 따른 산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

는 이 다르다.법에 의하면 특수교육은 교과교육과 도덕교육,특별활동,보호

보육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언어치료와 같은 특수치료 서비스는 학교교육법

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고, 신 ‘신체장애인복지법’과 ‘정

신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같은 타 법령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은 ‘신체장애인 수첩’을 한 정신지체 아동은 ‘치료/교육수첩’기타 정신

장애아동은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받게 되며,장애의 등 에 따라 필요로 하

는 무상의 다양한 서비스는 ‘아동가정지원센터’,‘보건소’,‘복지사무소’,‘아동시설’

등과 같은 지역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백종인,2007).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련서비스는 작업치료,물리치료,언어치료,부모교육,이

동서비스 등에 한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의료 차원의 지원이 명확하게 실천되

고 있다.후생 복지성(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의료비 부담은 없으

며,특수교육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이 실질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국립특수

교육원,2008).

그 외 장애학생을 한 일본의 련서비스는 공교육 차원의 서비스에 병행하여

복지 차원서비스가 충실하다.복지차원의 서비스는 신체장애학생과 지 장애학생을

한 것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는데,이를 미취학 학생을 한 제도 차원에서 보

면 표와 같은 비율(%)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2008).

<표Ⅱ-19> 일본 련서비스 미취학 학생을 한 제도 차원 (%)

출처:국립특수교육원(2008),특수교육국제동향 분석

특별지원교육 체제에서는 교육 측면 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택 장애아동의 지원을 해 장애아동 지역치

료/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인구 30만명 정도(장애보건복지지역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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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정도의 실시 시설을 지정하여 재택장애아동등의 상담,지도,각종 서비스 이

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사회복지사업 등의 일부 개정으로 아동

복지법에 ‘장애아동 상담지원 사업’으로 규정되었다(아동복지법 제6장 제2조-102조,

이민혜,2008).

작업치료사 자격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자격시험에 의한 면허제도

로 매년 한 번씩 국가시험이 시행되고 있다.단기 학이나 양성시설에서는 부분

3년제를 취하고 있으나 학이나 일부 양성시설에서는 일반교양도 시하여 4년제

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다.업무기능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체장애가 있는 사

람에 하여 기본 동작 능력의 회복을 도모하기 하여 마시지,치료체조,온열

‧ 선 ‧ 기요법,스포츠 등의 물리 치료를 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언어치료사국가자격증 제도는 1997년에 만들어졌으며,1999년에 처음으로

국가자격증 시험이 실시되었다.일본의 일본언어청능사 회(JapaneseAssociation

ofSpeech-Language-HearingTherapists,JAS;http://WWW.jaslht.gr.jp)는 자격

증을 소지한 약 5,100명 가량의 ‘언어청능사’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언어청능사

가 되기 해서는 년 1회 실시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3)스웨덴의 치료지원 유형

스웨덴의 특수교육 상학생의 교육은 국가 교육 이념에 따라 통합교육을 지향하

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과 국가 행정 체제에 근거한 특별한 교육이 필

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수학교,지원센터(resourcecenter)등에서 교육과 이와

련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최기상 외,2009).모든 학교가 그 치나 특

수성에 계없이,국가가 정한 교육법,교육시행령법,교육과정(Curriculum)그리고

수업계획서(Syllabus)를 따라야 한다.

스웨덴의 특수교육 상학생에 한 교육 지원은 통합 환경 내에서 증 정신

지체학생 교육,특수학교,청각장애학생을 한 고등학교, 증 지체장애학생을

한 고등학교, 증 정신지체 성인교육을 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즉 스

웨덴에서는 도․ 복 특수교육 상학생에게 교육 인 지원을 총 하고 있는 기

은 특수교육청(NationalAgencyforSpecialNeedsEducationandSchools)으로

써 정부의 특수교육정책을 지원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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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성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평등성과 참여,시설

근성이나 친구 교제 등에 기 한 교육을 시켜 발 시키는데 있다.특수교육에

한 주요 사안에 리,교육 자료에 한 정보 지원,특별 요구 학교의 운 ,장애학

생 교육과 교육 지원자에 한 재정의 배분 등에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스웨

덴의 교육에 한 법률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제정을 하며,정부는

학교에 필요한 규정을 결정하고 있는데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목표와 학습

의 성과에 근거하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정신지체 학생에 하여 교육 지원을 특별히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

은데 이는 통합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반에 한 서비스를 받기 때문

이다.특수교육 상학생에 한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 제 3조에서는 시각손상이나 언어장

애가 있는 학생들을 해 특수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련된

비용은 지방자체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진단․평가와 교사 학부모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스웨덴의 경우 1988년 이후부터 맹과 시각손상이 있는 학생들이

다른 장애가 복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일반학 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 한 지원은 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련 교수-학습 자료는

특수교육청에서 제공해주고 있다.스웨덴은 지원센터가 각각의 유형별로 다음과 같

이 운 되고 있다.

첫 번째,시각지원센터(Resurscentersyn)는 시각손상 아동과 청소년,시각손상과

복장애가 있는 아동을 한 국립지원센터로서 시각손상 아동과 청소년을 심으

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Stockholm 시각지원센터와 시각손상과 복장

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을 한 Orebro시각지원센터로 세분화되어 있다.이 센

터에서는 시각손상학생이나 시각손상과 더불어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청소년

을 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 보호자 등 모든 련인들을 상으로 학생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이곳에

는 특수교육 문가,간호사,물리치료사,교육통계 문가, 리인,생활 응 교사,

작업치료사,심리학자,특수교사,본부장등이 근무하고 있다.

두 번째,청각지원센터와 청각-시각지원센터(Resurscenterdov-horsel/dovblind)

는 청각장애 아동과 정신지체 는 자폐증을 수반한 청각장애 학생과 성인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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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 목 이 있으며 청각-시각지원센터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복되어

있는 아동과 성인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기 해 국가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언어지원센터(speechandlanguageresourcecenter)는 증 언어장애가 있는 아

도와 성인의 복지를 한 국립지원센터이다.언어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문가

심의 특수교육 연구,학교의 교직원에게 언어장애와 이와 련된 제반 사항들의

개선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나 훈련 등에 해 조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설립 목 은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과 같이 통합되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최근 2006년 입법된 학교의 “차별

과 따돌림을 지하는 법”도 특수교육에 련된 문제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에서의 법령뿐만 아니라 각 콤뮨(지방자치단체)이 정한 자체 규정

도 학교에서의 활동에 크게 향을 미친다.

다음은 Danderyd콤뮨(지방자치단체)의 Morby 학교에서의 학교단 에서 이루

어지는 련서비스를 설명한다.Morby 학교는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들을 찾아내고 도와주는 업무와 방법을 논하고 특별지원필요학생의 진단과 기 들

과 력하여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치료지원과 련한 부서는 기

과 청소년 재활 이 해당된다.그리고 BUS(ChildrenandYouthSupport) 조기

과 재무에 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기 은 콤뮨을 활동 역으로 하는 의사,심리학자(학교 심리학자와 BUS심리

학자),언어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특수교사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여

러 기 에 소속해 있으나 일부의 시간을 할애해 이 에서 일하며 청소년들을 돌

본다.이 기 이 있는 이유는 각각의 기 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공동

으로 하는데 있다. 를 들어 학교는 자체로 학생들의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교

사는 교육과 지식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학교 심리학자는 학생들의 발달상황에

해 조사를 한다.그러나 좀 더 복잡한 문제, 를 들어 지능발달,집 력,여러 형

태의 자폐증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넓고 깊이 있는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학교가

요청할 때 기 에서 실시한다.

기 에 속하는 요원들 에 작업치료사는 한국의 도립병원 차원의 재활원

에 속하나 약 자신의 5% 정도의 업무시간을 이 기 에서 사용하고 있다.작업치

료사는 신체발달상황에 해 조사를 한다.특수교사는 학교에 속해 있지만 한 달에

약 10시간은 이 기 에서 일하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하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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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다.언어치료사도 의 작업치료사와 마찬가지로 도립병원

차원에 속해 있지만 이 기 에서 언어장애를 문 역으로 하고 있다.

기 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의뢰된 업무들에 한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가

어느정도 끝나갈 때 체가 조사의 결과에 해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

과를 학교에 통보한다.이 조사 결과를 기 로 특수교사는 해당 학생과 일을 한다.

청소년 재활 은 한국의 도차원의 병원에 속하며 16세까지 청소년의 발달장애,

자폐,신체부자유,농,맹 시청각 장애들과 같은 지속 기능 장애인을 한 기

이다.이 재활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작업치료사(Occupationtherapist),상담

문가(Kurator),언어치료사(Speechtherapist),심리학자,심리치료사(Physiotherapist),

특수교사로 구성되어 있다.재활원은 사회의 모든 사람을 상으로 여러 기능장애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련된 서비스 -사회서비스,물리치료,상담지원,

특수교육 상담,보조기구에 한 정보,언어장애치료-에 해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이 재활 에서 치료를 받으면 학교는 이곳으로부터 그 학생의

필요에 해 정보와 지원을 받는다.

세 번째,BUS(ChildrenandYouthSupport) 조기 은 청소년들의 문제의 유형

과 정도에 따라 콤뮨차원과 도차원(Landsting)에서 동시에 여한다.특수분야에서

의 사회 ,심리 ,정신 문제나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콤뮨과 도

차원에서 기 과 재활 이 모두 지원을 하고 있다.콤뮨과 Landsting은 자신들의

책임분야를 분명히 정하고 있다.그러나 여러 기 이 조해서 조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복잡하고 체 인 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원활히 하기 해 콤

뮨과 Landsting은 BUS라고 하는 하나의 조기 을 두고 있다.

여러 형태로 콤뮨과 Landsting이 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두 기 이 서로

책임을 떠미는 경우가 있다.이를 방지하기 해 두 기 사이에 문서로 된 합의가

있다.이 합의에 의하면 만약 두 기 이 책임을 서로 가하고 치료나 한 서비

스를 주지 않을 때 BUS라는 조기 에 상정하여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이 BUS

조기 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연다.이 회의에 두 기 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서 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것인가,아니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비용을

것인가를 결정한다.콤뮨차원에서도 BUS 조기 과 비슷한 것이 있어 콤뮨 내에서

일어나는 경계선 문제를 결정한다.교육이나 사회부분의 표자들이 만나 어느 청

소년이 문제가 있을 때 어느 기 이 책임과 비용을 질 것인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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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재정은 Danderyd콤뮨의 경우 소 “특별지원필요학생”이 있으면 장애

정도와 그것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학교가 콤뮨으로부터 추가비용을 신청한다.이

는 교장이 콤뮨에 서면으로 장애의 유형과 정도,이에 해 학교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명시하여 콤뮨에 보낸다.이 때 학교에서 결정한 책 로그램도 함께 보

낸다.장애가 사회 문제일 경우에는 콤뮨의 사회국과 비용을 나 다.이때 학교

와 사회국이 무엇을 어떻게 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유사한 형식으로 에서 언

한 다른 기 들과도 조하고 비용을 나 다(LenaHwang,2007)

4.선행 연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아동 재

활치료 서비스는 많은 특수교육 상학생에게 부모의 경제 부담감도 경감하고 재

활의 목 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에 각 치료지원에 한 선행 련 연구를 살펴보고

자 한다.

김 태 등(2008)은 특수교육과 련된 치료서비스에 한 질 연구에서 치료지

원 달체계에 해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문요원 배치,지역사회 유 시설 활용,

체계 리 유 부서와의 력이 고려되어야 한다.치료지원 내용에 해 문

요원의 자격기 , 문요원 확보 고용안정 책,필수치료 서비스 범 ,선별·진

단검사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그리고 치료지원의 방법에서는 교육과

정과의 융합, 문가간 력,치료서비스의 범 그리고 제한 바우처 제도의 활

용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10)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개선방안 연구에서의 포커스

집단의 인터뷰의 결과를 보면,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는 기 이 일 인

소득수 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바우

처 련 사업에 있어서의 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한 달체계의 보완이 필요

하는 의미와 제공기 의 선정기 선택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보가 한 요한

문제라는 지 이 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연구(송 외,2007)에서 치료지원의 결정은 개별화교육 회

의를 활성화 하여 치료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가 가장 높은 의견이 나왔으며 치료지

원 제공형태의 결정은 부모와 개별화교육 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가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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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와 특수학교 교사(35.9%),특수학 교사(41.6%)로 나타났다.그리고 치료지

원 유 기 과의 달체계 구축의 성은 90%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치료

지원 문요원의 자질에서는 주요 치료 문요원에 해서는 학교(물리,작업,언

어,청능 등)치료사 국가자격제도를 두어 문요원의 자질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

견이 많았다.

표윤희,박은혜(2008)의 연구에서 실제와 실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과 치료지원의 범 를 특수교육지원 센터 내의 진단 평가 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학교의 IEP 원회가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수진(2008)의 연구에서는 치료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그램

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해 보이지만,치

료사의 리나 질 인 서비스 제공 등을 리하기에는 무 방만하게 운 되고 있

음이 제기되었다. 무 많은 분야를 포함하게 되면 서비스의 공시 이고 질 인

리가 불가능해지며 필수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안 인 서비스가 임

시방편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추후로는 로그램에 한 질 인 측

면을 평가하면서 치료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집 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로그램

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함미나(2010)는 서울지역의 치료지원 상학생으로 등 71명의 부모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바우처를 활용한 치료지원의 이용실태는 특수교사를 통하여

부분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했다.바우처 기 의 서비스 이용을 한 기기간과 치

료사의수에 한 만족도는 평균 미만의 수를 보 다.바우처 제도의 만족도는 치

료지원에 한 정보제공,치료지원 신청, 수 차,치료지원 비용에 한 만족도가

평균 미만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바우처 기 의 수를 늘려서 다양한 치료기 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45%이상이다.

귀옥(2011)의 연구에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기 에 한 정보습득 경로는 지

인의 소개가 가장 많고 한 달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 사

이가 가장 많았다.치료지원 서비스에 해서는 반 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치료

비용면에서는 경제 부담감을 나타내었다.개선사항으로 치료비용 지원 확 와

치료기 의 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윤새나(2011)는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부모를 통한 조사에서

장애아동 치료지원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은 부모가 결정하거나 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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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문가와의 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부분이 다.치료지원 정책의 만

족도는 보통정도로 나타났다.치료지원 서비스 기 별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만

족도에서는 사설기 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 서비스의 종류는 언어치료가 가장 많

았다.감각·운동·지각훈련,심리·행동 응훈련 등이 다음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만족도는 체로 만족하거나 보통정도이다.마찬가지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의 경우는 언어치료가 가장 많고 감각·운동·지각훈련,심리·행동 응훈련 등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만족도는 체로 만족하거나 보통정도이다.

요약컨 특수교육 련서비스의 치료지원에 한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달체계

와 내용,방법들에 한 부분 이고 단편 인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보다 반

인 치료지원 실태를 구조화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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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특수교육 상자 치료지원에 한 부모인식 수 을 밝 체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치료지원의 직 인 수혜자인 장애학생들의 학부모 면

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연구 상,연구도구,연구 차 자료처리의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연구 상

1)면담 상자의 특성

(1) 상의 선정 방법

본 연구의 목 -치료지원에 한 수혜자들의 인식-에 합한 조건을 갖춘자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신 을 기하는 과정이다.그 이유는 그 상이 매우 범 할

뿐 아니라 어떤 유형과 수 의 장애이며, 는 수혜정도가 각기 다르며,그에 따른

인식 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특수성과 상자들 부

모의 일상생활에서의 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

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바우처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들 일 일 면담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차를 거처 선정

하 다.

면담 상자 선정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지역에 거주하는 치료지원 상

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재활 련 병원,사설 치료실,비 리 재활치료단체,복지

치료실 등을 직 방문하거나 화를 통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1차로 50명

을 선정하 다.

상자 최종 선정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0명의 1차 연구 상자들 에서 연

구 취지에 합한 교육과학기술부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

료서비스의 바우처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로써 일 일 면담이 가

능한 20명을 최종 상자로 결정 하 다.

상자 면담 실시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면담 상자들을 상으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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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 모 학 생

나이

(세)
학력

직

장

치료

지원

형태

소득

수

(만원)

추가비용

(만원)

치료지원

이용기간

나이

(세)

성

별

장애

등
학교

A 46 졸 유 교과부 400이상 10이상~30미만 1년미만 12 남 지 3 특수학

B 38 졸 무
교과부

보건
400이상 30이상 1년이상∼2년미만 12 여 지 1 특수학

C 47 졸 무
교과부

보건
200-30010이상~30미만 1년미만 15 남 시각 1 특수학교

D 50 졸 무
교과부

보건
100미만 30이상 2년이상 16 남 발달 1 특수학

E 46 고졸 무
교과부

보건
200-300 30이상 1년이상∼2년미만 13 남 발달 1 특수학

F 39 졸 무
교과부

보건
300-40010이상~30미만 2년이상 10 남 발달 1 특수학교

G 37 졸 유 교과부 400이상 30이상 1년이상∼2년미만 12 여 지 1 특수학

H 45 고졸 유
교과부

보건
200-300 10미만 2년이상 17 남 발달 1 특수학교

I 42 졸 무
교과부

보건
200-300 30이상 2년이상 12 여 발달 2 특수학

J 40 졸 유
교과부

보건
300-40010이상~30미만1년이상∼2년미만 15 남 발달 2 특수학

K 41 졸 무 교과부 300-400
10이상~

30미만
2년이상 11 남 지 3 특수학

L 43 졸 무
교과부

보건
100-200 30이상 1년이상∼2년미만 12 남 지 3 특수학

M 44 고졸 무 보건 100-200 30이상 1년이상∼2년미만 15 여 발달 2 일반학

N 37 고졸 무
교과부

보건
100 10미만 2년이상 12 여 지 3 특수학

O 45 졸 무
교과부

보건
200-30010이상~30미만 2년이상 15 여 청각 1 특수학

P 46 졸 무 교과부 300-400 10미만 1년미만 19 남 발달 1 특수학교

Q 42 졸 무 보건 100-200 10미만 1년미만 17 여 지 2 특수학교

R 45 고졸 무 교과부 200-300 10미만 1년이상∼2년미만 17 남 발달 1 특수학교

S 47 졸 무
교과부

보건
400이상

10이상~

30미만
1년이상∼2년미만 12 남 지 2 특수학

T 41 졸 무
보건

교과부
200-300 30이상 2년이상 12 여 지 2 특수학

는 행 특수교육 상자,재활서비스 치료지원 체제와 특수성 등을 구체 으로

설명하면서 면담을 실시하 다.

(2) 상자별 특성

연구 상자들의 구체 인 특성은 다음<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 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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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수 )
추가경비(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30만원 30만원이상

월 400만원이상 2명( 등) 2명( 등)

월300만원-400만원 1명(고등) 3명( 등3,등1)

월200만원-300만원 2명(고등, 등) 2명( 등) 2명( 등)

월100만원-200만원 1명(고등) 2명( 등)

월100만원 미만 1명( 등) 1명( 등)

표에 나타난 연구 상자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연령 에서는 30 가 5명,

40 가 14명,50 가 1명이며,성별로는 남자 1명,여자 19명이고,학력별로는 졸

의 경우 14명,고졸의 경우는 5명이며 졸의 경우가 1명이다.자녀들의 특성은 성

별구분에서 남학생은 12명,여학생은 8명이며,학년별로는 등은 12명 , 등은 4

명,고등은 4명이다.장애유형별로는 지 장애 9명 1 이 2명,2 이 3명,3 이

4명이며,발달장애 9명 에서 1 은 6명이고 2 은 3명이며,시각장애 1명,청각장

애 1명이다.

연구 상자의 아동이 치료지원을 받는 형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 모두 받는 경우가 13명이며,한 가지만 받는 경우가 7명이 다.

치료지원 외에 개인 으로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30만원 이상이 8명,10만원에

서 30만원 미만이 7명,10만원 미만이 5명이 으며,이용기간은 2년 이상의 경우는

8명,1년에서 2년 미만의 경우는 8명이며,1년 미만의 경우는 4명이다.

상자들의 직장별 특성은 업주부가 16명,직장이 있는 경우가 4명이고,직업에

서 업주부가 많은 이유는 장애아동을 양육과 치료‧교육을 담하는 역할을 장애

아동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측된다.

일반 인 특성에서 장애아동에 한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어머니가 아

동을 이해하고 교육 부분을 양육하고 있기에 남자보다 여자가 부분이고 학력

은 학령기 아동을 상로 했기에 30 4명보다 40 가 15명으로 월등이 많다.학력

은 30~40 의 부모의 학력이 졸이 많다.그리고 아동을 양육하기 때문에 직장을

갖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 다.

연구 상자들의 추가경비 지출을 소득 수 별,학년 단계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Ⅲ-2>와 같다.

<표Ⅲ-2> 소득 수 에 따른 추가 경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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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연구 상자들의 소득이 월 400만원 이상인 경

우 30만원 이상,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인 경우 모두 등 2명이었다.그리고 월

300만원∼400만원의 경우 추가비용이 10만원∼30만원인 경우는 등이 3명,1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등이 1명이며,월200만원∼300만원은 30만원 이상은 등이 2명,

10만원∼30만원은 등이 2명이고 10만원 미만은 고등과 등이 2명,월 100만원∼

200만원은 30만원 이상이 등 2명,10만원 미만은 고등이 1명으로 나타났다.월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30만원 이상이 등1명이며,10만원 미만은 등이 1명이

다.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들의 추가비용 규모는 월 소득 수 보다는 자년

들의 학교등 수 에 따라 다르며 특히 ․ ․고등학교 순으로 높았으며,이는

아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장애정도의 후가 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 가능

성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력 향상을 해 추가경비를 지원하는 이유로 추정

된다.

2)설문 상자의 특성

주지역에 거주하면서 각 기 에서 치료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장애 아동 부모

195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 상자 선정과정과 응답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문 상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발

하 다.

설문조사 상자 선정은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연구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하

여 동일지역 즉 주 역시에 주소를 둔 특수교육 상아동이면서 치료지원의 수

혜 상 자녀를 둔 부모들을 재활 련 병원,사설 치료실,비 리 재활치료단체,복

지 치료실 등을 직 방문하여 설문가능 상자 300명에 한 소재를 악하 다.

설문 상자 선정은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300명에게 설문지 발송하 으며,

설문지 회수는 9월 2일까지 248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으며,그 내용의 불충실

등을 고려하여 195부가 실제 분석 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성,연령,장애여부 등에 한 구체 인 내용은 <표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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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6 8.2

여성 179 91.8

연령
30 68 34.9

40 127 65.1

학력
고졸 이하 103 52.8

졸 이상 92 47.2

장애 여부

지 장애 76 39.0

시각장애 2 1.0

언어장애 16 8.2

청각장애 10 5.1

뇌병변장애 15 7.7

지체장애 2 1.0

발달장애 43 22.1

복장애 17 8.7

기타 14 7.2

월평균소득

(만원)

200만원 미만 77 39.5

200만원 이상 118 60.5

아동 연령
10세 미만 47 24.1

10세 이상 148 75.9

치료지원 산지원

교육과학기술부 47 24.1

보건복지부 84 43.1

2가지 모두 지원 64 32.8

치료지원 이용기간

1년 미만 56 28.7

1년이상∼2년 미만 57 29.2

2년 이상 82 42.1

치료지원이외의 추가

지출비용

10만원 미만 75 38.5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85 43.6

30만원 이상 35 17.9

<표Ⅲ-3> 응답자의 일반 특성 빈도 비율 (단 :명,%)

의 <표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부모들의 특성을 보면,성별

로는 남자가 16명(8.2%),여자179명(91.8%)이다.연령 별로는 30 가 68명(34.9%),

40 가 127명(65.1%)이며,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03명(52.8%), 졸이상이 92명

(47.2%)이다.장애여부는 지 장애가 76명(39%),시각장애는 2명(1%),언어장애는

16명(8.2%),청각장애는 10명(5.1%),뇌병변장애는 15명(7.7%)이며,지체장애가 2명

(1%)이며 발달장애가 43명(22.1%)이며 복장애가 17명(8.7%)이며,기타가 14명

(7.2%)이다.

평균소득은 월200만원 미만이 77명(39.5%)이며,월200만원 이상이 118명(60.5%)

이다.아동의 연령은 10세 미만이 47명(24.1%)이며,10세 이상이 148명(7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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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산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이 47명(24.1%)이며,보건복지부가 84명

(43.1%)이며,2가지 모두 지원이 64명(32.8%)이며,치료지원 이용기간은 1년 미만이

56명(28.7%),1년 이상∼2년 미만이 57명(29.2%)이며,2년 이상이 82명(42.1%)이다.

치료지원의 추가지출 비용은 10만원 미만이 75명(38.5%),10만원이상∼30만원 미만

이 85명(43.6%)이며,30만원 이상이 35명(17.9%)이다.

2.연구 도구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치료지원에 한 부모인식에 한 면담 질문지와 설문지

인데 구체 으로 아래와 같다.

1)면담 질문지

면담지는 김 태 외(2008)특수교육과 련된 치료서비스에 한 질 연구와 김

수진,유 ,윤철수(2008)의 치료지원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치료사 특성 만족도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기타 선행연구물과 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비 면담

지를 개발하 으며 이를 특수교육학과 교수 2인 련분야 박사학 소지자 3명

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수정 보완 차를 거쳤다.

최종 으로 연구문제와 련된 치료지원에 한 제도 정책 구조에 한 인식,

내용 시행과정,문제 과 개선방안을 심으로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 으며,사

검사를 하여 연구 상자들과 유사한 조건의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비

면담,재활치료 문가들과의 논의,기타 문가들과의 검토 차를 거쳐 최종 으

로 3개 역,5개의 소 역과 11개의 질문내용으로 구성하 으며 각 역별 질문

내용은 아래 <표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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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질 문 내 용

1.치료지원

제도

정책 구조

1)치료지원 제도

(1)치료지원의 개념,목

(2)개별화교육계획의 합성과 인식 수

(3)개별화지원 의 구성 조직

2)치료지원 정책 구조
(1)치료지원 정책,정책 수립의 주체

(2)치료지원 상과 범 , 역

2.치료지원

시행과정과

방법 내용

1)치료지원 로그램의

질과 내용에 한

만족도

(1) 로그램의 질과 상담

(2)치료지원에 한 내용의 인식

2)치료지원 제공기

(1)제공기 선정

(2)치료지원 제공기 에 한 만족도

(3)운 시간과 횟수에 한 만족도

3.치료지원의 문제 과 개선방안 치료지원의 문제 바람직한 개선방안

<표Ⅲ-4> 면담 질문지 구성 역과 내용

2)설문지

(1)설문지 구성

치료지원 부모인식 설문지 구성은 송 외(2007),조충 (2009),표윤희‧박은혜

(2008),이수경(2010),변애심(2006),한국장애인 개발원(2010), 병운(1999),김 태

외5인(2008),함미나(2010),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기 로 하여, 련문헌을

참고로 구성한 다음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 다.1차 완성된 설문지를

내용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조사도구로 사용하 다.설문지 구성 역과 내용

은 <표Ⅲ-5>와 같고 구체 인 내용은〔부록 2,4〕와 같다.

설문구성내용은 일반 인 특성,치료지원 인식,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치료지

원시행과정,개선방안 총 5개 역으로 구성되었다.일반 인 특성으로는 성별,연

령,학력,장애여부,소득,아동연령, 산지원,이용기간,추가비용 등 총 9문항이

포함되었다.치료지원 구성으로는 치료지원의 목 ,집행방법, 상, 산,지원 신

청과정,제공기 선택,치료 역 치료지원 실시장소,제공기 ,운 시간, 로그램

의 질 만족도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하 다.

한 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으로 치료지원 기 의 서비스 비 과정에 한 이

해,치료지원 기 의 기평가,계획,치료과정,평가 등 총 9문항,치료지원 시행과

정은 개별화 교육계획(IEP)내에 치료지원 내용,치료지원의 계획수립 주체,횟수,

로그램 개발, 로그램 내용 편성 등 16문항,개선방안으로 치료지원의 문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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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역 하 내 용 문항수

1)일반 인 특성
성별,연령,학력,장애여부,소득,아동연령, 산지원,이용

기간,추가비용
9

2)치료지원 인식

치료지원의 목 ,집행방법, 상, 산,지원 신청과정,제공

기 선택,치료 역,치료지원 실시장소,제공기 ,운 시

간, 로그램의 질 만족도

11

3)치료지원

로그램 내용

치료지원 기 의 서비스 비 과정에 한 이해

치료지원 기 의 기평가,계획,치료과정,평가
9

4)치료지원

시행과정 내용

개별화 교육계획(IEP)내에 치료지원 내용

치료지원의 계획수립,주체,횟수,

로그램 개발, 로그램 내용 편성

16

5)개선방안 치료지원의 문제 과 개선방안 1

체 46

개선방안 1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6문항을 설문으로 구성하 다.

<표Ⅲ-5> 설문지의 구성 역 내용

(2)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설문지의 타당도는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부모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해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일반 특성,치료지원의 인식,치료지원 로그램 내

용,치료지원의 시행과정,문제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었다.본 연구를 해 사

용한 설문지는 련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토 로 구성하 으며 타당도 검증을

해 내용타당도(Contentvalidity)방법을 이용하 다.

제작된 설문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여 특수교육학과 교수 2인, 련분야

박사학 소지자 3명,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학부모 2인(석사학 소지자)에게 검

증을 받아 15문항으로 수정하 다.이를 바탕으로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학부모 10

인에게 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여

최종 인 설문지를 작성하 으며,총 11문항(치료지원 인식 7문항,치료지원 만족도

4문항)이 제작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 치료지원 인식과 만족도 측정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 으며,요인의 추출은 고유값(eigenvalue)1.0이상을

기 으로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 방식(varimax)을 이용하 다. 한 각각의 요인

부하량은 0.4이상의 것만을 추출하여 요인해석을 실시하 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되는 문항이 존재하 다.요인구조를 심으로 신뢰도 분석(reliabilityanalysis)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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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요인 재치 아이겐 값(총 분산)

치료

인식

치료지원 집행방법 .825

4.954

(45.037)

치료지원 치료 역 .773

치료지원 상 .760

치료지원 산 .757

치료지원 목 .697

치료지원 신청과정 .692

치료지원 제공기 선택 .602

치료

만족도

치료지원 로그램 질 .834

1.652

(15.020)

치료지원 운 시간 .771

치료지원 실시장소 .751

치료지원 제공기 .726

먼 치료지원 인식 만족도에 해당하는 총 11개 설문 문항의 문항별 요인분

석 결과<표 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요인에 해당하는 7개 문항 치료지원 인식,

2요인에 해당하는 4개 문항은 치료지원 만족도에 해당하 다.

이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분산 설명력은 치료지원 인식(45.0%),치료지원 만족도(15.0%)

의 분산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은 한국장애

인개발원(2010)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개선방안 연구에서 분류한 하 요인을 그

로 사용하 다.

<표Ⅲ-6> 치료지원 인식 만족도 요인분석

설문지의 신뢰도:설문지의 신뢰도 검사를 하여 각 문항을 독립된 별개 검사로

간주하여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 합치도를

(Cronbach⍺ )측정하 다.치료지원의 인식,만족도, 로그램 내용에 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치료인식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954로 높게 나타났

고,치료 만족도의 신뢰도(⍺)계수는 .806,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의 신뢰도(⍺)계

수는 .9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연구 차

1)면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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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조사는 2011년 6월부터 7월 2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화를 보다 친 하게

하기 하여 가능하면 연구자가 직 참여자인 부모들의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사

설 치료실,병원,복지 ,비 리단체 기 을 방문하여 실시하 으며,그 지 못한

경우는 연구자와 약속한 별도의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서 개별 면담의 형식으로 이

루어졌다.참여자와의 면담 시간은 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 에 약속된 시간

에 30분~60분정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심층 면담에 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부록3〕에

본인이 직 승낙 사인을 함으로써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연구자의 책임,연구의 사실성,연구 상자와 지속 계형성

등의 권리를 존 하 고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 윤리 인 면을 고려하 다. 한

연구자는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개요에 해 설명을 하고 면담 내용을 녹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득한 후 진행되었다.특히 면담 일정,면담장소 등은 면담

상자들이 의견을 최 한 존 하 고,면담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동의

를 받아 MP3에 녹취하 고 연구 분석을 하여 녹음된 내용을 반복 청취하고 PC

에 사하 다.녹음된 내용은 사하여 단 분석으로 심층 분석하 으며,면

담이 진행되면서 면담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질문 순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 으

며 질문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

다.면담자료의 정확한 사를 하여 1차 사이후에 면담을 실시한 연구자가

녹음 내용을 들으며 사하 다.

특히 사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며 의문이 생기는 경우 혹은 보충을 요하는 내용

에 해서는 추가 질문지를 작성하고 추가로 상자에게 통지 한 후 허락을 얻어

추가 면담을 하 으며 추가 면담은 화나 혹은 면 면담을 통하여 실시하 다.

2)설문지 조사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주지역을 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과 보건복

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

다.조사 시기는 면담이 종료 된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이

고, 주 역시 소재 병원,사설치료실,종합사회복지 치료실,비 리 재활치료단

체 등 치료지원 기 을 통해 악한 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 다.설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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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부가 배부되어 248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성실하지 않는 설문지와 연구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53부를 제외한 195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 다.

4.자료 분석

1)면담 자료

면담 자료는 연구자와 문가 2명을 포함한 3인이 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

정리해서 주제별로 분류하고 특수성을 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된 면담 자료를 읽으며 면담 자료 분석표를 사용하여 면담 자료를 치료지원

제도 정책 구조에 한 이해,치료지원의 시행과정과 방법 내용,치료지원의

문제 개선방안 등 3개 역으로 구조화하여 분류했다.주제별로 묶은 자료는

반복 으로 읽고 내용을 확인하여 주제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정리했다.이 과정

에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화를 통해서 면담 상자의 견해를 확인

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

2)설문 자료

본 연구의 모든 통계 처리는 SPSS18.0을 이용하 다.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해 Cronbach's⍺ 검증을 실시하 다.

둘째,연구 상인 부모의 일반 인 특성 분포를 알아보기 하여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 다.

셋째,부모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치료지원의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F검증을 실시하 다.

넷째,치료지원의 인식과 만족도,치료지원 로그램 내용 그리고 시행과정에

한 정도을 알아보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다섯째,치료지원의 인식과 만족도,치료지원 로그램 내용간의 계를 알아 보

기 해 상 계 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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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내 용

교육과학기술
부의 련서비스
치료지원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련서비스)제2항
교육감은 특수교육 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기타 련서비스의 제공)
교육과학기술부장 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심리․행동 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 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련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 「장애인복지법」제58조.
련서비스 치료지원의 역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이며 기타
역(보행훈련,심리․행동 응 훈련,청능훈련)
치료지원의 유형
①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역은 언어치료,청능훈련,감각운동지각훈련,심리행동 응훈
련 등
②특수학교를 통한 치료지원 유형
배치된 문치료사에 의해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로그램으로 제
공
③유 기 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지원 유형
치료지원 련기 (병의원,복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수강료 월 10
만원 지원.
외부치료기 과 연계가 어려운 ,소도시 지역의 학생과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치료사가 각 학교로 방문하여 치료하며 통합 으로 근
하여 통합학 교사와 특수교사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재택순회교
육 상인 증장애학생은 가정으로 방문하여 치료 함.

보건복지부 재활
치료 서비스 치료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언어치료,청능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장애아동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 이 자율 으로 결정),장애조기 발견 발달
진단서비스, 재를 한 부모 상담서비스
제33조의 7항(보호의 방법)
보호 상자에 한 보호는 물로 제공함을 원칙.
제19조5항(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1항에 따른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개인과 가정의 돌 ,지원,활동의 보조,
가사 는 간병서비스,신체 ·정신 건강의 향상을 목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 서비스 상자의 가족이 동사무소에 신청.

Ⅳ.연구 결과

면담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치료지원과 련된 제도와 정책 구조,치료

지원의 시행과정과 방법 내용과 치료지원에 한 인식과 문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치료지원 제도 정책 구조

면담 상자들에게 설명된 행 치료지원제도와 정책 구조는 아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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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료지원의 제도

치료지원의 개념과 목 의 이해,개별화교육에 한 합성의 인식을 알아보았

다.

(1)치료지원의 개념과 목 의 이해

제도란 일정한 구성원과 범 를 가진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

는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방식이나 기 따 를 법률이나 제도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네이버 백과사 ,2011).때문에 행 치료지원제도에 해서 특수교육

상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한 수 은 제도에 한

가치와 향후 발 방향에 해서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치료지원제도는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부분의 국가들이 요시하는 제도이며,각

종 장애인을 포함하여 심리 ·정신 ·육체 으로 정상을 벗어난 모든 상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생활,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된다.

한국의 경우 치료지원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 제정한 특수교육 상자들에

게 용되는 특수교육 련서비스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2011)에서 시행하는 장애

아동 재활치료서비스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치료지원은「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바

와 같이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의 하나이다.

보건복지부(2011)의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한 기본 사항을 규정

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

지의 문성을 높이며,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 정을 도모하고,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이를 기

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 ·감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한 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내용은 교육을 해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고,보건복지부의 내용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

능향상,재활치료 서비스의 지원이다.결국 두 기 의 내용을 종합하면 학령기

상 아동들에게 요한 교육 련 서비스 지원과,교육활동을 포함한 생애 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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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기능향상을 특수교육 상아동에게 력 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생활

을 비하는 것이 곧 본 제도의 요한 가치이고 내용이라고 이해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기본 취지의 본 제도에 한 질문은 크게 2개로 구성 되었다.하나는 치

료지원이란 무엇인가?이고,다른 하나는 치료지원의 목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

냐?인데 그에 한 구체 인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 치료지원이란 기본 으로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B:아이에게 부족한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며,장애아동을 한 배려이다

E:치료지원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에는 가정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

는 것이다.

C:아이가 가진 장애에 해서 그 부분을 우리는 구체 으로 잘 모르잖아요.무엇이 장애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주고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치료를 받기 쉽

게 솔직히 사사로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N:장애아동을 갖고 있는 장기 인 치료를 요하거나 혹은 장기 인 치료를 한다 해도 크게 진

이 불가능한 장애아동들에 해서 언어치료나 다른 상담치료 혹은 평생 이 학습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치료와 교육을 해 경제 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며,그러기 때문에 이

러한 혜택이 무 무 좋은 거 같아요.

S:장애아들이 자기의 수 을 업그래드하기 해 치료를 받는 것이잖아요.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서비스이다.복지차원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선진국에서 생각하는 차원과 우리나라에서 정책

차원이 우리 엄마들은 우리아이들을 이해하는 것 진정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기반이 되어야 하는

데 그냥 보이기 한 것,제가 장애가 아니라면 그런 치료지원이 간다면 그것은 세 나가는 것이

잖아요.제 아들이 아니었다면 불평 쪽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F:그동안의 장애 아이들이 치료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부모가 부담 지었던 부분들을 경제 인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로인해서 경제 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게

꾸 히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K:장애우 친구들 보면 수업이나 해 것이 무 많은데 학교 공교육하고는 연계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많이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H:옛날에는 이런 제도들이 없어서 사설기 에 사비를 들여 다니고 했는데 그것이 경제 능력

이 되는 가정에서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조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굉장히 그런 것이 부담이

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 다녔지만 다른 형제도 있어서 부담이 되는데 이런 국가차원에서 해주

면 훨씬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한다.

G:부모님에 한 부담 즉 경제 인 부분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크다.도움이 된다.

돈이 많아도 정말 아이에게 많이 들어가서.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해 속여서 재산

을 빼돌려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장애등 에 상 없이 같이 지원

이 되었으면 좋겠다.사업자들은 매출액에 따라 소득세가 다르기에 실제보다 훨씬 높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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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우리의 경우도 800만원의 소득에서 아이에 1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기본 으로 언어,

물리 같은 것은 제도 으로 기본 으로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1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다

른 치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감이 없다.

의 응답 내용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인식의 차이들을 살펴보면 우선 B응답자의

경우 매우 막연한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특히 교육과 재활서비스에 한 개념

이 부족한 수 이다.그러나 E의 경우는 단지 치료지원을 가정에서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국가가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C의 경우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

이가 가진 장애의 특성이나 수 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한 치료를 지

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퍽 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응답 내용을 볼 때,최소한 교육 차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

과 기능 수 에서 혹은 재활서비스와 련하여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구분

하여 효과 으로 지원되는 이해가 요구된다.

N의 경우는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고 월 수입정도도 매우 낮은 수 이고 2년

이상의 치료지원 혜택을 수혜받은 경우이다.본인의 입장에서 언어치료,상담치료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치료혜택으로 학습효과에 향상을 가져온 경우

이다.때문에 아이의 치료혜택은 물론 경제 인 혜택으로 매우 만족해 하는 응답을

하고 있다.S의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서비스이나 직 수혜자가 아닌 상

방(세 을 납부하며,장애아동을 지원해 주는 단순한 납세 부담자)의 입장에서

미안해 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이러한 경우 매우 의미 있는 응답으로 결국 본인

이 수혜자가 아니라면 장애자들에 한 치료지원을 공공재원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이해자들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F의 경우는 장애자 본인이 부담하던 경제 부담에 한 국가부담으로의 이를,

K의 경우는 학교외의 사교육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H의 경우

도 사교육에 한 정부 부담으로 종래에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던 사교육기

회를 국가가 부담하여 그 기회를 장애아동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G의

경우는 경제 혜택의 구체 인 방법과 련하여 정의롭게 지원해 주는 차와 방

식에 해서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상 몇몇 응답자들이 제시한 치료지원에 한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면 가장 낮

은 수 의 치료지원에 한 기본 개념의 몰이해로부터 교육 차원에서 학교 내의

교육비 지원,학교 밖의 사교육비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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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필요한 기능을 향상시키기 해 이루어지는 제반 기능향상의 재정지원 그리

고 보다 한 정의 지원의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 수 을 볼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자들의 특수성을 보면 체로 응답자들의 학력수 이나 지원의

형태,성별에 따라 다르게 응답하지 않고,자녀들의 치료지원 수혜기간, 재의 수

혜종류 그리고 소득수 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치료지원에 한 기본 인식의 차이는 재 부모가 처한 입장이나 자녀의

치료지원 수혜기간과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인식차이가 있으며,따라서 이러한 치

료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지속 으로 그리고 지원 규모를 확 하여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형식에 구애 받거나 일시 인 혜택이나 수혜제도가 아닌 지속 이면서 수혜

가 실한 정도에 따라 수혜 되는 복지제도로 이해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약 하면 치료지원의 개념에서 제시한 것처럼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한 재

활치료 서비스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응답자들의

인식수 은 단순한 사교육비 지원이라는 응답자들로부터 필요에 터한 정의로운 지

원 방법을 제시하는 수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으며,이러한 응답

내용을 근거로 할 때,향후 제도의 효율화를 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제고를

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치료지원의 목 에 한 이해 수 이다.

☞ 치료지원의 목 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치료지원은 단순하게 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복지정책의 부분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D:경제 인 것을 많이 해주는 것이다.치료지원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에는 가정에서 부담

을 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C:그동안의 장애 아이들이 음...치료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부모가 부담 지었던 부분들을 경제

인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로인해서 경제 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게 꾸 히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L:먼 치료지원은 희 그 장애아동이나 좀 비장애아동이어도 그 장애에 가까운 애들 있죠.뭐

지 은 도움실에 꼭 입 한 애들만 상 로 하는데 그래도 일단 병원에서 그 좀 재활치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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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라는 애들을 상 로 좀 교육이 좀 확 가 으면 좋겠어요.실은 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ADHD이다.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그 경계선 상에 걸쳐있거든요.그

래서 도움실이 입 을 해가지고 지 혜택을 보고는 있는데 그 혜택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힘들었구요.꼭 장애증이 있어야 이 치료를 받을수 있다라는 좀 거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가

지고 실은 약간 경계 선상에 있는 애들은 뭐라 그럴까?이런 재활치료가 뭐 좀 안 좋은 얘기로

장애아동 1,2 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일반 아이에 더 가깝게 가장 재활치료에 효

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아동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치료 지원에서 빠진다는 거 좀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하죠.

A:치료지원은 국가도 국가지만 우리 주변의 가정과 삼 일체가 되어야만 치료지원이 되어야 한

다.아이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융합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재활치료, 심,아직은 장애

자에 한 편견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에 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아

내와도 우리 아이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런 가정에 아픔이 있다. 인기피증이

있다.아내는 집에 있었는데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 했다.회사에서 치료지원과 련해서 지원 이

나와도 받고 싶지 않았는데 최근에야 이런 지원 을 신청해서 받게 되었다.

의 응답에서 P,D,C의 응답을 보면 단순히 재정능력이 부족한 특수교육지원

상자들의 가족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해주거나(P),한걸음 더 나아가 장애를 경감

시켜 기능향상,행동발달을 한 정보제공 등 정책 지원(C)을 해 주는 것을 그

목 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부모 소득의 높음과 낮음에 따라 이해 정도 간 다소 차이를

보 고,소득이 높은 경우,소득이 낮은 경우 보다 더 많은 이해를 보여 주었다.

특히 이와 같은 치료 지원정책이 마련되기 이 의 경우 치료비용의 부담이 장애아

동 부모의 몫이므로 경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나 재 시행 인 치료지

원 정책으로 경제 도움을 주는 것은 치료지원 정책의 요한 목 의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좀 더 이해 수 이 높은 응답자들은 단순한 치료지원을

한 재정 지원의 수 을 넘어 장애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혹은 흥미를 가지는 학

습활동에 참여 할 수 있거나 재량을 개발하고 신장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치료지원에 한 개념과 목 에 한 이해 수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치료지원이란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의 하나이며 장애특성에 하게 치료를

지원하고 장애경감 2차 장애 방”혹은 “성장기의 정신 ·감각 장애아동

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한 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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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규정 할 수 있다.

이에 한 응답자들의 이해수 은 그동안 치료지원을 개별 으로 받기 해서는

100% 자부담이었던 형태에서 벗어나 아동의 교육 혹은 재활치료와 련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혹은 공공비용으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로부터 장애아

동의 장애 유형이나 특수성,정도 등을 진단하고 그에 한 재정 지원은 물론

인 ,시설과 환경 지원을 포함하는 지속 인 지원으로 이해하는 수 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 다.

다음은 치료지원의 목 에 해서인데,치료지원의 목 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치

료지원은 장애특성에 한 치료지원으로 장애경감 2차 장애 방을 하고자

하는 것,즉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한 지원과 장애에 한 방이 주목

이다.반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 응답 내용들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

루어지는 치료비 지원이라는 생각으로부터 꾸 히 아동이 독립 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은 물론 재활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식을 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모들이 치료지원에 한 반 인 인식에 해서 ‘치료지원

의 목 ’에 한 인식 정도는 매우 그 다가 41명(21%)이며,그 다가 112명

(57.4%)로 나타났고 보통이 34명(17.4%)로 나타났다.많은 부모들이 치료지원의 목

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M=3.95)은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2)개별화교육계획의 합성과 인식 수

☞ 귀하는 개별화 교육계획에 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 귀하의 자녀들에게 재 개별화교육개획이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습니까?

☞ 지원 의 활용수 은 어느 정도인지요?

개별화교육계획의 합성과 인식 수 을 알아보기 하여 연구자는 와 같은 3

가지 내용을 질문하 으며,개별화교육계획의 의미와 지원 등에 해서 다음 내

용들을 설명을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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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educationprogram :IEP)이란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제 2조 7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특수교육 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

발하기 하여 장애유형 장애특성에 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

수교육 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다시 말해 특수교육 상학생인 귀하의 자녀에게 알맞은 지도와 필요로 하는

한 교육과 련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리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개별화교육

지원 이 력하여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 요구에 합한 교육과정 특수교육

련서비스에 하여 기록한 법 인 문서이며 교육 설계도입니다.

이러한 귀하의 자녀를 한 개별화교육계획은 자녀들의 특수성으로 개인차를 고려

한 가장 한 교수․학습 조건을 제공해 으로써 교육권과 학습권을 최 한 보

장해 주고 학습효과를 극 화하기 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와 같은 보충 설명을 한 후 응답자들이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개별화는 잘 모른다.학교에서 하는 것이면 이번에 들어보았다.학교마다 있고 없고가 있는

것 같다.엄마와 교장,교감 선생님,학부모,도움실 선생님이 모여서 아동에 해서 악하고 아

이에 맞추어 수업방향을 만드는 것이라고 다른 엄마들에게 들어보았지만 우리학교에는 없다.

D:개별화 학교에서는 받아 보지 않았다

O:개별화는 얘가 개개인 하는 아직 교육을 안 받아보아서 잘 모르겠다.

G:개별화는 들어보지 않았다.우리 학교에서는 실행하지 않는다 아동의 변화,계획에 한 진척

을 말해주지도 않는다.

F:개별화는 잘 모른다.(간단한 설명을 해주자 이해)학교에서 했는데 교장선생님이랑 모여서

학교에서 했다.

학교에서 보면은 학기 에 이 게 한 번씩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는 만들어

놨더라고요.근데 무 실과 동 떨어지는 거 요.어떤 부분들이 그러냐면 시간 인 부분들 엄

마들이 모일 수 있는 부분들 그니깐 선생님도 물론 수업이 끝나고 그 시간에 이 게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아이를 학교에 맡겨놔야지 움직일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는 아무 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하교돼서

하교할 딱 시간에 만약에 아이는 두시에 집에 와서 그 하교를 해야 되는데 그 ‘두시로 시간을 정

해 놨다.’하면 엄마는 뭐 구한테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참석을 못하

겠더라고요.그 게 되어 있더라고요.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시간 인 제약이 있고...

H:개별화교육계획은 모순된 도 많은 것 같다.개별화교육계획을 세워서 부모,선생님,학교장

이 만남의 자리를 갖는데 참여는 안하고 체크정도만 했는데 교육만 세우고 나머지 결과가 없다.1

년 후에도 같이 처음 시작처럼 주체들이 모여서 결과에 해서 이런 은 한계가 있어서 이 정

도 밖에 못하고 이정도 밖에 못했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서류상 있는지는 몰라도 1년 후에도

결과에 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쉽다.참여한 엄마들의 이야기가 참여도가 매우 낮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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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귀찮기도 해서지만 계획만 세우면 뭐하냐 결과가 없는데 결과물이 희지부지 된다는 이 아쉽

고 발 이 있든 없든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 략)

재 특수학교에서 이런 모임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은 인력들이 모 지만

진정 아동에 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지는 의구심을 가졌으며 그냥 우리 아동

에 한 리핑을 하는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왔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워서 부모,선생님,학교장이 만남의 자리를 갖는데 참여는 안하고 체크정도

만 했는데 교육계획만 세우고 나머지 결과가 없다.1년 후에도 같이 처음 시작처럼 주체들이 모

여서 결과에 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쉽다.

I:학교나 법 으로 꼭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서류과정이거든요 실제로 그 게 해놓고 그거

에 해서 맞춰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건 엄마도 알죠.근데 우리도 선생님의 권 가 있고 교

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말을 못한거에요 우리 아이한테 서운하게 할까 .

J:개별화교육계획은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개별화교육계획을 아동에 해 작성하여 부모에게 아

이들의 교육은 교장선생님,학부모가 모여서 반 선생님과 특수교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다.

P:개별화교육계획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참여도 해보았다.

R:개별화는 학교에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다.개인의 수 정도에 맞추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

다.애들이 상태가 나은 아이, 의 아이는 조 낮은데 특성에 맞게 수업을 해주신다.

S:개별화교육은 들어는 보았다.그냥 수업을 할 때 그애에 해 먼 이해를 하고 그아이에 맞

는 진도를 빼고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세워서 나가고 써서 해 나가는 것이다.

T:개별화는 잘 모른다.학교에서 하는 것이면 이번에 들어보았다.

응답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반 으로 개별화교육계획에 해서 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도 단지 명칭정도의

수 에 머무르고 있거나 단순히 특수교육을 보다 효과 으로 하기 한 수단이라는

정도에 마무르고 있었다.그러나 개별화교육계획에 한 학부모의 인식에 한 수

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개별화 교육계획

에 한 이해의 질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가 91명(46.7%)이며,그 그 다

가 48명(24.6%)로 나타났으며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23명(11.8%)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직 면 면의 질문과 익명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설문상

의 질문에 한 부담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응답자 T,D,G,O,R등의 경우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을 보여

주고 있으며,이들의 경우 최소한 D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졸의 학력을 가지

고 있으며,T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은 모두 1 에 증 장애를 가진 경우이어서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을 당연히 필요로 하며,특수학교나 특수학 에 재학 임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교육에 한 무 심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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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약간의 이해를 하고 있는 F,J,P등의 경우 단지 학교당국에 의해서 일

방 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나 행사 수 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다.

이들 부분의 경우 학부모로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임에 참석은 했지만 개별화

교육계획이 는지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부모도

있고(H), 실 으로 그러한 모임이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동과 함께

참석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참여는 하고 싶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I).

보다 진정된 응답으로 H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이 때때로 설문지 정도로 작성되고

계획되어지며,그 계획과 결과물에 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해서 알 수 없어

서 아쉽다는 부모도 있었다.

I의 경우는 개별화교육계획에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부정 인

반응을 보이는데,개별화교육계획을 계획하고 작성한 로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

지만 특수교육 상학생의 특성에 따라 진 이 느린 경우에는 계획 로 실시되지

못하고,교육과정과 개별 학생의 행동특성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계획의 연계가 되

지 않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의 다수가 개별화교육계획

에 하여 정 임에도 불구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에 해서는 잘 이루어지

지 않는다고 지 하고 있다.

의 내용을 요약 하면 개별화교육계획에 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모도 있고 그

지 않은 경우도 있다.설문조사에 의하면 개별화교육계획에 한 부모들의 인식

은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화교육계획의 의미는 알지만 개

별화교육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에 해서는 부정 인 인식을 하고 있다.

와 같은 결과는 태원섭(2007)의 특수학 교사를 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의 필요성에 한 인식에서 장애학생들은 개인별로 학습 수 차이

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합한 지도를 해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이 필

요하다는 입장과 단순히 행정 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나 실제로 특수학

교사 혼자서 형식 으로 작성해 놓고 제 로 활용도 하지 않는 문서이기 때문에

개별화교육계획은 없어도 좋다는 견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개별화교육운 원회의 구성과 운 에 해서는 개별화교육운 원회

가 형식 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이름만 있는 형식 인 원회인 경우가 부분이

었으며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특수학 담당 교사가 개별 으로 의견을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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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실정은 개별화교육

원회의 구성원들이 장애아동에 하여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과 운 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과 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특수학 교사가 책임자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 다.

미국의 경우는 개별화교육계획은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격성 여부와 배치 결

정,필요한 특수교육과 련서비스의 유형,수업 략,분리교육의 정도와 이유,교

육과정과 표 성취도 평가의 수정 안 평가, 환교육 등과 같은 종합 인

계획을 기록한 문서로 인식하고 있다. 국 한 개별화교육계획은 학교 교육과정

의 교과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치료 근,교육과정 간의 핵심 기술 개발,개인

․사회 성장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요구와 직 으로 련되는 폭 넓은 문제

들을 리하고 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윤 보 2008,Byers,2004).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화 교육계획이 지나치게 교과 역별 지도 내용이 심

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역을 좀 더 구체 으로

안내하여 특정 교과나 역의 일반 인 지도내용을 심으로 작성되고 있는 수업

계획과 같은 개별화교육계획이 아니라 특수교육 상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해당

학생에게 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리하고 경 하는 종합 인 교육계획으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윤 보,2008).

(3)개별화교육지원 의 구성 조직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 시행규칙(제정 2008.6.12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은 제4조(개별화교육지원 의 구성 등)① 각 학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 상자에 각각의 특수교

육 상자에 한 개별화교육지원 을 구성하여야 한다.②개별화교육지원 은 매학

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에선 개별화교육 에 아동이 련서비스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면 련서비스 직원이 IEP회의에 참석하고 IEP작성에 포함되는 것이

하다.만일 련서비스 직원이 IEP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그들은 아동에게 제

공될 련서비스의 특성,빈도,정도에 한 문서 조언을 IEP 에 제공해야 한다

(AppendixC:23).특별히 의회는 가능하면 언제나 등록된 학교 간호사가 아동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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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련 건강 요구에 한 결정을 하고 정의하는 것을 돕는 IEP 의 일원이 되어

야 한다고 요청했다(김윤실·김남순 2008,SenateReport,1997).이와 같이 미국에서

는 련서비스의 문가는 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구성원이

되어서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 근을 실시한다.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 달체계

가 갖는 특성 뿐만 아니라 의료 계법의 차이(미국의 물리치료사는 독립 으로 클

리닉을 개설하여 독자 활동을 할 수 있다)가 있으며,기본 으로 개별화교육계획

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해 필요하다고 단되는’여러 역의 련 서비

스를 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등 한국과 미국과의 특수교육 발 상태의

간격이 존재하므로 IDEA와 같은 방식을 그 로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한경근,

2007).

도경만(2009)의 연구에서 개별화교육지원 의 구성 비율에서 조사된 시도 상

당수가 10~30% 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불 수 밖에 없으며,이에

구성을 진하기 한 다양한 매뉴얼 개발, 리자․교원․학부모연수 등의 단

기 책을 비롯해 장기 으로 특수교육교원 확 등 근본 인 책이 필요할 것이

라고 하 다.

☞ 개별화교육지원 에 해서 들어보았는지?

☞ 개별화교육지원 간의 문가들과의 조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G:개별화지원 은 한번도 해본 이 없어서 모르겠다.하지만 재 하지 않아서.

H: 문가 조는 잘 안되고 있다 지원 보다 담임선생님과 학년 샘들이 모여서 아이들에 맞게

교육을 정책 으로 거창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듬어 가르

치고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요하다.

S:개별화지원 은 되지 않는다.학기 는 모든 것이 새로운데 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

고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반이 편성이 된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학기가 시작하기 에 특수반 선

생님과 일반반 선생님이 함께 먼 아이와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략)

D:원반 교사와 특수교사도 안된다.우리아이들이 심하니까 거부를 한다.아이가 심하니까 요구

할 수도 없다.

B:개별화 지원 은 그때 학교에서 모 을 때 좋았다.앞으로 잘 이끌어 주신다고 해주셔서 믿음

이 가서 좋았다. 조를 해주신다고 해서...

R:개별화지원 조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학기 에 하는데 엄마 설문을 해서 써서 내면 선

생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같다,통보식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실정이다.

개별화교육지원 의 구성이라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개별화교육지원 의 구성



-86-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개별화교육지원 에 한 설문을 해서 가정으로 보내

는 경우 부모가 써 내용에 교사가 참고하여 작성하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

고, 는 지원 모임이 이루어져서 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별화교육 지원 에 한 운 실태에 한 인식에는 간혹

기능함에 52명(26.7%)이며,개별화교육 원회가 무엇인지 모름에 50명(25.6%)으로

나타났으며,구성되어 있지 않음에 24명(12.3%)로 나타났다.개별화 교육지원 간

의 련 문가들과의 조에 한 인식에는 이루어지지 않음이 63명(32.3%)이며,

간혹 조함이 60명(30.8%)로 나타났으며 잘 이루어짐에는 34명(17.4%)이며,기타

의견이 38명(19.5%)으로 나타났다.

표윤희,박은혜(2008)의 연구에서 력 근에 한 인식조사에서 특수학교

나 특수학 등 교육 체계 내에 치료사가 상주하거나 견되어 나오면 원활한

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바우처나 지역사회 의료기 등 교육상

황 밖에서 치료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력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그리고 개별화교육 원회를 구성하고 실행하고는 있으나 IEP본연의 취지에

맞는 차와 계획에 따라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는 개개 학생

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여 련서비스를 개별화교육계획 심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박은혜,2000)에서 밝혔듯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IEP라는 통

로를 극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조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 다.

요약하면 아동의 교육 혹은 재활치료와 련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혹은 공공비

용으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로부터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이나 특수

성,정도 등을 진단하고 그에 한 재정 지원은 물론 인 ,시설과 환경 지

원을 포함하는 지속 인 지원으로 이해하는 수 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 다.

재정 지원은 물론 재활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식을 하고 개별화교육

지원 의 법 인 조항은 존재하지만 미국과 달리 학교에서 치료지원이 모두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니며 그로인해서 장애아동이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기 도

모두 다르고 몇 가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개별화교육지원 이 모여서 아

동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이 수립되는 자체가 실 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87-

2)치료지원 정책 구조

치료지원의 정책수립의 차와 주체의 합성에 한 이해는 어떠한지,치료지원

의 상과 범 , 역은 어떠한지 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1)치료지원 정책수립의 차 주체의 합성

정책은 일반 으로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하여 권 있는 정부기 이 공식 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정정길,2003).Lasswell(1970)은 “정책은 목 가치와 실행

을 투사한 계획”이라고 부르고 이때의 계획은 일련의 행동경로(courseofaction)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고 있다.

특히,Dror(1983)가 주장하는 정책은 “주로 정부기 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미래

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 지침이며,이 지침은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

할 것을 공식 인 목표로 삼는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입장에서「장애인 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이 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와 련된 정책은 특수학교

교육과정 상의 치료교육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던 특

수교육 상 학생들은 부분 치료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

새로 개정된「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제19조는 장애인복지와 련된 보

다 확 된 정책으로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특수학교에 두어야 하고 특수학 에는

치료교육을 담당 교원 혹은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일

반학교에서도 순회교사를 통해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안수경,김 태,

헌선,정동일,한 민,2005,김주 ,2011)

치료지원은 특수교육 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

공하는 것으로 련 기 들이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력하여 제공한다.보건

복지부의 국가 인권 원회 국가 지자체들이 무상 공 치료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성장기의 정신 ㆍ감각 장애아동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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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행동 발달을 한 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정보 제공을 목 으로

실시하고 있다.치료지원 정책 수립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의견에는 장

애인과 련한 이러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부처가 따로 운 되어야 보다 계

획 으로 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장애인과 직 인 련 있는 국회의원

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훨씬 실성 있는 정책구성이 될 것이라는 의

견도 있었다.

☞ 행 치료지원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그러한 정책수립의 주체는 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 행 정책에 한 만족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의 3가지 질문에 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A:...장애인들의 치료지원과 련하여 책임 있는 부서가 여성복지부에 설치 운 되어야 한다.

련 부서가 있다면 보다 계획 이고 합리 인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한 인식 개선이 이 질 것으

로 본다.(...후략)

S:정책은 나경원의원의 경우 딸이 아이가 다운인데 잘 키웠더라구요.그분이 커지면 복지 정책

이 장애에 한 인식이 달라질까요.장애는 개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의 경우도 돌연변

이가 그것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국가가 생성이 되고 번 과 발 이 되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장애는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그런 기 에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올바른 것인데 불 하니까 도와줘야 하니까 라는 정책의 인

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우리 아들이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하는데 들어

내지 않고 진보 이지 않아서 창피하기는 하다.함께 운동을 하고 요구해야 하는데 그 지 못해서

창피하다.

I:...( 략)정책이 선심성공약이라는 의미로 필요할 때는 그게 들어가지만 정책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쑥 빠지고 없어요.

M: 정책 결정의 주체는 학부모들이어야 한다 이를 해 장애아동 부모들의 토론 문화도 필요

하다. 재로는 그 지 않다 많은 정책들이 아동에 해서 포인트가 맞추어지지 않고 기 에

쫓아가서 수업을 받아야하고 교통편도 불편하고 생활여건이 되지 않다면 가기가 힘들다.

P:장애인 표들도 자신이나 자기가 혜택을 받아야 하고 장애 표도 정치 인 면이 있는 것

같다.충분히 부모의 생각을 변하지 못한다.여러 사람 지도층,장애 단체 표뿐만 아니라

직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도 묻는 것이 요하다.구체 인 요구 사항이 보편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반 이 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 같다.부모들의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A:우리나라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우리나라 통령이 통령령으로 되어야,국회를 통과해서

정부가 나서고 법으로 되어야 한다.주체는 나라의 통령이지만 거기에 연 된 사람은 부모가 참

여가 되어야 한다. 통령이 주 을 가지면 힘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F:정책을 만들 때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주체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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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지원들을 해 것이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기 으로 제일 우

선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나서야 되고,그다음에 수립의 주제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고 학부모나 치료기 교사들이나 계단체들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후략..)

H: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어떤 구체 인 여러 방면들에 해야 한다. 체 으로 아우르는

것이 요하다.부모님하고 도움실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 게 국가기 에서 이 게 같이 이

게 세 단체가 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C:정책은 아직은 무 깊게 정확히 되는 것 보다 보여주기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아이에

해서 정확히 악하기 부족하고 아이에게 맞는 치료선생님들의 분야도 부족하고 경제 인 부분도

정부에서는 많은 수가 되다보니 고액이겠지만 경제 인 부분도 아직은 작은 것 같다.

L:도움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우처 홍보도 안되고 시행기

에서도 그 부서가 다 갈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정확하게 모르더라구요.

K:정책은 개인 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교육부 등 국가에서 지원해서 일정 액을 받

는데 다 다르잖아요.기 수 자도 다르고 아직도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고 치료비 지원도 있지만

국가에서 꾸 히 우리아이들을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밟아갈 수 있는 수 의 교육이 체계

으로 잡혔으면 좋겠어요.지 은 희가 따라다니면서 아이 수업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 끝나고 사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치료실을 다니게 되고 이런 로그램을 하는 곳을 다니

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가 제 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보면 아이를 데리고 다니지

못해서 부모 여건이 안되면 치료 교육을 못 받는 분도 계시더라구요.그래서 차라리 아이들만 모

아서 오후 수업을 이용해서 어떤 기 이나 학교가 있다면 그 시간에 수업을 해주는 기 이 있다

면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L: 실성에 많이 떨어지거든요.치료비 자체가 고가의 치료들도 많고 국가에서 경제 으로 다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하다 보니까 복지지원이 실은 많이 락이 돼요.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순 가

항시 려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은 액에서 이런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국가에서 해줘도 이 게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

거든요.

만족도는 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나 그 외로 할 것들이 더욱 많은데 골고루 역을 발달 시켜주

어야 하니까 ...(후략)

S:시행의 만족은 바우처도 작년에 다른 엄마들에게 처음 들어서 신청해서 받으니까 는 개인

으로 경제 으로 엄청 만족을 하는 것이고 도움이 되어서 좋다.그 에는 사비로 지출이 되었는

데 그런 부분 조 은 지원이 되니까 좋기도 하고 올해는 학교에서 10만원이 지원이 되니 다른

것을 한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시행은 만족은 하지만 끝이 없으니까 지 은 만족

한다고 해야겠죠.

B:시행만족은 만족하고 있다.아이들이 특히 난 다른 학원에 다닐 수 없었는데 일반 시설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니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 좋다.

사회문제가 사회쟁 화 되고 이것이 일반 에 확산되어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것은 일반국민이 정치체제에 요구를 투입하고 이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민주

의제설정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의제 설정의 주도 집단이 정부 내의 세력인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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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세력인가에 따라서 의제설정과정만이 아니라 정책과정 반에 차이가 있다.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외부주도형은 정부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것을 요구하야 이를 사회쟁 화하고 공

의제로 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과정이다(정정길외,

2004).사회문제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은 정부에게 충분한 압력을 가하

기 해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해서 의 심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유도하려

고 노력을 기울인다.이 게 하여 그 문제가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상

당한 숫자의 일반 이 믿게 되면 즉 공 의제가 되면 다음 단계로 후술하는 여

러 가지 략을 이용하여 정부로 하여 정책의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제5조(장애인 보호자 등에 한 의견수렴과 참여)국가

지방차지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사자

의 의견 수렴을 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와 같은 제 에서 우선 정책 결정의 주체는 가 되어야 하는지에 해서 질

문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자 M과 P의 경우 정책의 주체는 장애당사자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며,이유는 아이에 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실성 있는 정책으로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이러한 의견들은 부분의 응답자들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설문조사에서도 치료지원의 정책수립의 주체에 한 질문에는 장애아동 부모

단체가 되어야 한다가 147명(75.4%)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다

음으로 교육부 계자가 26명(13.3%)이며,특수교사가 12명(6.2%)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다르게 A의 경우는 매우 흥미로운 응답을 보여 주었는데,힘이 있는 국가

기 이 주체가 되어 법 ·제도 으로 강압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

다.그래야 실효성도 유지되고 더 발 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지 인데,A 자녀의 경우 지 장애 3 으로 비교 정도가 약한 수 이고, 졸 학

력수 에 경제 수 은 상 으로 매우 높은 수 이다.특히 자녀의 생활연령이 12

세로 향후 치료지원의 수혜를 장기간 요하는 상이라는 에서 부모가 보이는 응

답은 매우 국가 지향 이고 실리 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을 볼 수있다.

이와는 달리 F와 H의 의견은 장애아동에 한 치료지원은 국가와 부모와 련단

체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합리 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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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바람직하고 정책목표 정책수단 등의 정책내용이 명확하며,정책집행에

필요한 인 ·물 자원과 강제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 등이 마련되어 있으면

정책의 집행은 그만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정책이 요하면 정책결정자나

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의 주목을 끌기가 쉽고,이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면

집행은 보다 쉽게 추진될 것이다.

정책결정자 못지않게 요한 것은 매체의 지지와 조이다.집행과

정이 까다롭고 문 인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 들도 집행과정에서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이러한 의 의견은 특수이익이 집행과정에 가하는

압력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리하다(정정길,2004).

정책목 이 올바른 것인지를 단하고 그 목 을 한 경우라도 그 정책수단의

선택을 한 분석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치 단을 하는데 가치 단은 가치가 있다

거나 는 바람직스럽다고 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정책 속에 내재된 가치는 정

책을 구성하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있는데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

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책을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가치이다.그리고 정책수단은 정책목 을 달성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

로 가치가 내재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정책목 의 경우에 못지않게

많은 가치들이 얽 있다.

C의 경우 매우 부정 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행 정책은 매우 형식 인 “보

여주기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내용으로 아이들의 장애에

한 정확한 이해 부족,치료교사의 부족,재정 규모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L응답자의 경우는 실제 시행 인 바우처와 련된 문제 으로 바우처 홍보부족,

시행기 부성의 다양성문제와 이해부족 등을 지 하고 있다.

치료지원정책의 수립과 주체 등에 련된 다른 나라의 경우,국가가 심이 되어

장애학생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제공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련서비스는 작업치료,물리치료,언어치료,

부모교육,이동서비스 등에 한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의료 차원의 지원이 명확

하게 실천되고 있다.후생 복지성(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의료비 부담은

없으며,특수교육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이 실질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2008).

미국의 경우 1910년 시카고 공립학교들이 언어치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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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 , ,고등 모든 연령 의 학생들을 상으로 치료실 뿐 아니라 특수학 ,

원 학 등 다양한 형태로 언어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미국 장애인교육법

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직 치료 뿐 아니라 개별화교육계획 구성원인 교사나 부모,

가족을 통한 간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2007).

물리치료는 병원이나 학교를 통해 물리치료는 통 으로 병원 환경에서 이루어

져 왔고 학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 물리치료사는 인간발달,신경운동발달,치

료테크닉,보조 기구 디자인 사용,교사·부모 훈련,특수교육법,IEP작성에

한 배경이 있어야 한다.작업치료사는 개별화교육계획 구성원으로서 교육목

표,횟수,서비스의 지속,등 , 찰 등에 련된 개별화교육계획 개발 결정 과

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제공방법은 최소제한환경에서 하고 병원이나 작업치료

실과 같은 독립된 환경에서 할 수도 있고,학교와 같은 자연 환경에서 할 수도

있다(국립특수교육원,2008).

스웨덴의 작업치료사는 신체발달상황에 해 조사를 한다.특수교사는 학교에 속

해 있지만 한 달에 약 10시간은 기 에서 일하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과 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다.언어치료사도 의 작업치료사와 마

찬가지로 도립병원 차원에 속해 있지만 기 에서 언어장애를 문 역으로 하고

있다.기 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의뢰된 업무들에 한 조사를 시작하고 조

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때 체가 조사의 결과에 해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다.이 조사 결과를 기 로 특수교사는 해당 학생과 일을

한다.

이 듯 다른 복지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과 련한 치료지원을 학교에서 의무

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 개정으로 치료지원이

연차 으로 실시되기 시작하 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09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기 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었다.처음 시행되는

2009년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에 한 가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 지만 2011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정한 기 에 부합하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 다.

지원정책에 한 만족 수 은 매우 다양하다.특히 부분의 응답자들은 각 기 에

서 지원하는 지원 만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지원 이외의 자기부담 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로 만족 수 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있다.특히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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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 행 치료지원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국가지원의 상별 지원

규모가 일정하지 못한 을 지 한다.L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성이 많이 떨어

진다는 을 지 하면서 치료비 자체가 고가인 경우를 선별 으로 지원하지 못하

고 있음을 지 한다.

S와 B의 경우는 바우처제도에 한 만족을 토로하는데,처음 신청해서 받은 혜

택으로 경제 도움에 해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10만원이 지원

되고,이와는 별개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에 해서 만족해 하고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반응들을 요약하면,선진 외국에서는 국가에서 모든 치료지원과

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교육과 복지가 서로 소통을 하며 연결된

체제에서 특수교육 상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과 비교한다면 우리나

라의 경우는 부분 인 혜택을 주는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2)치료지원 상과 범 , 역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을 받기 해서는「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의 연차 용에 따라 2011년은 유· 학년, 1~2학년 고1학년 학생 교

육 진단을 통해 특수교육 상자 선정이 되며 교육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치료지원 상학생에 한 치료 지원의 종류 내용 결정이 된다.하

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22.9%가 진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치료지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김주 ,2011).교육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하

고 기본 교육과정 면 시행에 따른 3학년,고2~3학년 학생에게는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치료지원 제공 가능하다(교육과학기술부,2011).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만 18세미만 정신 ·감각 장애아동

장애유형 소득기 등 고려하여 선정(단,당해 장애아동이 등교육법에 의한

· ·고등학교 는 이에 하는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까지 지원 상에 포함한다)하고 뇌병변,지 ,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등의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

등 지원)의 기 에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치료 역으로는 언어치료를 비롯

해서 미술치료,음악치료,행동치료,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단 의료 행 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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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활치료서비스로는 제공 받을 수 없다.

신청 차는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나 부모 는 가구원 등,담당공무원에게 신

청서를 내고 상담 조사를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가구원수와 소득조사를 하여

시·군·구 담당자가 상자로 선정을 하면 리원에 선정 결과를 송한다.그리고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게 된다(보건복지부,2011).이

듯 치료지원 각 상과 범 와 역에 해서 이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의 내용을 알아보기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귀하는 치료지원의 상과 지원범 역에 해서 알고 있습니까?

구체 인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B:바우처 제공받는 기 이 몇 군데 없어서 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동사무소는 모르더

라.주변 엄마들에게 물어서 알게 되었다.

L: 희가 흔히 얘기하는 입소문이라고 이야기하죠.그 게 입을 타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어떤 다른 정보가 있어서 선택이 되지는 않더라구요 이런 치료도 이 게 더 복합

으로 다른 치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부모들도 잘못 아는 부분들도

있고요.

K: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장애인 바우처들이 있다는 것을 학교,구청에서도 되어야 한다.

바빠서 이런 경우를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맞벌이 혼자 조부모,양육에 심 없는 분들은 알지

못한다.할머니께 이야기를 하면 아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반문으로 어렵다,홍보를 더

욱 강화해야 한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치료지원과 련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부모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지원을 받는 과정과 기 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의

경우는 바우처 제공받는 기 을 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주변 엄마들에게 물어서

알게 되었으며,L의 경우는 주변 부모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선

택을 하고 때때로 그런 과정에서 부모들도 잘못 아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 다.K

의 경우 학교,구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면 맞벌이 혼자 조부모,양육에 심

없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알게 된다고 하 다.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정확한 정

보를 알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는 더 많은 홍보와 각 기 에 한 정확한 자료

등을 조사하여 부모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치료지원의 상’에 한 인식은 그 다가 91명(46.7%)이며,

보통이다가 60명(30.8%)이며,그 지 않다는 7명(3.6%)로 나타났으며,‘치료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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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에는 보통이다가 75명(38.5%)이며,그 다가 72명(36.9%)이며,그 지 않

다가 24명(12.3%)로 나타났으며 평균(M=3.78)으로 높게 나타났다.

2.치료지원 시행과정과 방법 내용

치료지원 로그램 질과 내용에 한 만족도,치료지원 제공기 ,개별화교육지원

의 구성 조직에 해서 살펴본다.

1)치료지원 로그램 질과 내용에 한 만족도

(1)치료지원 로그램의 질과 상담

우리나라의 경우 로그램의 질에 한 평가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

모들이 선택을 한다.아동과 맞지 않거나 로그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기

으로 옮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상담에 있어서도 법 으로 평가를 어떻

게 하고 그에 한 상담은 어떻게 유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기에 기 마다 운

하는 방식에 따라 상담이 이루어진다.수업 로그램의 질에 한 의견 평가는

많은 부모들이 치료기 과 치료 역을 선택하고 있기에 체 으로 만족하는 부분

으로 나타났다.

☞ 행 치료지원 로그램의 질 수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리고 상담에

해서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E: 로그램 질은 제가 받고 있는 것은 아직은 만족한다.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아이 수 에 맞

게 다양하게 무조건 공부만 시키지 않고 행동 수정과 아울러 잘하고 있다.질 문제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아이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고 그런 모습에서 만족을 한다(E).

S: 로그램 질은 일주일에 2시간을 하고 총 4시간을 하는데 장애 아이들은 반복 으로 해야 하

는데 항상 같은 것을 3만원짜리가 계속 반복 인데 이것을 일반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

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 것을 반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야 하는데 는 만족

하니까 다니는 것이잖아요.

A:수업에 한 상담은 좋다.시간이 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상담을 하고 싶다.장

기 인 상담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의 경우는 심 상황이 오늘은 1인데 내일은 2가 되는

데 더 좋아지고 있는지,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사회에서 살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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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요할 것 같다.상담은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G:상담에 해서는 수업 끝나면 면담하고 수업하고 행동이나 반 인 이야기는 잠깐,각 기

마다 조 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J:상담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면 참고해서 다음 수업에서 해주니까 만족한

다.

R:상담은 선생님이 수업 내용에 해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만족한다.

K:상담은 아이에게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문가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믿는

편이다.지 치료수업에 해서는 단기 으로 수업에 한 상담만 받는다.아이들에 한 어려움

을 해결하기 해 책을 보고 주변 엄마들에게 도움을 받고 아이들에 한 미래에 한 이야기 정

보는 어디서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실질 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론 인 이야기

만 하는 경우도 강연회에서 많이 보게 된다.

M:상담은 일반 인 수업에 한 이야기와 재 수업 받고 있는 선생님과 자주 한다.병원샘은

이론 인 경우만 상담을 해 다 그러나 재 선생님은 여러 아동을 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아

동에 해서 설명을 해 다.

P:상담에 있어서 아동의 문제에 한 것은 다른 엄마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힌트를 얻어

서 방법을 찾는다 엄마들끼리 공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O:장기 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고민하고 한계가 있으면 그냥 실에 충실해야 되겠

다 하고 여기 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을 받는다

D:엄마들에게 잘 아니까 엄마들에게 물어본다.학교 선생님들은 수 이 말이 안통할때가 있다

융통성이 좀 없는 경우도 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못 들을 때가 많다.

B:상담은 물론 수업이 계속 연결되어 시간이 없어서...장기상담에 해서는 그런 상담은 병원

은 못하고 따로 다니는 선생님께 하는데 5분단 로 다음 아이가 오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H:상담은 선생님들과 우리아이만이 아니고 다음 수업이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구체 상담까

지는 어렵다.시간을 내서 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한학기에 1번씩 나 어 최소한 2번 정도는 구체

인 상담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K:다양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실내에서만 하는 일 일이나 그룹이기에 일반아동과 함께하

는 체험 로그램,사회기술 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학교에서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교육청등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외국의 경우는 센터 건물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구청에 가도 알 수 없고 엄마들끼리 어울려서 하나씩

얻는 경우가 많다.

M:치료 역은 다양화되어야 한다.지 은 언어,미술,음악치료를 사설에도 조 씩 있지만 문

성을 뛴 것은 없다.음악치료도 좋은데 아직은 많지 않다.

P: 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언어치료도 있고 몸으로 하는 것 체험을 하는 것에 해서는 효

과는 없지만 아동이 잠재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서 뭔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치료지원이 공교육 장과 다른 이 바로 교육 후에 바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이다.장애아동들은 부분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여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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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수업 내용과 행동 양상,심리 태도에 해서 부모와 상담을 하고 가정에서

반복해서 지도해야 하는 내용에 해서 이야기를 나 며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A,H 의 경우는 수업에 한 상담은 좋아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상담을 원하

고 있었다.장기 인 상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담은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하 다.아동에 한 수업 로그램에 한 내용과 련한 상담과 아동의

변화과정에 한 장기 인 상담 한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의 경우 수업

에 한 상담뿐만 아니라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심리 특성에 한 깊이 있는

상담을 바라기도 하 다.의견과 D,P,O의 경우 상담에 있어서 아동의 문제에

한 것은 다른 엄마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힌트를 얻어서 방법을 찾는다.

재 아동과 비슷한 장애 역의 아동의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조언을 듣고

해결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그 이유는 가장 아동에 해서 이해하고 요

한 것은 경험을 했다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치료 역의 다양성에 해서는 K와 P의 경우 일반아동과 함께하는 체험 로그

램,사회기술 로그램들,구청이나 시청,교육청등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M의 경우 언어,미술,음악치료를 사설에도 조 씩 있지만 문성을 뛴 것은 없다.

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 역은 재활과 련한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부모들

의 입장에서는 치료 역 이상의 분야에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치료지원의 로그램의 질에 한 내용과 상담은 부모들이 기 을 선택

하고 치료 역을 선택하기에 체 으로 만족스럽고 상담에 있어서 수업에 한

짧은 내용의 상담보다는 정기 으로 아동에 한 양육과 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상담과 치료교육에 한 반 인 상담이 이루어지기를 기 하고 있었다.

(2)치료지원의 내용에 한 인식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치료지원 역을 물리치료,작업치료로 하고 기타 역(언

어치료,보행훈련,심리․행동 응훈련,청능훈련)은 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

하며 보건복지부에서의 서비스 내용은 장애아동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온

역으로 재활치료에 주로 활용되는 치료방법은 언어치료,청능치료,미술치료,음

악치료,놀이치료,행동치료,인지치료,심리운동치료 등이다.각 치료 역은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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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이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각 치료 역의 목 에

따라 목표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각 치료 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내용에 해

서 반 인 서비스의 비와 기 평가,계획,과정,평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알아보았는데 서비스 비에는 ‘세부 인 로그램과 서비스 시간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에서 매우 그 다가 30명(15.4%)이며,그 다가 74명(37.9%),보통

이다가 66명(33.8%)로 나타났다.‘이용자에게 치료사에 한 설명과 치료 로그램

에 한 소개한다’에는 그 다에 95명(48.7%)이며,보통이다가 44명(22.6%)이며 그

지 않다에 20명(10.3%)로 나타났다.‘기 평가에서 평가 환경에 한 인식’은 그

다가 65명(33.3%)이며,보통이다가 59명(30.3%)이며,그 지 않다에 38명(19.5%)

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심과 우선순 결정에 해서’는 그 다가 72명(36.9%)이며,보통이다

가 67명(34.4%)이며,그 지 않다에는 18명(6.2%)으로 나타났다.계획에서 ‘치료목

표를 세울 때 보호자의 욕구 반 에 해서’는 매우 그 다가 45명(23.1%)이며,그

다가 84명(43.1%)이며,보통이다가 51명(26.2%)이며,‘치료계획을 세우기 련

정보에 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매우 그 다가 39명(20.2%)이며,그 다가 85명

(43.6%)이며,보통이다가 58명(29.7%)로 나타났다.

과정에 ‘이용자의 심 흥미 고려에 해서’는 매우 그 다가 41명(21.0%)이며,

그 다가 93명(47.7%)이며,보통이다가 49명(25.1%)이며,‘평가에 한 효과성과 변

화정도에 따른 치료계획 수정에 해서’는 90(46.2%)이며,보통이다가 48명(24.6%)

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평가 결과 보호자의 이의나 수정보완을 요구 할 때 반

에 해서’는 85명(43.5%)이며,보통이다가 57명(29.2%)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치료지원으로 실시되는 각 역에 한 부모들의 인식은 서비스 비

부분은 보통이상(M=3.5)을 나타냈고, 기 평가에서는 평균(M=3.6)정도를 나타냈으

며 로그램 계획단계에서의 인식 정도(M=3.7)는 비교 높게 평가되었으며,과정

부분에서는(M=3.8)인식정도보다 더 높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부분에서의 인식

(M=3.8)은 평균보다 약간 높고 반 인 로그램의 내용부분에 한 인식은 높다.

2)치료지원 제공기



-99-

(1)제공기 선정

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치료지원을 받기 해서는 부모님들이 기

을 선택하면 교육청에서 그 기 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 에 있다면 간단

한 서류 심사와 실사가 이루어지고 아동들은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리

고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치료지원은 각 구에서 선정된 2곳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 2곳 에서 컨소시엄을 함께 수행하는 기 을 포함하면 그 수가 조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기 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 으로 좁을 수밖에 없는 실

정이다.이에 자신이 거주하는 구를 벗어나서는 가능하지만 바우처로 등록된 기

이 아닌 곳에서는 수업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 을 알아보고 선택하게 되어

있다.치료지원 제공기 의 선택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O:치료기 선택은 무 으니까 폭이 좁다.좀 많이 여기 기 구별로 몇 군데 밖에 없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B:바우처가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없어서 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게 알아 보았다.동사무

소는 모르더라.

C:치료실 선택은 지정된 곳이 5개 있었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지정된 곳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지

정된 곳이 있었는데 자리가 없었다. 로그램도 없고 선택의 폭이 무 었다.

I:지 교육과학부에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을 이 게 받을 수 있잖아요 보건 복지부도 조

더 쉽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자격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구라도 치료사가 될

수 있게 해주면 진짜 좋겠어요.왜냐하면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은 곧 기 을 선택해야 하니까 기

에 한 신뢰도도 문제가 되는거에요.선생님에 한 신뢰도도 문제가 되지만 그 기 이 믿을

만 한가가 문제가 되는거에요.사실 제일 처음에 시행하겠다고 서류를 받았을 때 모르는 기 이니

까...

이 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공기 이 각 구마다 2곳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서 많은 부모들은 제공기 확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자신이 거주하는 근거리에

서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동에게 맞는 기 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기

을 희망하고 있었다.

(2)치료지원 제공기 에 한 만족도

☞ 행 치료지원 제공기 에 한 만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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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 에 해서는 각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보다는 부모들

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에게 맞는 치료 역을 선택하고 기 을 찾게 된다.

인 한 기 을 찾기도 하지만 아동에게 맞는 치료 역과 치료사를 선택해서 좀 먼

거리의 기 을 선택하기도 한다.기 의 크기나 기 장의 문성,환경 인 문제보

다 치료사와 아동과의 계를 가장 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T:기 은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아이와의 교류가 가장 요하다.아이에 해 성향 악을 해서

히 아동에게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요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아동의 높이에 맞추는 것

이 요하다.

O:기 은 리 목 도 있지만 아이들을 생각했으면 한다.심리 악도 특성별로 알아서 해주어

야 한다.아이가 치료실에 갈래해서 간다고 하면 만족하니까 가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좋

다.

P:운 기 은 로그램은 짜기는 쉽지만 치료사가 문제인 것 같다.학력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아동들을 만나는가하는 마인드가 더욱 요한 것 같다.

I: 문가가 해야지 기본 으로 특수교육에 해서 한가지 정도는 문성을 띤 사람이 해야된다

고 생각하고 특수아동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의 그 생활 특성 성격특성 그리고 미래에 한 생각

들 그런게 다 성립이 되어 있으신 분이면 더욱 좋죠.일반인이 자격만 가지고 운 하는 것은 굉장

히 험하다고 생각해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치료지원 제공기 에 한 만족으로는 매우 그 다가 15.9%,그

다가 43.6%,그리고 보통이다가 31.3%로 나타났으며 평균 3.63으로 비교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치료지원 제공기 은 운 자의 장애아동에 한 이해와 문성을 갖추고

리목 으로 기 을 운 하기 보다는 장애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에게 더욱 한

교육 효과를 해서 노력해 것을 바라고 있다.

(3)치료지원 운 시간과 횟수에 한 만족도

☞ 행 치료지원 운 시간과 횟수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시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교외 운 의 경우

는 사설이나 기타 복지 ,병원에서의 시간은 40분 수업에 나머지 부모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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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으며 보건복지부 치료서비스의 경우는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으로 정해져 있다.40분 수업에 10분 부모 상담이며 부모가 함께 내원

하지 않는 경우는 수업을 50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1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치료목 상 집단치료가 필요한 경우 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

우에 한하여 집단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단가를 별도로 용하고 있다.

B:치료지원 시간은 하기는 하나 시간은 좋은데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주5회 정도 늘

어났으면 좋겠다.

C:아이들에게는 더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부족하고 40분 수업은 괜찮고 단지 횟수를 여러번 했

으면 자주 했으면 좋겠다.기억력 같은 것이 약한데 연속 이 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은 반복

으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많이 받으면 훨씬 나은 것 같다.

H:운 시간은 하고 횟수가 주에 1번이나 2번인데 얘들은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일주

일에 1번해가지고 효과가 없고 주 3회 정도가 되어야 발 하게 된다.

Q:시간 횟수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 부족한 것 같다.일주일에 3번 정

도는 했으면 좋겠다.일주일에 2회를 하더라도 다른 로그램도 2회 정도씩 해 수 있었으면 좋

겠다.음악치료,미술 치료 등을 하고 싶지만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 것도 아쉽다.

아이들이 집 시간이 짧기 때문에 40분 수업에 해서는 만족을 하는 부분이지

만 제공 횟수에 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 다.잦은 반복을 통해

서 교육 효과를 이룰 수 있고 한 역에서만의 수업이 아닌 다양한 역에서 아

동에게 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재 선택의 폭도 좁고 지원액이 정해져 있

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치료지원의 횟수에 해서는 주3회가 당하다는 의견이 93

명(47.7%)이며,주2회가 당하다가 57명(29.2%)이며,주5회가 당하다는 의견은

24명(12.3%)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부모들은 치료 운 시간에 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횟수에 해서

는 주 3회 정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한번 수업을 통해서 모두를 이해

할 수 없고 잦은 반복을 통해서 교육 효과를 이루어야 하는 부분에서 주 1회나

2회의 수업으로는 효과 이지 않으며 한 역에서만의 수업이 아닌 다양한 역에

서 아동에게 치료 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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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료지원의 문제 과 개선방안

치료지원의 문제 ,치료지원의 개선방안에 하여 살펴본다.

1)치료지원의 문제

제도·내용상의 문제,운 상의 문제를 살펴본다.

(1)제도․내용상의 문제

☞ 귀하는 행 치료지원과 련하여 반 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요?

정책집행에서 집행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 들은 무수하게 많다.집행체제

가 복잡할수록 집행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첫째,수평 측면에서 조직들 간에 조와 조정이 어려워서 집행이 어려

움에 착하는 것이고 둘째,수직 으로 보아 집행 조직들 간의 생명체제가 약하고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지연되고 정책내용이 집행과정에서 변질되

는 문제이다.이 문제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 부처할거주의(parochialism)는 권한과 지 면에서 수평 인 계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하나의 정책을 분담하여 집행할 때 발생한다.사법부와 행정부의

계,행정부 내에서도 동일한 지 에 있는 부처들간의 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 은 조와 조정이 어려워서 집행이 단되거나 지연된다는 이

다.청소년 문제를 공식 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

기술부 등으로 10여개 이상이 된다.이런 경우 청소년선도 책을 집행하려면 서로

조하고 구체 인 정책수단 등에 해서는 공통 인 보조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

이 무척 어렵다.

두 번째 문제 은 책임 분산으로 인해 정책내용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

고 따라서 체 인 성공을 기 하기 힘들다는 이다.각자가 자기소 의 업무만

을 추진하되 소 이 애매한 부분은 어느 조직도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세

번째 문제 은 부처간 업무의 복이나 모순·갈등이 발생한다는 이다(정정길,

2004)

김주 (2011)은 재 시행하고 있는 치료지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 에서 부

처 간 유사지원에 한 업무 담당자의 책임감 부족과 이용자의 혼란을 제기하 다.



-103-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신청 자격의 경우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상자로 선정된 자로 특수교육기 에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자(상 학교

진학, 학 희망자)선정배치 차에 의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지원을 받게 된다.특수교육 상자로 선정이 되어 치

료지원을 받게 되면 부모들은 아동에게 맞는 치료 역과 기 을 선정하여 치료교

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시설입소아동)으로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에 해당된다.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상자 여부 등 결정되며 소득의 기 에 4등 으로 구분(수 자 차상 계

층)하고 있으며 타 복지 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단(증명서 등을 통해 악)하

여 차상 과 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

부,2011).

S:홍보부분은 개별 으로 오지는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유인물이 오지는 않기에 학교에 엄마들

모임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받았지만 바우처는 잘 모르고 있었다.

J:기 이 한정이 되어있는데 좁다.선생님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구에서 선정이 2,3곳 밖에 되

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 문제이다.방향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L:어디서 어떤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의향이 있으시면 거기서 신청을 하세요라는 그런

안내장을 받아본 이 없어요.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지원같은경우에는 지정되어 있는 각

구의 두 곳 만이 선택되어 있는 곳에 가서 수업을 해야 하는 이런 것도 다른 도 없지 않

아 있어요.

Q:좀 더 지원이 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제한의 폭을 넓게 해주고 기 에 한 정보도 부

족했는데 그런 것도 좀더 홍보가 되어야 한다. 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고 그 이상은 구

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알려주지는 못한 것 같다.

T:선택할 수 있는 기 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무 제공기 이 한정 이라 선택의 폭이 좁

고 학교에서의 홍보부족으로 몇 개 기 만 선정해서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기 으로 선정이 되지 않는 기 은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은 각 구에서 지정

한 곳에서만 수업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부모들은 이러한 차 과정을 알 수

있는 행정기 에서의 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는 학교 특수교사가 수업의 진행정도

를 악하고 때때로 서로 연계해서 아동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각 공서 담당 부서의 행정가가 정기 으로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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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이용 액의 사용과 바우처 카드 사용에 따른 불법 인 도용을 하지 않는지,수

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정도,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리 감독,지

도를 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아동에 한 재활 교육 측면에서 얼마나 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평가는 어려운 것이 실이다.

재정 인 부분에서 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치료지원으로 10만원을 타 기 에 지

원이 되며 보건복지부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상자 여부 등 결정된다.

소득기 을 4등 으로 구분(수 자 차상 계층)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치료지원으로 주1회의 교육을 기 에서 받게 되고 보건복지

부에서는 22만원부터 16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주 2회의 교육 재를 받게 되

는데 그 이외의 부족부분에 해서는 자기부담 을 내고 있다.치료지원이 되어 지

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자기부담 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G:10만원 지원 받지만 언어치료가 16만원이라 100% 자부담 없이 지원 되었으면 한다.왜 소득

기 으로 넣어야 하는지 알수 없고 부모입장에서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K:우리 수 자들 일반인에게 실질 조사가 없어서 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다.소득수 보다 아동의 상태 산층 일반 서민들은 부담

이 되는 비용,선택의 폭,소득 수 보다 선택할 수 있는 기 도 부족하고 실질 인 조사가 이루

어졌으면 좋겠다.구체 선별을 해서 제 로 치료비를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다.

Q:다양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경제 인 것을 좀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경제 으로

어려우면 하고 싶어도 어렵다.자부담도 조 은 부담이 될 수 있다.

T:자부담을 없이 교육을 받도록 해주었으면 실 인 에서 조정이 되어 자부담제를 없애주

었으면 한다.그 다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것 같다.

A:장애자 부모가 으로 경제 으로 한 사람도 있고 최하 사람도 있는데 경제 여

유가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낮은 사람은 서민층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한다.그들은 인

것도 요하고 정서 인 부분도 있는데 인 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포기

상태가 되면 나라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 에 치료할 수 있고 신체 ,정신 치료를 해주

어야 사회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G:만족도는 별로 경제 지원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S: 는 개인 으로 경제 으로 엄청 만족을 하는 것이고 도움이 되어서 좋다.그 에는 사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조 은 지원이 되니까 좋기도 하고 올해는 학교에서 10만원이 지원이

되니 다른 것을 한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경제 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

어요.왜냐면 바우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고 자기 부담 을 내야 하니까 이런 시설자체가

범 하지 않고 선생님들 경력도 아직은 애매하고 장애에 한 이해가 좀.그래서 교육의 질 인

것을 찾아다니는 것도 끝도 없고 시행은 만족 하지만 끝이 없으니까 지 은 만족한다고 해야겠죠.

N:이제 치료지원이 이 게 장애학생들이 있는 집에 치료도 그 고 하여튼 일단 경제 으로

희가 돈으로 해야 할 것을 이제 나라에서 복지를 이 게 해주는 거니깐 그건 무 무 좋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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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재 시행하고 있는 치료지원에 해서 부모들은 보다는 좋아져서 만족하지

만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과 재 치료지원을 받고 있으면

서 지출되는 자기부담 이 실 수 으로 조정이 되어 추가 부담 교육비가 지출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경우는 시행에 있어서 치료지원을 받을 시 실 으로 지원되

는 치료지원비가 실에 맞지 않아서 추가로 자기 부담 을 내야하는 상황에 부담

을 느끼고 있었다.

L:만족스럽지는 않아요.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하고 하는데 실은 경제

인부분에서 왜냐면 국가에서 해줘도 제가 이 게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치료비 자체가 실은 좀 고가의 치료들도 많구요(후락..)

T:특수쪽으로 액이 비싸다 보니 부담이 어들어 좋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부담 이 약간 부담이다.있는 엄마들은 자부담이 괜찮지만 차상 계층의 경우는 자부

담이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체 으로 소득기 이 아닌 일반 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이 요하다.자부담이 6만원이고 활동보조인은 8만원이고 다른 바우처를 지원받으면 자부

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되고 이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소득이 높은 경우는 다소 만족

한다 정도이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는 부족하고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하

다.

요약하면 치료지원의 제도 내용상의 문제에서는 치료지원 제공기 의 확 와 치료

지원 의 확 를 요구하고 있다. 에 비하여 치료지원의 실시로 경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좀 더 확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운 상의 문제

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치료서비스 운

에 한 문제 을 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 번째는 제공 횟수가 확 되어야 한다.장애아동의 경우 많은 반복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역에서 아동에게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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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이를 충족하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

B:치료지원 시간은 하기는 하나 시간은 좋은데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주5회 정도 늘

어났으면 좋겠다.

C:운 시간은 바우처 카드로 받을 수 있는 것,아이들에게는 더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부족하

고 40분 수업은 괜찮고 단지 횟수를 여러 번 했으면 자주 했으면 좋겠다.기억력 같은 것이 약한

데 연속 이 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은 반복 으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많이 받으면 훨씬 나은

것 같다.

E:횟수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의 총 횟수로 보면 지원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에 3회 정도는 되어야한다.바우처등은 3회,교육과학기술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T:운 시간은 40분이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횟수에 해서는 많이 부족하다.일주일에 3번 정

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치료지원 제공기 이 확 되어야 한다.제공기 의 선정기 선택

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보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상황과

이용자 분포 지리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공기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 제공기 의 수를 행정 편의 에서 소수로 제한하여

선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지역여

건과 이용자층에 한 분석을 철 히 하여 제공기 선정의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

와 일정수 에서의 시장기제를 용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한국장애인개발원,2010).

A:주 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기 이 한정이 되어있는데 좁다.선생님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구에서 선정이 2,3곳 밖에 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 문제이다.

K:기 의 선택은 부모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 이 많지는 않는 것 같다.부모입장에서 선

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기 도 많아져야 하고 문 인 특징이 있어야 하고

더 다양하게 문 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아이들이 섞여서 수업을 받고 문화

되는 기 들이 필요한 것 같다.선택할 수 있는 기 도 고 여기가 얼만큼 아이에게 맞는지 알

수 없고 새로운 정보를 알고 가도 여기가 우리아이하고 맞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죠.

T:선택할 수 있는 기 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무 제공기 이 한정 이라 선택의 폭이 좁

고 학교에서의 홍보부족으로 몇 개 기 만 선정해서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는 부모가 선택한 기 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지정된 곳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각 구

에 2곳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 에서만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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녔던 곳이 기 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다른 선정된 기 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처럼 자신이 원하는 기 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

선택의 폭을 넓 것을 말하 다.

참여기 에 선정이 되지 않은 기 은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은 각 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수업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부모들은 이러한 차 과정을 알 수 있

는 행정기 에서의 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자의 설문에서는 제공기 선택이 자유롭다에 한 인식에는 그 다가 64

명(32.8%)이며,보통이다가 61명(31.3%)이며,그 지 않다가 38명(19.5%)로 나타났

다.

세 번째 치료지원 역의 다양화 요구이다. 재 시행하고 있는 치료 역은 언어

치료,인지행동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놀이치료,운동치료 등등 여러 역이 있

지만 부모들은 더 다양한 역에서의 치료지원을 받고 싶어 하고 있으며 각 기

마다 치료사들이 수업을 하지만 기 마다의 한가지의 문성을 가지고 치료

근이 이루어졌으면 하 다.어느 기 에 가도 비슷비슷하다는 의견이 다.

M:치료 역은 다양화되어야 한다.지 은 언어,미술,음악치료를 사설에도 조 씩 있다.하지

만 문성을 뛴 것은 없다.음악치료도 좋은데 아직은 많지 않다.

O: 무 범 가 좁고 구별로 아직은 하고 있으니까 폭이 넓고 문 으로 청각,자폐,시각이라

는 역별로 문가 인 기 이 있었으면 좋겠다.엄마들을 만날 때 청각장애 엄마들은 알게되고

지 장애 아동은 지 아동에 해서는 이야기를 하기에 나는 답답한데 부러워한다.치료실도 청

각,시각 이 게 역별로 있었으면 좋겠다.장애 역별로 문치료진이 문가들이 자주 모여서

교육도 하고 시구청에서 부모들 교육과 치료사 교육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네 번째 자기부담 의 완화이다.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아동이 수업을 받게 되

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10만원 이외에 자기부담 을 기 에 내야 한다.즉 회당

약 3만원에서 4만원의 교육비를 계산할 때 차액이 발생하고 이를 부모들이 자기부

담 으로 치료기 에 납부를 한다.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기 생활수 자의

경우는 22만원 액을 지원받기에 따로 자기 부담 을 기 에 납부를 하지 않고

차상 계층은 2만원,소득 기 의 50%인 경우는 4만원,소득기 100%에 해당되는

수 자의 경우는 6만원을 치료기 에 납부를 하는 경우인데 이런 자기부담 이 납

부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보통 장애아동이 한 역에서만 교육을 받

기보다 2∼3개의 역에서 수업을 받기에 이런 자기부담 과 추가로 내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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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에 어려움을 다고 하 다.

H:자부담에 해서는 정책이 없었을때보다 사비가 많이 어들어 좋다 하지만 활동보조가 소득

수 에 따라 부담이 되는데다는 이 부담이 되어 조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치료는 평생 동

안 자극을 주어야 하니까.

Q:다양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경제 인 것을 좀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경제 으로

어려우면 하고 싶어도 어렵다.자부담도 조 은 부담이 될 수 있다.

T:자부담을 없이 교육을 받도록 해주었으면 실 인 에서 조정이 되어 자부담제를 없애주

었으면 한다.그 다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것 같다.

G:10만원 지원 받지만 언어치료가 16만원이라 100% 자부담 없이 지원 되었으면 한다.왜 소득

기 으로 넣어야 하는지 알수 없고 부모입장에서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다섯 번째는 행정기 의 홍보 부족이다.서비스 제공기 에 한 정보가 없는 상

태로 특수교육 상자에게 가장 시 하게 필요한 재활치료가 무엇인지에 한 정확

한 진단 없이 부모들의 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 을 선택하는데 있

어서도 ‘입소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 장애인개발원,2010).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경우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신청과 등록을

하는데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런 바우처에 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

고 질문에 히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다른 부모들에게 정보를 알아보아

기 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 다.홍보자료나 직 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련

자료가 비치가 되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상,치료 역,기 등등 자세한 내용

을 악하여 도움을 주었으면 하 다.

K:장애아동은 교육부에 등록이 되었을 것인데 집으로 오는 우편물도 없고 사설에서 말해주면

이용하고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도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만 보고 아는 경우이기에 있다.방학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로그램이 있지만 이용하는 수가 무 작아서 한정 이다.방학때 그런 로그램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운 을 해주시면 좋겠다.교육청,구청에서 이용되는 로그램

의 정보를 더 많이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L:문서상으로도 충분히 공지를 해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실은 그 부분에 해서는 안 이

루어지더라구요.문서상으로 한번도 그런 안내장을 받아본 이 없어요 북구청에서라든지 그런데

서 어디서 제공한다 라는 어디서 어떤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의향이 있으시면 거기서 신

청을 하세요라는 그런 안내장을 받아본 이 없어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치료지원의 제공기 의 선택기 은 치료사의 자격이나 공

이 가장 높았으며,교육 로그램,거리 순으로 나타났으며,치료지원의 운 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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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공 횟수가 확 되어야 하고,치료지원의 횟수에 해서는 주3회가 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주2회가 당하다,주5회가 당하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

다.치료지원 제공기 의 확 와 치료지원의 활성화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 가 가장 높았으며, 문 치료사의 확보,새로운 로그램의 개발 실시,

치료지원 제공기 의 확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은 국가면허 는 국가공인 민간자

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면허 소지자 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

증 소지자이며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인 라가 미약한 을 고려하여 국가 면허 소

지자 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양성될 때까지 학 는 학원에서

치료지원 련 학과 졸업자를 활용(단,해당 역)한다.민간자격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 기 에서 발 한 자격증

소지자이고 2년 이상 련 자격증을 발 하고 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

으로 하는 재활치료 련 학회· 회 단체에서 소정의 차를 거쳐 발 받은 치

료사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자격 분야는 언어,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 등의 역으로 나 고 각

자격분야마다 해당되는 자격검정기 에서 자격을 부여받는 치료사들이 치료사로

채용이 된다(보건복지부,2011).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치료사들의 자격은 주로 학회나 학교 등에서 발 한

형태로 자격 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경력에 있어서도 별도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안정 이고 체계 인 재활치료 문 인력에 한 자격기 마련과

더불어 재 활동하고 있는 재활치료 문 인력에 한 통합 리망을 구축하여

체계화하고 향후 요구되는 재활치료 분야의 문 인력에 한 수요와 공 을 악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 인력의 자질 향상을 한 앙행정

부처 지차원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한국장애인 개발원,2010)

김윤겸(2010)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사업 내 음악치료 황에서 음

악치료 비 공자들과 음악치료 서비스 경력 3년 미만의 치료 경력이나 임상이 부

족한 치료사들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치료경력이

나 임상의 부족한 면에서 서비스의 질에 한 보장이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음악치료사 자격증 미소지자의 서비스 제공과 음악치료 자격 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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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 성으로 인한 자격증 명칭의 문제 이 나타났는데 89.1%가 음악치료 련 자

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외 10.9%의 음악치료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자

격증을 소지한 음악치료사들과 동일하게 음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 국가 제도 안에 시행하는 서비스의 문성과 비례하여 검증되지 않는 치료

사들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리 책임자의 음악치료에

한 자격증을 검증하고 단할 수 있는 인식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상이라고 했다.

각 민간 학회에서 발 한 음악치료 자격증의 명칭과 규정이 동일하지 않아,음

악치료 자격조건이 다른 석사 정규과정 졸업자들과 단기과정을 이수한 자들이 동

일한 명칭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김주 (2011)은 치료지원의 문제 의 하나로 문 치료지원 인력 수 의 어려

움이 있다고 하 다.그 이유로는 치료지원 단가의 비 정성으로 지역 실정과 여

건을 고려한 치료지원 비용의 정단가 미 책정과 비 실 인 비용 지원으로 우수

한 치료사 확보 고품질 치료지원이 곤란하다는 이다(교육과학기술부,2010).

문가로서 자격 규 을 더욱 엄격히 함으로서 치료지원의 질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M:교사의 질이 가장 요하다 역의 확 와 경제력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다양한 역과 여

러번의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그래서 교사교육과 연수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많은 아동들을

보아야 한다. 문성을 띄는 것이 매우 요하다(M)

P:아동에 해서 지치기도 하지만 끈기를 갖고 느 하게 장기간에 가서 삶이다라는 생각으로

아동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력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아동들을 만나는가하는 마인드가 더욱

요한 것 같다.(P)

T:아이와의 교류가 가장 요하다.아이에 해 성향 악을 해서 히 아동에게 맞는 교육

이 이루어져야 요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T)

설문에 의하면 치료지원의 문제 으로 치료사의 문성이 93명(47.7%)이며,치료

시간은 31명(15.9%)이며 상담의 부족은 22명(11.3%)이며 기타 의견도 20명(10.3%)

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운 의 문제 으로는 제공 횟수를 재보다 늘리고 치료지원 제공기 이

확 되어야 하고 치료 역의 다양화를 요구하 으며 자기부담 의 완화를 희망하

고 있었다.그리고 행정기 의 홍보가 많이 부족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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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장애 부모들에게 물어서 입소문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치료사의

자질과 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재 많은 공인되지 않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

는 경우가 있다.그 이유로는 치료지원 단가가 실 으로 하지 않고 지역 실

정과 여건을 고려한 치료지원 비용의 비 실 인 비용 지원으로 우수한 치료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고품질의 치료지원이 실 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2)치료지원의 개선방안

☞ 귀하는 행 치료지원이 보다 효과 이기 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한다고 보

나요?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제공 횟수를 지 보다 늘려 주어서 반복 으로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이다.장애아동은 한 번의 교육으로는 부족하고 계속 으로 반

복을 해야 만이 그 효과성을 극 화하기에 지 보다 더욱 많은 횟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G:횟수를 늘려주고 집 가까운 곳에 치료기 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작은 기 들

처럼 언어,미술,음악 등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R:횟수 증가,별로 없고 원하지 않으면 한번만 다니고 원한면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S:수업을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그 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치료지원을

다 돌리는데 는 집에서 많이 놀리는데 그래서 우리아이가 멍청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으니까 좋겠다고 했을 때 희들 수학 어 배울 때 우리아이는 말을 배워라고 한

다.개선방향 액을 나주고 무 비싸서 부담스럽고 큰 액 때문에 많은 횟수가 어렵다.

둘째,치료지원을 제공하는 기 의 확 해야 한다.

재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 은 각 구에 2곳으로

선정된 기 이외에는 수업을 받을 수 없기에 그 수가 무나 부족하고 선정 기

을 찾아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부모들은 많은 불편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

다.

T:선택할 수 있는 기 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무 제공기 이 한정 이라 선택의 폭이 좁

고 학교에서의 홍보부족으로 몇 개 기 만 선정해서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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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 범 가 좁고 구별로 아직은 하고 있으니까 폭이 넓고 문 으로 청각,자폐,시각이라

는 역별로 문가 인 기 이 있었으면 좋겠다.엄마들을 만날 때 청각장애 엄마들은 알게되고

지 장애 아동은 지 아에 해서는 이야기를 하기에 나는 답답한데 부러워한다.치료실도 청각,

시각 이 게 역별로 있었으면 좋겠다.장애 역별로 문치료진이 문가들이 자주 모여서 교육

도 하고 시구청에서 부모들 교육과 치료사 교육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N:어떤 센터에 한 선택의 폭이나 그 치료를 이제 학원바우처하고,재활바우처,장애재활바

우처를 그냥 정해놓고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아니고 그러한 센터에 한 선택권도 필요하

지만 그 교육받는 학습 받는 것에 한 선택도 이제 희한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셋째,이러한 치료지원을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도 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편부모나 조부모 가정의 아동,생계를 해서 아동을 데리고 다닐 수 없는

가정의 아동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이들을 한 학교에서

의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치료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S:학교에서 따로 오후에 방과 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따로 가지 않고 학교에서 방과후수

업을 5명이 모아져야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아지는 것은 어렵다.언어치료선생님이 시간을

나 어 이학교, 학교를 나 어 하면 좋을 것 같다.다른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것처럼.

G:학교에 도움실이 있는 것처럼 언어치료사가 학교에 상주해서 학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

다.언어치료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넷째, 로그램의 다양해져야 한다.장애아동 부모들은 재 실시되고 있는 언어

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 등등의 치료 역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더 많은 치료 역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과 로그램을 할 수 있기

를 희망하고 있었다.하지만 로그램의 다양성은 무 많은 분야를 포함하게 되면

서비스의 공시 이고 질 인 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로그램을 선별하는 과

정이 필요할 것이다(김수진,2008)

K:우리 아이가 다양한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정보가 무나 부족

하고 정보의 공유는 엄마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체험활동,야외활동,감각활동 등 이런 로

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별 큰 폭인 것 같지만 않다. 역에 한 비슷비슷하기 때

문에 그 다.기 이 병원의 과를 골라서 가는 것처럼 하는 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서 어디서 이

용하나 로그램은 별 차이가 없어서 비슷하다고 생각된다.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그 게 보인다.

다양한 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다섯째,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한다.많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각 구에서 는

동사무소,학교에서 이러한 치료지원에 한 정보를 얻기 보다는 주변의 다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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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정보를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그리고 각 구에서 실시하는

기 에 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그 기 에 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하 다.

P: 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의 차가 무 복잡하다 여기 기 어디 한곳에 통

합이 되어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서로 통합이 되어 일원화해서 리해지고 홍보가되면 좋겠다.

서로 업무 조를 받아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주고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입장보다는

시행해주는 기 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해주는 것에 해서 권 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우리

의 세 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도 많은 세 을 내고 있는데도.

K:장애아동은 교육부에 등록이 되었을 것인데 집으로 오는 우편물도 없고 사설에서 말해주면

이용하고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도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만 보고 아는 경우이기에 있다.방학때도

이용할 수 있는 로그램이 있지만 이용하는 수가 무 작아서 한정 이다.방학때 그런 로그램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운 을 해주시면 좋겠다.교육청,구청에서 이용되는 로그램

의 정보를 더 많이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부처 교육부,부모와 의할 수 있는 토론장소,이런 기회가,아니면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알려주고 학부모에게 의할 수 있는 통할 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부에서 해의 기 산안에서 짜기 때문에 정해진 그 해의 산에서 지원이 되고 일반 부모들

이 알 수 있는 공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J: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장애인 바우처들이 있다는 것을 학교,구청에서도 되어야 한다

바빠서 이런 경우를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혼자 조부모,양육에 심 없는 분들은 알지 못한다.할머니께 이야기를 하면 아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느냐하는 반문으로 어렵다,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Q:많이 발 해야 되는데 구체 인 지원 이라던가 이런 것이 늘어서 한 군데만 다니게 되는데

주 5회가 되면 심리도 언어도 필요하니까 사비를 들일 수도 없고 주 3회는 언어하고 주2회는 심

리하고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 한다 다양한 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R:개선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자부담에 해서는 정책이 없었을 때보다 사비가 많이 어들

어 좋다 하지만 활동보조가 소득 수 에 따라 부담이 된다는 이 부담이 되어 조 낮추어 주었

으면 좋겠다 치료는 평생 동안 자극을 주어야 하니까 바우처도 액이 3번 받도록 액이 상향되

었으면 좋겠다.

여섯째,지원 의 확 이다.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치료지원비는 약 10만

원정도이며,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은 소득수 에 따라 차등으로 자부담

을 내게 되어 있다.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하면 각 기 마다 조

씩 다르지만 약 2만원에서 6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보건복지부의 경우

도 최 6만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한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여

기에 더 추가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자기부담 을 내야하

는 상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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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부모들은 제공 횟수를 지 보다 더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과

제공기 의 확 ,학교 안에서도 치료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말하 다.그리고 로

그램이 지 보다 다양해지고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하며 지원 이 더욱 확 되기

를 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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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자수

치료지원

인식

치료지원

만족도

치료지원

로그램 내용

N M(SD) M(SD) M(SD)

성별
남 16 3.80(.70) 3.82(.78) 3.89(.79)

여 179 3.43(.69) 3.61(.71) 3.65(.68)

연령
30 68 3.41(.72) 3.67(.71) 3.81(.64)

40 127 3.49(.68) 3.61(.71) 3.59(.71)

학력
고졸 103 3.56(.67) 3.76(.71) 3.84(.65)

졸 92 3.34(.71) 3.48(.69) 3.47(.69)

소득
200만원미만 77 3.56(.71) 3.73(.65) 3.74(.64)

200만원이상 118 3.39(.68) 3.57(.75) 3.62(.72)

아동

연령

10세미만 47 3.21(.72) 3.57(.69) 3.65(.64)

10세이상 148 3.54(.67) 3.65(.72) 3.68(.71)

치료지원 교육과학기술부 47 3.31(.73) 3.54(.70) 3.54(.72)

4.특수교육 상자의 치료지원에 한 부모인식

치료지원에 한 문제는 좋은 제도나 정책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실제 수혜자인

장애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본

내용은 앞서 이루어진 소수의 면담조사 결과를 심으로 일반 수혜자들이 치료지

원에 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설문을 통해 조사 한 결과이다.

본 내용은 면담 내용을 심으로 보다 일반 인 수혜자들의 인식을 조사 한 내

용이기 때문에 앞서 이루어진 면담 내용과 충하여 보완 으로 활용되도록 구성

하 으며,치료지원의 인식과 련된 7개의 문항과 만족과 련된 4개의 문항 그리

고 치료지원 로그램과 련된 9개 문항,치료지원의 정책 수립의 주체,치료지원

의 문제 과 개선을 묻는 내용들이다.

설문 결과에 나타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치료지원의 인식,만족도, 로그램 내용 인식 비교

(1)배경변인에 따른 치료지원 인식,만족도, 로그램 내용 인식

학부모들의 치료지원에 한 인식에 있어 배경 변인특성에 따라 치료지원 인식

을 분석한 결과는 <표Ⅳ-1>와 같다.

<표Ⅳ-1> 치료지원 인식,만족도, 로그램 내용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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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원
보건복지부 84 3.49(.67) 3.76(.64) 3.76(.61)

2가지 모두지원 64 3.52(.68) 3.53(.79) 3.64(.76)

치료지원

이용기간

1년미만 56 3.56(.73) 3.73(.79) 3.70(.75)

1년 이상～2년미만 57 3.40(.68) 3.62(.62) 3.63(.68)

2년이상 82 3.43(.68) 3.57(.72) 3.67(.66)

치료지원

추가비용

10만원 미만 75 3.65(.67) 3.82(.68) 3.87(.6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85 3.37(.63) 3.60(.66) 3.61(.72)

30만원 이상 35 3.46(.69) 3.29(.77) 3.40(.68)

체 195 3.46(.92) 3.61(.95) 3.70(.91)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치료지원에 한 인식은 3.46,만족도는 3.61이

었으며,치료지원 로그램 운용에 한 성 수 은 3.70으로 비교 높은 수

을 보여 주고 있다.특히 치료지원에 한 인식 수 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M=3.80)여성(M=3.43)보다 높게,학력 수 별로는 고졸이(M=3.56) 졸(M=3.34)보

다 높게 나타나 있다.아동연령에 있어서도 10세미만보다 10세이상이 그리고 추가비

용 부담 규모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M=3.65),30만원 이상(M=3.46),10만원 이

상～30만원 미만(M=3.37)순으로 나타났다.

치료지원에 한 만족도는 학력수 으로는 고졸이(M=3.76)이 졸(M=3.48)보다 높

고,추가비용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M=3.82),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M=3.60),

30만원 이상 (M=3.29)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들의 연령으로는 30 가 (M=3.81)

40 (M=3.59)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로그램의 운 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 성별로는 남자가,연령별로는 30

가 그리고 학력별로는 고졸이,학부모들의 치료지원에 추가비용 규모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M=3.87),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M=3.61),30만원 이상(M=3.40)순

으로 나타났다.이상의 내용들을 고려 할 때 반 으로 이해 수 과 만족도 그리

고 로그램 운 에 한 이해정도는 평균 이상의 높은 수 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서 살펴 본 면담 내용에서 나타난 B,E,C,N 등 부분의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과는 조를 이루고 있다. 한 만족의 수 에서도 일단 재정 지원을

한다는 에서는 만족을 표시하기 때문에 일반 설문에서는 만족도다 평균을 상화

하지만 면담에서와 같이 구체 인 항목들에서 만족도는 낮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

다.

(2)치료지원 인식,만족도, 로그램 내용 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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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치료지원인식 치료지원만족도 치료지원 로그램내용

치료지원인식 1

치료지원만족도 .513
**

1

치료지원 로그램 내용 .414
**

.700
**

1

본 연구에서는 치료지원 만족도와 치료지원 인식,치료지원 로그램 내용 간의

계에 한 유의성 검증을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치료지원 인식,민족도,치료지원 로그램 내용 간의 상 계수는 <표Ⅳ-2>와

같다.

<표Ⅳ-2> 치료지원 인식,만족도, 로그램 내용 간의 상 계

**
p＜.01

치료지원 만족도와 인식 간에는 유의한 상 계가(ｒ=.513,p<.01)있으며,치료

지원 로그램 내용과 치료지원 만족도 간에도 유의한 상 계가(ｒ=.700,p<.01)

있었다. 한 치료지원 로그램 내용과 치료지원 인식 간에도 유의한 상 계가

(ｒ=.414,p<.01)가 발견되었다.즉 치료지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료지원 인식도

높았으며,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치료지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결과 으로 이해 수 이 높은 수혜 상자들은 만족의 정도도

높다는 입장에서 본 치료지원 정책과 제도가 성공 이기 해서는 수혜자들에게

제도와 정책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하여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치료지원의 인식

(1)치료지원 인식과 만족도

치료지원 인식에는 치료지원의 목 ,집행방법, 상, 산,신청과정,제공기

선택,치료 역,실시장소,제공기 ,운 시간, 로그램 질에 해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Ⅳ-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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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 치료지원 인식

항 목 M SD

인 식

① 치료지원의 목 3.95 .74

② 치료지원의 집행 방법 3.37 .98

③ 치료지원의 상 3.78 .80

④ 치료지원의 산 2.90 1.08

⑤치료지원의 지원신청과정 3.45 .95

⑥치료지원의 제공기 자유로운 선택 3.27 1.06

⑦치료지원의 치료 역 3.49 .86

만 족

⑧ 치료지원의 실시 장소 3.64 .98

⑨ 치료지원의 제공기 3.63 .90

⑩ 치료지원의 운 시간 3.49 1.04

⑪ 치료지원 로그램의 질 만족 3.66 .87

앞에서 제시된 <표Ⅳ-1> 의 경우 반 인 인식도는 3.46이었다.그러나 <표Ⅳ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각의 세분된 항목들을 심으로 인식도를 살펴 본 결과

‘치료지원의 목 ’에 한 인식 정도,치료지원 상에 한 인식,치료지원의 역

에 해서는 평균 이상의 인식도를 보여주었고 나머지는 상 으로 낮은 인식도

를 나타내고 있다.

만족도에서도 체 으로는 3.61의 수 으로 비교 높지만 치료지원 운 시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있어 향후 정책 조정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 조사에서 면담 상자들은 치료지원의 운 시간에

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 나타난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 우선 치료지원 목 에 한 이해수 을 질

문한 내용에 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41명(21%)이며,알고있다가 112

명(57.4%)로 나타났고 보통이 34명(17.4%)로 나타났다.

‘집행방법’에 한 인식에서는 보통이다가 76명(39%)로 가장 높았고,그 다가 60

명(30.8%)으로 나타났고 그 지 않다가 27명(13.8%)로 나타났다.‘치료지원의 상’

에 한 인식은 그 다가 91명(46.7%)이며,보통이다가 60명(30.8%)이며,그 지 않

다는 7명(3.6%)로 나타났으며,‘산에 한 인식’에는 보통이다가 76명(39%)이며,

그 지 않다가 55명(28.2%)이며,그 다가 32명(16.4%)로 나타났다.‘신청과정에

한 인식’에는 보통이다가 74명(37.9%)이며,그 다가 72명(36.9%)이며,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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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별(n) 연령(n) 학력(n) 소득(n)

남(15) 여(178) 30세(69) 40 (126) 고졸(25) 졸(170) 200만원미
만(77)

200만원이
상(118)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①치료지원의 목 4.26(.70) 3.92(.74) 3.85(.77) 4.00(.72) 4.08(.75) 3.93(.73) 3.96(.76) 3.94(.72)

②치료지원의 집행방법 3.73(1.09) 3.34(.97) 3.39(.98) 3.36(.98) 3.52(1.00) 3.35(.98) 3.49(1.03) 3.29(.94)

③치료지원의 상 4.06(.70) 3.76(.80) 3.81(.82) 3.77(.78) 3.92(.86) 3.77(.79) 3.85(.83) 3.74(.77)

④치료지원의 산 3.33(1.23) 2.86(1.07) 2.85(1.11) 2.93(1.07) 2.80(1.15) 2.92(1.07) 3.00(1.16)2.84(1.02)

⑤치료지원의 신청과정 3.93(1.03) 3.41(.94) 3.26(.94) 3.55(.95) 3.40(1.22) 3.45(.91) 3.57(1.00) 3.37(.92)

⑥치료지원 제공기 선택 3.73(.88) 3.23(1.07) 3.17(1.02) 3.32(1.08) 3.60(.95) 3.22(1.07) 3.42(1.06)3.16(1.05)

⑦치원지원의 치료 역 3.8(1.01) 3.46(.85) 3.42(.82) 3.53(.88) 3.72(.84) 3.45(.86) 3.63(.79) 3.39(.89)

치료지원 인식의 총 평균 3.83(.95) 3.43(.92) 3.39(.92) 3.49(.92) 3.58(.97) 3.44(.92) 3.56(.95)3.39(.90)

⑧치료지원의 실시장소 3.73(1.03) 3.62(.99) 3.66(1.02) 3.62(.96) 3.52(1.08) 3.65(.97) 3.72(.95) 3.58(1.00)

⑨치료지원의 제공기 3.73(.88) 3.62(.90) 3.63(.93) 3.62(.88) 3.68(.80) 3.62(.91) 3.75(.81) 3.55(.94)

⑩치료지원의 운 시간 4.0(.92) 3.46(1.04) 3.68(1.09) 3.38(1.01) 3.76(.87) 3.45(1.06) 3.55(1.01)3.44(1.06)

⑪치료지원 로그램의 질 4.00(.92) 3.64(.87) 3.78(.90) 3.60(.85) 3.84(.80) 3.64(.88) 3.66(.83) 3.66(.90)

치료지원 만족도 총 평균 3.87(.94) 3.59(.95) 3.69(.99) 3.56(.96) 3.70(.89) 3.59(..96) 3.67(.90)3.56(.98)

구 분

아동연령(n) 산지원(n) 이용기간(n) 추가비용(n)

10세미만
(47)

10세이상
(148) 교과부(50)보건부(84)

2가지모두
(61)

1년미만
(56)

1~2년미만
(57)

2년이상
(82)

10만원
미만(75)

10~30만원
미만(85)

30만원
이상(35)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는 20명(103%)로 나타났고 ‘제공기 선택에 한 인식’에는 그 다가 64명(32.8%)

이며,보통이다가 61명(31.3%)이며,그 지 않다가 38명(19.5%)로 나타났으며 ‘치료

역에 한 인식’에는 보통이다가 75명(38.5%)이며,그 다가 72명(36.9%)이며,그

지 않다가 24명(12.3%)로 나타났다.

치료지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실시장소에 한 만족’은 그 다가 78명(40%)이며,

보통이다가 60명(30.8%)으로 나타났고,‘제공기 에 한 만족’은 그 다가 85명

(43.6%)이며,보통이다가 61명(31.3%)이며,‘운 시간에 한 만족’은 71명(36.4%)이

며 보통이다가 57명(29.2%)이며,‘치료지원 로그램 질에 한 만족’은 그 다가

80명(41.1%)이며,보통이다가 70명(35.9%)이며 그 지 않다가 8명(4.1%)로 나타났

다.

에 나타난 치료지원의 인식과 만족수 에 하여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Ⅳ-4>와 같다.

<표Ⅳ-4> 치료지원의 인식과 만족에 인구통계 변인에 따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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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M SD

서비스

비

세부 인 로그램과 서비스 시간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3.53 .96

이용자에게 치료사에 한 설명과 치료 로그램에 해 소개

한다.
3.64 .97

기

평가

평가의 환경은 이용자가 집 할 수 있고,안정된 환경에서 실

시한다.
3.64 .84

이용자의 심,흥미활동,필요와 요구에 해 함께 이야기하

고 같이 우선순 를 결정한다.
3.57 .94

계획

치료목표를 세울 때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반 한다. 3.79 .93

치료계획을 세우기 이용자가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이나 련정보에 해 충분히 설명한다
3.74 .90

과정 이용자의 심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치료를 제공한다 3.83 .84

평가

치료서비스를 정기 으로 평가하여 치료의 효과성과 변화정도

를 반 해서 치료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3.86 .87

평가결과,평가계획서의 내용은 이용자(보호자)가 확인하고 있

으며 이의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 한다
3.73 .90

①치료지원의 목 3.70(.80) 4.03(.70) 3.87(.71) 3.94(.75) 4.04(.76) 4.03(.63) 3.92(.77) 3.91(.78)4.04(.64)3.91(.71)3.85(.97)

②치료지원의 집행방법 3.02(1.01) 3.48(.95) 3.14(1.10) 3.36(.91) 3.54(.97) 3.50(.95) 3.33(.96)3.31(1.01)3.48(.99)3.30(.91)3.31(1.13)

③치료지원의 상 3.53(.88) 3.87(.75) 3.61(.89) 3.82(.77) 3.88(.75) 3.87(.74) 3.70(.84) 3.79(.81)3.94(.78)3.68(.77)3.71(.85)

④치료지원의 산 2.63(1.05) 2.99(1.08) 2.72(1.07)2.92(1.09)3.04(1.08)3.00(1.19)2.84(1.01)2.89(1.06)3.01(1.08)2.82(1.10)2.88(1.05)

⑤치료지원의 신청과정 3.19(1.09) 3.53(.89) 3.29(.88) 3.58(.86) 3.39(1.12)3.58(.92)3.35(1.00)3.42(.94)3.74(.85)3.31(.88)3.14(1.16)

⑥치료지원 제공기 선택 3.06(.96) 3.33(1.09) 3.21(1.04)3.29(1.03)3.26(1.15)3.41(1.02)3.19(1.04)3.23(1.11)3.65(.99)3.16(1.04)2.71(.98)

⑦지원지원의 치료 역 3.36(.87) 3.53(.86) 3.36(.87) 3.51(.85) 3.55(.88) 3.51(.93) 3.49(.86) 3.47(.81)3.69(.90)3.44(.76)3.17(.92)

치료지원 인식의 총평균 3.21(.95) 3.54(.90) 3.31(.94)3.49(.89)3.53(.96)3.56(.91)3.40(.93)3.43(.95)3.65(.89)3.37(.88)3.25(1.02)

⑧치료지원의 실시장소 3.53(1.04) 3.67(.97) 3.53(1.06) 3.84(.84) 3.45(1.08)3.80(1.10)3.68(.78)3.50(1.02)3.94(.91)3.56(.90)3.17(1.12)

⑨치료지원의 제공기 3.55(.99) 3.65(.87) 3.44(1.05) 3.78(.74) 3.57(.95)3.71(1.03)3.75(0.76)3.48(.87)3.84(.88)3.55(.85)3.37(.97)

⑩치료지원의 운 시간 3.51(1.06) 3.48(1.04) 3.38(1.11) 3.64(.84) 3.36(1.21)3.55(1.14)3.52(.98)3.42(1.03)3.62(1.03)3.49(1.00)3.20(1.13)

⑪치료지원 로그램의 질 3.70(.80) 3.65(.90) 3.57(.92) 3.71(.81) 3.68(.90) 3.75(.99) 3.64(.76) 3.62(.87)3.85(.72)3.64(.92)3.31(.96)

치료지원 만족도 총 평균 3.57(.97) 3.61(.95) 3.48(1.04)3.74(.80)3.52(1.01)3.70(1.07)3.60(.82)3.51(.95)3.81(.89)3.56(.92)3.26(1.04)

3)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에 한 인식

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에 한 인식과 련하여 서비스 비, 기 평가,계획,

과정,평가로 나 어 인식수 을 살펴보면 아래 <표Ⅳ-5>와 같다.

<표Ⅳ-5> 치료지원의 로그램 내용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비에는 ‘세부 인 로그램과 서비스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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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에서 매우 그 다가 30명(15.4%)이며,그 다가 74명

(37.9%)이며,보통이다가 66명(33.8%)로 나타났다.‘이용자에게 치료사에 한 설명

과 치료 로그램에 해 소개한다’에는 그 다에 95명(48.7%)이며,보통이다가 44

명(22.6%)이며 그 지 않다에 20명(10.3%)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로그램의 선택

(M=3.53)보다는 치료 로그램에 한 소개(M=3.64)에 해서가 더 높이 나타났다.

기 평가에서 '평가 환경에 한 인식’은 그 다가 65명(33.3%)이며,보통이다가

59명(30.3%)이며,그 지 않다에 38명(19.5%)로 나타났다.‘이용자의 심과 우선순

결정에 해서’는 그 다가 72명(36.9%)이며,보통이다가 67명(34.4%)이며,그

지 않다에는 18명(6.2%)로 나타났다.그리고 환경에 한 평가(M=3.64)가 흥미활

동,필요 요구에 한 우선순 (M=3.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에서 ‘치료목표를 세울 때 보호자의 욕구 반 에 해서’는 매우 그 다가

45명(23.1%)이며,그 다가 84명(43.1%)이며,보통이다가 51명(26.2%)이며,‘치료계

획을 세우기 련정보에 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매우 그 다가 39명(20.2%)이

며,그 다가 85명(43.6%)이며,보통이다가 58명(29.7%)로 나타났다.그리고 이용자

의 욕구에 반 (M=3.79)가 평가 내용이나 련정보를 설명(M=3.7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과정에 ‘이용자의 심 흥미 고려에 해서’는 매우 그 다가 41명(21.0%)이며,

그 다가 93명(47.7%)이며,보통이다가 49명(25.1%)이며,‘평가에 한 효과성과 변

화정도에 따른 치료계획 수정에 해서’는 90(46.2%)이며,보통이다가 48명(24.6%)

로 나타났다.그리고 과정에 해서는 만족은 평균 3.83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 보호자의 이의나 수정보완을 요구 할 때 반 에 해서’

는 85명(43.5%)이며,보통이다가 57명(29.2%)로 나타났다.그리고 치료계획의 수정

이나 추가부분(M=3.86)이 결과에 한 이의나 수정 보완을 요구를 반 (M=3.73)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치료지원 시행과정 내용에 한 인식

치료지원 시행과정에 한 부모들의 인식과 지원 내용에 한 인식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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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시행과정(n=195)

M SD

치료지원 계획수립의 차의 성 3.01 .89

치료지원 련정책 부족 4.00 .93

치료지원 교육비 지원 부족 4.10 .99

차상 편리성 3.15 .92

개별화교육계획의 이행정도 2.57 1.04

개별화지원 의 실태 인식 3.15 1.35

개별화교육계획 문가 조 2.23 1.11

(1)치료지원 시행과정

치료지원의 시행과정에 한 반 인 사항에 한 부모 인식을 알아보았다.치료

지원 계획 수립의 차,치료지원과 련한 정책,교육비 지원의 부족, 차상의 편

리성,개별화교육계획의 이행정도,개별화지원 의 실태인식,개별화교육 문가의

조 등에 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아래 <표Ⅳ-6>와 같다.

<표Ⅳ-6> 치료지원 시행과정

치료지원 계획 수립의 성에 한 인식에는 평균(M=3.01)정도로 나타났다.그

리고 치료지원 련정책의 부족에 한 인식에서는 평균(M=4.0)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들이 치료지원 정책의 부족을 많은 부분 인식하고 있다.그리고 치료지원 교육

비 지원 부족에는 평균(M=4.10)보다 높게 나타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치

료지원 차상 편리성에 해서는 평균(M=3.15)정도를 나타내고 있고,개별화교육

계획의 이행정도에서는 평균(M=2.57)보다 낮다.그리고 개별화교육지원 의 실태를

인식하고 있는가에 해서는 평균(M=3.15)정도고 개별화교육계획 문가의 조에

한 인식에서는 평균(M=2.23)보다 낮게 나타나서 부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2)치료지원의 정책수립의 주체

치료지원의 정책 수립의 주체에 한 인식은 아래 <표Ⅳ-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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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 료 교육부 계자 장애아동부모단체 특수교사

빈도(%) 10(5.1) 26(13.3) 147(75.4) 12(6.2)

구분
아동의

재활 심

학부모의 경제

부담경감

부모교육

강화

치료지원의 로그램이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
기타

빈도(%) 84(43) 42(21.5) 5(2.6) 61(31.3) 3(1.5)

구분 학부모 특수교사 치료사 기타

빈도(%) 144(73.8) 18(9.2) 29(14.9) 4(2.0)

<표Ⅳ-7> 정책수립의 주체

치료지원의 정책수립의 주체에 한 질문에는 장애아동 부모단체가 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치료지원의 개발 방향

치료지원의 개발 방향에 한 부모들의 인식은 아래 <표Ⅳ-8>와 같다.

<표Ⅳ-8> 치료지원의 개발 방향

치료지원의 개발방향으로는 아동의 재활 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다.

(4)치료지원의 의견 심

치료지원의 의견 심에 한 부모의 인식은 아래 <표Ⅳ-9>와 같다.

<표Ⅳ-9> 치료지원의 의견 심

치료지원의 의견 편성은 학부모 심으로 의견이 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

았다.

(5)치료지원의 횟수

치료지원의 횟수에 한 부모의 생각은 아래 <표Ⅳ-10>와 같다.



-124-

구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빈도(%) 8(4.1) 57(29.2) 93(47.7) 13(6.7) 24(12.3)

구분 상담의 부족
치료사의

문성
재방법 치료시간 주변환경 기타

빈도(%) 22(11.3) 93(47.7) 18(9.2) 31(15.9) 11(5.6) 20(10.3)

<표Ⅳ-10> 치료지원의 횟수

치료지원의 횟수에 해서는 주3회가 당하다는 가장 많았다.

(6)치료지원의 치료사와 련된 문제

치료지원의 치료사와 련된 문제 으로 어떠한지에 한 결과는 아래 <표Ⅳ

-11>와 같다.

<표Ⅳ-11> 치료사의 문제

치료지원의 문제 으로 치료사의 문성이 93명(47.7%)이며,치료시간은 31명

(15.9%)이며 상담의 부족은 22명(11.3%)이며 기타 의견도 20명(10.3%)로 나타났다.

(7)치료지원의 내용 편성

치료지원의 내용 편성에 해서는 아래 <표Ⅳ-12>와 같다.

<표Ⅳ-12> 치료지원의 내용 편성

구분 언어 심리 행동 학습 음악 미술 작업 물리 일상생활 기타

n 95 36 9 6 1 1 1 6 39 1

% 48.7 18.5 4.6 3.1 0.5 0.5 0.5 3.1 20.0 0.5

치료지원의 내용 편성 분야에 한 질문에는 언어치료가 95명(48.7%)이며,일상

생활훈련은 39명(20%)이며,심리치료는 36명(18.5%)로 나타났다.

(8)치료지원의 활성화

치료지원의 활성화를 한 내용으로는 아래 <표Ⅳ-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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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3> 치료지원의 활성화

항목 n %

정부의 재정지원 확 93 47.7

문 치료사의 확보 52 26.7

새로운 로그램의 개발 실시 27 13.8

센터 내 편의시설의 확충 5 2.6

치료지원 제공기 확 18 9.2

기타 0 0.0

치료지원의 활성화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 가 93명(47.7%)로 가

장 높았으며, 문 치료사의 확보가 52명(26.7%)이며,새로운 로그램의 개발

실시가 27명(13.8%)로 나타났으며 치료지원 제공기 의 확 는 18명(9.2%)로 나타

났다.

(9)치료기 의 선택기

치료지원의 선택기 에 한 내용으로는 아래 <표Ⅳ-14>와 같다.

<표Ⅳ-14> 치료기 의 선택기

항목 n %

거리 32 16.4

시설 13 6.7

치료사의 자격이나 공 48 24.6

교육비 31 15.9

교육 로그램 47 24.1

차량 운행 여부 8 4.1

주변 평 6 3.1

교사가 집으로 방문 3 1.6

기타 7 3.5

치료지원의 제공기 의 선택기 은 치료사의 자격이나 공이 48명(24.6%)이며,

교육 로그램이 47명(24.1%)이며,거리가 32명(16.4%)으로 나타났으며.교육비도 31

명(15.9%)으로 나타났다.

5)치료지원의 문제 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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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순

1 2 3 4 5 6 7 8

n % n % n % n % n % n % n % n %
복잡한 차와 행정지침의 부족 4925.1 15 7.7 2713.8 2814.3 2713.8 16 8.2 18 9.2 2713.8

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2613.3 2613.3 3015.4 2713.8 16 8.2 2110.8 2713.8 2010.3

로그램에 한 부모 상담의 부족 6 3.1 2010.3 2713.8 2713.8 2713.8 2211.3 4020.5 2512.8

서비스 로그램 선택의 폭이 좁다 3920.0 4221.5 2914.9 2412.3 2110.8 2311.8 5 2.6 8 4.1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열악하다 5 2.6 13 6.7 17 8.7 17 8.7 3216.4 3819.5 3115.9 4121.0

치료나 교육이 유 기 과 력이 부족 11 5.6 2412.3 3115.9 3920.0 3216.4 2914.9 18 9.2 9 4.6

서비스 제공 시간이 부족하다 3316.9 2914.9 18 9.2 2211.3 18 9.2 2110.8 3517.9 18 9.2

치료바우처 이용료가 하지 않다 2613.3 2613.3 16 8.2 11 5.6 2211.3 2512.8 2110.8 4724.1

(1)치료지원의 문제

치료지원의 문제 에 해서는 아래 <표Ⅳ-15>와 같다.

<표Ⅳ-15> 치료지원의 문제

항목 n %

치료 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58 29.7

치료비용의 경제 부담 70 35.9

담당치료사의 문성 자질 부족 12 6.2

부모교육 로그램의 부족 15 7.6

시설 기자재의 미흡 6 3.1

편의 시설 부족 4 2.1

신청 차의 복잡함 6 3.1

치료지원 선택의 자율성 6 3.1

치료지원의 법 권한 강화 2 1.0

치료지원의 서비스 차의 간편성 3 1.5

기타 13 6.7

치료지원의 문제 으로는 치료비용의 경제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치료 로그

램의 다양성 부족,부모교육 로그램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2)치료지원의 개선방안

치료지원의 개선방안으로는 아래 <표Ⅳ-16>와 같다.

<표Ⅳ-16> 치료지원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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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바람직한 치료지원이 이루어지기 하여 필요한 “치료지원의 개선방안”을 8

가지 항목으로 나 어 제시 한 후 선택하도록 한 결과 ‘복잡한 차와 행정지침의

부족’을 학부모 49명(25.1%)이 개선되어야 1순 로 선정하 다.2순 는 ‘서비스

로그램 선택의 폭이 좁다’가 42명(21.5%),3순 는 ‘치료나 교육이 유 기 과 력

이 부족하다’가 31명(15.9%),4순 는 ‘치료나 교육이 유 기 과 력이 부족하다’

가 39명(20.0%),5순 는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열악하다‘가 32명(16.4%),6순 는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열악하다‘가 38명(19.5%),7순 는 ’로그램에 한 부모 상담

의 부족‘이 40명(20.5%),8순 는 치료바우처 이용료가 하지 않다’가 47명

(2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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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 의

1.방법의 논의

본 연구는 면담 연구 상자와 설문조사 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 다.

면담 연구 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 다. 주지역에 거주하는 치료

지원 상의 자녀를 둔 부모,각 기 -병원,사설,비 리단체,복지 치료실 등-을

직 방문하거나 화를 통하여 면담에 응해 주겠다고 승낙한 부모를 상으로

본 연구의 목 에 합한 조건을 갖춘 자로써 20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설

문조사 상자는 주지역에 거주하고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를 상으로 하 으며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총 195명의 아동 부모에게 설문을 실시하 다.설문 면담

상자를 고루 분포시켜 응답과 설문결과를 수집하여 활용 하 다.

본 연구의 면담 설문조사 상자를 주 역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만을 상으

로 실시하 다는 제한 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국단 로 설문을 확 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치료지원 부모인식에 한 면담질문지와 설문지이다.면담

질문지는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물들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면담 질문지의 틀

을 마련하고 치료서비스에 한 연구(김 태 외2008,김수진,유 ,윤철수,2008)

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비 면담 질문지를 개발하 다.특수교육학과 교

수 2인 련분야 박사학 소지자 3명에게 이에 한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 다.면담 질문지를 작성한 후 연구 참여자들과 유사한 조건의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1명과 비 면담을 실시하 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토 로 질문지를 개발하 고,일반 인 특성과

치료지원의 인식,치료지원 로그램 내용과 치료지원의 시행과정,문제 개선

방안으로 구성하 다.내용타당도(Contentvalidity)검증을 해 특수교육학과 교

수 2인, 련분야 박사학 소지자 3명,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학부모 2인(석사학

소지자)에게 검증을 받았다.

바우처 련된 논문은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나 연구되어진 선행연구들

부분이 학부모를 상으로 치료지원의 만족도(함미나,2010),요구조사(윤새나,

2011)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한 선행연구의 부분이 연구도구를 만들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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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부분이여서 앞으로 치료지원의 정확한 요구 악을 해서 문가에

의해 타당도나 신뢰도를 검증받은 연구도구가 나와야 한다.

연구 차는 심층 면담 상자에 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

에 본인이 직 승낙 사인을 함으로써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한 연구자는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개요에

해 설명을 하 다.면담 내용을 녹취할 것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

다.

설문조사는 주지역을 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과 보건복지부 장애아

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를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교육과학기

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치료지원을 모두 제공하는 약 20개 기 15개 기 에 승

낙을 얻어 설문지를 배부 하 다.응답이 성실하지 않는 설문지와 연구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 195부를 분석하여 사용하 다.

기존 치료지원 연구들은 양 연구나 질 연구를 각각 연구했으나 본 연구는

양 연구를 통해서 객 인 지표를 얻었고 한 설문을 통해 조사되기 어려운

내용을 질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직 으로 면담함으로써 부모들의 심층 인 의

견을 조사하고자 하 다.

2.결과의 논의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상자 부모를 상으로 치료지원 제도 정책

구조,시행과정과 방법 내용,치료지원의 문제 과 개선방안에 한 분석 결과

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치료지원 제도 정책구조

치료지원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해 치료지원의 이해,치료지원의 정책과 주

체,개별화교육의 이해와 참여도,개별화지원 의 조와 필요성에 하여 면담과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부모들이 느끼는 치료지원의 인식은 치료지원이 실질 인 경제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하 다.그래서 재 지원되는 정책 덕분에 얼마간에 경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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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 다.장애 학부모를 상으로 치료지원인식을 조사한 귀옥(2011)의 연

구에서도 치료지원 서비스로 인해 치료비용이 감된다고 말하 다. 한 이수경

(2009)의 연구에서도 경제 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더불어 치료지원이 부수 으로 해주는 교육 지원이 아닌 반드

시 아동들의 삶에 필요한 교육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치료지원의 정책 주체에 해서는 장애당사자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가장 많다.선행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하는 데 어려

움이 있으나 정책 주체에 장애부모 당사자의 의견을 반 함으로 더욱 실 인 내

용이 반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이 외에도 일부의 학부모의 의견 에

서 정책 주체로 국가기 혹은 국가와 부모 모두 주체가 되어 합리 인 정책이 수

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본 연구결과와 련하여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지

는 과정에서 장애아동 부모들의 참여와 정부 당국자,특수교육 련자,기타 장애단

체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실 인 문제나 어려움이

더욱 잘 반 될 것이라 사료된다.

치료지원의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과 련하여 면담한 결과 부모들 부분이 합

리 으로 하게 수립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 다. 한 치료지원의 시행

과정에 한 부분에서도 치료지원 정책이 많이 부족하며 특히 경제 인 부분에서

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설문조사에 있어서 치료지원 정책의 만족도는

장애아동 교육 치료지원 련 정책의 부족하다고 하여 면담결과와 일치하 으

며,치료지원의 경제 혜택과 련하여 경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부부의 학부모

가 실 인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한 면담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윤새나(2011)의 연구에서도 치료지원 서비스 정책에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

모들이 인식하는 정책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음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한다.

셋째,개별화교육의 이해와 참여도에서는 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별화교육계

획에 한 학부모의 인식에 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개별화교육계획에 해서 잘

모르고 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실행 여부에 해서는 부정

인 반응이다.이는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상자가 참여한 연령이 낮아 부모들이

교육 장에 참여한 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Ford,Davern,& Schnorr(1992)는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장애학생의 수업이 학 의 수업 실제와 괴리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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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우들의 교육 내용과 공통성이 무 어서 그것을 교사가 효과 으로 운

하기에는 무나 큰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윤 보(2008)는 개별화

교육계획이 학 의 교육과정과의 차이성이 크지 않아야 하며,수업에서 직면하게

될 차이성뿐만 아니라 유사성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

다.

넷째,개별화지원 의 조와 필요성에 있어서 학부모의 다수가 개별화교육지

원 과 련된 법 조항 지원 구성에 해 모른다고 응답하 다.이와 련

하여 태원섭(2007)의 연구에서는 효율 인 개별화교육실행을 해서 개별화 원회

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실 인 방안과 한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 선진국과 같이 다원 인 치료 근법을 통해서 교육목표 달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치료지원 시행과정과 방법 내용

치료지원 시행과정과 방법 내용에 해서는 차상,교육비,실시장소,제공기

,운 시간과 횟수, 로그램의 질과 다양화 등에 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첫째,치료지원 차상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모들은 제공기 을 행정기 에 알아

보기보다는 주 의 다른 부모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신뢰롭다고 생각하 다.

각 행정당국은 그 지역에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에 한 정확한 정보

와 치료 역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련 자료를 비치하여 부모들로부터

이러한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실증 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교육비 지원의 만족도는 부모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과

자기부담 을 실 수 으로 맞추어져 추가 부담 교육비가 지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장애아동에 한 치료지원은 국가 단

에서 이루어지는 무상의 교육 서비스가 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제공기 에 해서는 기 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서 원하는 기 을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기 의 크기나 기 장의 문성,환경 인 문제보다 치

료사와 아동과의 계를 가장 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치료지원의 만족도를 살

펴보면 부분의 학부모가 실시장소에 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결과와 련하여 치료기 을 이용하는 학부모 부분이 기 이 불만족스럽거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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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시간 로그램의 질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다른 치료기 으로 옮겨서 그 문

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 다.

넷째,치료지원 운 시간과 횟수에 한 만족도와 련하여 수업 시간에 해서

는 만족을 하 지만 제공 횟수에 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부족하다고 하 다.그리

고 한 역에서만의 수업이 아닌 다양한 역에서 아동에게 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재 선택의 폭도 좁고 지원액이 정해져 있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 다.이와 련하여 치료지원의 횟수는 주3회가 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함미나(2010)의 연구에서는 바우처 기 의 소요시간과 주당 이용

횟수에 한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옥(2011)년의 연구에서는

소요시간에 해서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며,치료횟수도 주 1,2회 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다섯째,치료지원 로그램 질과 다양성에 한 만족도는 낮다.

면담결과 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 역은 재활과 련한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치료 역과 다른 분야에서도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 다.치료 역의 선택은 부모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부분인데,선

택의 기 이 검사와 평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부모들의 의견이나 평

가에 의해 치료 역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윤새나

(2011)연구에서도 치료지원 선택에 있어서 부모가 결정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의견 심으로 치료 역과 기 이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한국

장애인개발원(2010)의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들 한 장애아동에

한 종합 인 평가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 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 다.이

와 같이 치료지원은 장애아동이 재활을 통해 좀 더 호 되고 정상 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양성 보다는 문성

에 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치료지원의 문제 과 개선방안

치료지원의 문제 개선방안에 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치료지원 치료사의 문성과 질에 해서 많은 부모들이 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고 장애아동에 한 이해와 그 아동에 맞는 교육 재의 요성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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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문 치료사들의 양성에 해 많은 각 기 에서 공인된 자격을 갖추고

는 규정에 하는 민간자격을 갖춘 치료사들이 장애아동을 만나서 치료지원을 실

시하고 있다.그러나 자격 기 을 더욱 강화 시켜 좀 더 질 높은 치료사들이 배출

이 되어 장애아동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치료 재를 실시하여야 한다.각 학에

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원의 단기과정 치료사 과정을 이수하여 아이들을 만난다거나

공인되지 않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치료 역으로 합류하여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이는 아이들에게도 치료지원을 담당하는 일선 치료사들에게

매우 험한 일이며 치료사의 질 하를 양산하기 때문에 견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그리고 재 운 되는 사설 치료실과 병원,복지 의 치료 역의 다양화

보다는 각 기 별로 문성을 갖는 치료기 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부

모들이 요구하고 이것도 것도 필요하니 만들어 시행하기 보다는 언어치료 문

기 ,미술치료 문기 ,음악치료 문기 등의 문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리라고 생각한다.그러기 해서는 운 자의 장애아동에 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요하며 아동을 만나는 치료사들의 문 인 지식과 많은 노력으로 자신

이 맡고 있는 역의 질을 높이기 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김수진(2008)의 연구에서 치료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해 보이지만 치료

사의 리나 질 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리하기에는 무 방만하게 운 되고 있

음을 반 하는 것이라고 하 다.

둘째,행·재정 인 지원의 문제는 선정이 되지 않는 기 은 참여가 어렵기 때문

에 부모들은 각 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수업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이러한 차 과정을 알 수 있는 행정기 에서의 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이수경(2010)의 연구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신청

하는 기 인 동사무소에서 바우처 서비스의 업무처리 신청 차에 한 만족도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다.

재정 인 부분에서의 경우는 치료지원이 되어 지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자기부

담 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윤새나(2011)의 연구에서 치료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이 3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본 연구자의 결과에서도 소득

수 과는 상 없이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난 것으로 보았을 때 치료지원을 받는 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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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치료지원을 제공하는 기 의 확 에 한 문제이다. 재 각 구에 지정된

2곳에서 는 컨소시엄을 포함하여도 그리 많지 않은 치료지원 기 의 수를 본다

면 좀더 확 되어 많은 장애아동들이 근 한 거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함미나(2010)의 연구에서도 바우처 기 의 수를 늘려 다양한 치

료기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 높다.

넷째,진단 평가에 의한 확실한 근거를 부모에게 달하고 그 평가에 해서 우

선순 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기 사정에 의한 아동을 로

그램에 배치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그리고 아동이 기 을 이동하게 되는 경우

다른 기 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같은 역을 복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다른 역에서 아동의 수행 정도나 이해의 정도를 악하는 데는 반드시 필

요하기 때문이다. 리 목 으로 부모의 요구에 의해 이끌리는 기 이 되기보다는

아동의 재활을 심으로 그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 역의 확립은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한다.부모들은 아동에 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 부분에서

때론 부모가 아동에 한 이해의 부분과 치료실에서 보여 지는 아동의 수행 수

은 다를 경우가 많다.이런 경우 부모 교육․상담은 치료기 이 이행하여야 할 과

제라고 생각한다.부모들의 정보 공유가 때로는 아동에게 맞지 않는 로그램의 합

류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한 결과가 아동에게 효과 이지 못하며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비용을 추가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막기 해 공인된 기 에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그 무엇

보다 요하다고 생각한다.아동에 한 체계 인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

에 의한 아동의 우선순 에 따라 치료 역이 선택되어져서 수업이 진행된다면 지

보다 훨씬 효과 인 치료지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다섯째,치료 역의 문제로는 재 실시하는 치료 역 이외의 야외에서 이루어지

는 로그램,체험활동 로그램,등 치료 인 근보다는 학교 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로그램의 경우도 부모들은 치료지원의 의미에 목하기를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재 진행하고 있는 로그램들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

가 있다.부모들이 바우처를 들고 각 기 치료실을 내원하면 평가를 실시하고 자

체 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료 역으로 아동은 배치되어 수업이 이루어진다.때때로

아동에게 맞는 치료 역의 치료사와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나 기 의 여러 사정으

로 우선순 에서 벗어난 치료 역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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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치료 역이 더욱 다양화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 무분별한 치료 역의

생성이라고 생각한다.부모가 선택한 치료 역이 진정 아동에게 합한 치료 역인

가의 성을 검증 받을 수도 없으며 그 치료 역으로 아동의 발달 정도를 악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이를 해서는 아동과 치료 역의 성에 한 별

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사설 치료실의 무분별한 생성의 문제보다는 치료 역의

무분별한 생성이 오히려 치료지원이 갖는 원래의 목 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

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곱째,방과 후 특기 성과 련한 교육기 연계에 해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

동들이 배우는 일반 인 특기 성과 련한 교육기 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교

육기 장의 마인드나 담당 교사의 장애아동에 한 이해의 부족과 경 상 별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등의 여러 요인으로 장애아동이 일반 체능 교육기 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런 을 개선한다면 많은 장애아동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방과 후 특기 성

과 련해서 학교와 각 교육기 이 인 라가 갖추어진다면 치료지원의 의미가 아

닌 음악이나 미술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수 있고 치료지원에

서 제공하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와도 구별이 될 것이다.

여덟째,특수교육 상자 수가 82,665명인데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27,671

명이다.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수는 37,000명이라면 모

든 특수교육 상자가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아동들이 이러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 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모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편부나 편모,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장애아동

의 경우 아동을 데리고 기 에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

을 알면서도 쉽게 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을 해소하기 해 보건

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방문형 치료서비스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효

과성을 비교했을 때 기 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와 기자제를 이용하여 수업을 활용

하는 부분에서 분명 차이는 있다.이러한 을 보완하기 해 학교 내에서 치료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함미나(2010)의 연구에서도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치료사를 통한 학교 안에

서 치료지원을 희망하고 있고,학교는 학생의 개별화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므로 지역사회의 치료 인 라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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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원칙을 제시한 김주 의 연구와 같다.

4)특수교육 상자의 치료지원에 한 부모인식

설문조사에 의한 치료지원에 한 인식과 로그램 내용,시행과정 그리고 개선

방안에 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치료지원에 한 학부모의 인식수 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고졸이 졸

보다,10세 미만보다 10세 이상이,치료지원 추가비용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높다.치료지원의 만족 수 으로는 고졸이 졸보다,치료지원 추가비

용이 10만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정 으로 나타났다.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은

30 가 40 보다,고졸이 졸보다,추가비용에 해서 10만원 미만이 정 으로

나타났다.즉 인식,만족,내용 부분에서 고졸이 졸보다 더 치료지원에 해서

정 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비용에서 10만원 미만의 경우 더 정 으로 나타났다.

경제 인 부담이 어들수록 치료지원에 해 정 인 것을 알 수 있다.치료지원

의 인식과 만족도,내용간의 상 계를 알아본 결과 치료지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료지원 인식도 높으며,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치료지원

만족도도 높다.

둘째,치료지원 인식의 결과에서는 치료지원의 목 과 상에 해서는 이해하고

있다가 가장 높고 집행방법과 산,신청과정에 한 인식은 보통이다.제공기

선택에 해서는 인식은 높고,치료 역에 해서는 보통이다가 높다.이는 부모들

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의 치료지원에 한 이해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장애를 가진 부모라면 구라도 치료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다.

셋째,치료지원 내용에 있어서 서비스 비와 기 평가,계획,과정,평가에

한 인식과 치료지원의 내용에 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즉,부모가 치료

역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수업이 이루어지기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의 치료지원 정책의 합리 이고 한 수립에 해서는 보통으로 인식하고

치료지원 련 정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이는 아직 많은 부모들이 치료지

원과 련한 더 많은 정책이 나와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지원을 더욱 많이

시행하 으면 하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시행과정에서 개별화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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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한 인식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다가 높았지만 개별화지원 의 실태에

해서는 지원 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이는 법 으로는 구성이 되어야 함을 원

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 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그리고 정책 수립의

주체는 장애아동부모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교육비지원의 부족에

한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 하고 부모들은 치료지원에 한 경제 인 지

원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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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1.결 론

본 연구는 특수교육 상자의 부모를 상으로 치료지원에 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 다.연구의 결과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치료지원의 제도 정책구조에서는 치료지원의 이해와 련하여 부모들

이 느끼는 치료지원의 인식은 경제 인 지원이 되어 좋고 치료지원이 장애학생들

이 가진 장애의 경감이나 기능향상,행동 발달을 한 정보제공보다는 실질 인 경

제 부담을 경감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그러나 재 지원되는 정책효과

로 얼마간에 경제 도움이 된다는 으로 이해하고 있다.치료지원의 정책의 주체

에 해서는 장애당사자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부분이고,힘이 있는 국가

기 이 주체가 되어 법 ·제도 으로 강압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

다.그리고 장애아동이 심이 되어 아동을 한 국가와 부모와 련단체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합리 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개별화교육계획에

한 학부모의 인식에 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개별화교육계획에 해서 잘 모르

고 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알고 있는 부모들은 개별화교육계획에 한 인식에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부정 인 반응이다.개별화지원

의 조와 필요성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 의 구성이라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많

은 부모님들은 개별화교육계획에 한 인식도 부족하고 개별화교육지원 의 구성

자체에 한 이해수 도 다소 낮은 수 이다.이는 치료지원 상자 연령이 낮은 부

모들이 조사에 많이 응답한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치료지원 시행과정과 방법 내용에 해서는 차상 만족도와 교육비

만족도,실시장소에 한 만족도,제공기 ,운 시간과 횟수, 로그램의 질과 다

양화에 한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다.

치료지원 차상의 만족도는 부모들은 제공기 을 행정기 에 알아보기보다는

주 의 다른 부모에게서 정보를 얻거나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비 지원의 만족도는 재 시행하고 있는 치료지원에 해서 부모들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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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좋아져서 만족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과 재

치료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지출되는 자기부담 을 실 수 으로 맞추어져 추가

부담 교육비가 지출되지 않았으면 한다.제공기 에 해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각 구에서 선정된 2곳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 2곳 에

서 컨소시엄을 함께 수행하는 기 을 포함하면 그 수가 조 더 늘어나기는 하지

만 기 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 으로 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치료지원

운 시간과 횟수에 한 만족도는 아이들이 집 시간이 짧기 때문에 40분 수업에

해서는 만족을 하는 부분이지만 제공 횟수에 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부족하다

고 인식하고 있다.치료지원 로그램 질과 다양화에 한 만족도는 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 역은 재활과 련한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치료 역이상의 분야에서 교육 지원이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치

료지원 담당 치료사의 문성은 치료사의 문성과 질에 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장애아동에 한 바른 이해와 그 아동에 맞는 교육

재의 요성을 언 한다.치료지원 시행과정에 있어서 기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아동이 치료사와 맞지 않는다면 기 을 옮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

문에 로그램의 내용에 한 만족도는 높다.만족도에 해서는 실시장소에 한

만족에는 보통이고,제공기 과 운 시간에 해서는 보통수 이며, 로그램의 질

에 한 만족도는 높다. 재 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 에 한 평가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

셋째,치료지원의 문제 과 개선방안에서 문제 으로는 참여기 에 선정이 되지

않는 기 은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은 각 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수업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들은 이러한 차 과정을

알 수 있는 행정기 에서의 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치료지원

을 제공하는 기 의 확 에 한 문제이다.부모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치료지원으로 주1회의 교육을 기 에서 받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2만원부터

16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주 2회의 교육 재를 받게 되는데 그 이외의 부족부

분에 해서는 자기부담 을 내고 있다.치료지원이 되어 지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자기부담 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운 상 문제는 제공 횟수와 제공기 의

확 되어야 하며,치료지원의 다양화와 자기 부담 의 완화를 원하고 있다.그리고

행정기 의 홍보가 부족한 실정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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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치료지원에 한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수 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치료

지원에 한 인식이 더 높고 고졸이 졸보다 인식이 더 높으며 10세 미만보다 10

세 이상 부모가 치료지원에 한 이식이 더 높다.치료지원 추가비용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높다.치료지원의 만족 수 으로는 고졸이 졸보다

만족도가 높고 추가비용이 10만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정 으로 인식한다.

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은 30 가 40 보다 치료지원에 한 내용에 한 인식이

높고 고졸이 치료지원 내용에 한 인식이 더 높다.추가비용에 해서 10만원 미

만이 정 으로 인식한다.치료지원의 인식과 만족도,내용간의 상 계를 알아

본 결과 치료지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치료지원 인식도 높으며,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치료지원 만족도도 높다.

치료지원의 인식에 한 결과에는 치료지원에 한 학부모의 인식에서 치료지원

의 목 과 상에 해서는 체 으로 이해하고 있다.집행방법과 산,신청과정

과 제공기 선택,치료 역에 해서는 인식수 이 보통이다.

치료지원 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서비스 비와 기 평가,계획,과정,평가에

한 인식이 비교 높고,치료지원의 내용에 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치료지원 시행과정 내용에서 정부 치료지원 정책의 합리 이고 한 수립

에 해서는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고 치료지원 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

장 높다.개별화교육계획에 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개별화지원 의 실태

에 해서는 지원 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그리고 교육비지원이 매우 부족하

며 정책 수립의 주체는 장애아동부모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치료

지원의 개발방향은 아동의 재활 심이 가장 높고 치료지원의 의견편성은 학부모

가 가장 높다.그리고 치료지원 횟수는 주 3회가 가장 많으며 치료사와 련한 문

제 으로는 치료사의 문성이 가장 높고,치료지원의 내용편성은 언어치료가 가장

많으며,치료지원의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지원의 확 를 요구하고 있다.치료지원

의 제공기 의 선택기 은 치료사의 자격이나 공을 요시 한다.

치료지원의 개선방안에서 치료지원의 문제 은 치료비용의 경제 부담,치료

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을 가장 많이 지 한다.개선방안의 1순 로 복잡한 차와

행정지침의 부족을 지 하고,2순 로는 서비스 로그램 선택의 폭이 좁으며,3순

로는 치료나 교육이 유 기 과 력이 부족함을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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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언

이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다 후속 연구

를 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의 조사 상은 주 역시에서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상

자의 부모를 상으로 하 기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국 인

범 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보다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에서는

인식에 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치료지원이 많은 산이 소모되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측되는 상황에서

치료지원이 더욱 효과 으로 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에서의 계

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치료지원에 한 정확한 요구 악을 해서 실정에 맞는 연구도구가 나와

야 할 것이다.

넷째,치료지원에 한 부모 요구에 따른 개선방향에 한 지원 책이 더욱 강

구 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특수교육 상자 부모들이 요구하는 치료유형이 무엇인지를 악하고 치

료지원을 효과 으로 운 하기 한 치료 로그램 마련과 이에 한 구체 이고

다양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치료지원을 담당하는 치료사의 자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 을 악하고

문 인 인력수 을 한 방안이 무엇인지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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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상학생에 한 치료지원

인식에 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는 조선 학교 학원에서 지 장애를 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

생입니다.

먼 치료지원을 받고 계신 특수교육 상학생 부모님의 노고에 경의

를 표합니다.본 질문지는 주지역의 치료지원 운 과 련한 학부

모님의 인식을 조사하여 치료지원의 문제 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한 것입니다.

질문 내용의 응답에 해서는 비 이 보장됩니다.따라서 학부모님

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바쁘신 시간을 내어 이 게 질문에 응해 주심을 진심

으로 감사드리며,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7월

조선 학교 일반 학원

지 장애 박사과정 강경희

지도 교수 김 남 순 드림

♧면담조사에 한 의문사항이나 의견은 E-mail:kang0619@hanmail.net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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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료지원에 한 제도 정책구조

1-1치료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개념,목 )

1-2개별화교육계획에 한 이해정도는 어떠하십니까?

1-3개별화교육지원 간의 련 문가들과의 조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1-4치료지원과 련한 정책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치료지원에 한 정책 수립의 주체는 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치료지원의 상,범 , 역에 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2.치료지원에 한 시행과정 내용

2-1치료지원의 로그램 질과 상담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2치료지원에 한 로그램 내용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치료지원의 제공기 의 선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4치료지원의 제공기 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2-5치료지원의 운 시간과 횟수에 해서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치료지원에 한 문제 과 개선방안

3-1치료지원의 문제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2치료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3치료지원의 활성화를 해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2〕

치료지원에 한 인식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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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특수교육 상학생의 치료지원에 한

부모 인식에 한 연구

-연구자 :강 경 희(조선 학교 학원 지 장애 공)

본 연구의 목 은 특수교육 상학생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과 보건

복지가족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상학생 부모님의 치료지원에 한 인식에 해 연구하여 치료지원의 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지 까지 치료지원을 받는 과정에서의 인식에 한 질

문을 할 것이며 각 면담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60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면담 내용은 녹취되며,녹취된 내용은 본 연구의 목 이외

에는 사용하지 않고 나 에 익명으로 인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하

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면담에 자의로 응하고 면담 내용을 테이 로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

을 허락합니다.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알고 있으며 이 연구에 한 모든 궁

한 에 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해 설명을 들었습니

다. 한 연구자로부터 본인의 익명을 보장하고 연구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2011년 월 일

참 여 자 :

연 구 자 :강 경 희

〔부록 3〕

연구 참여 동의서



-151-

특수교육 상학생에 한 치료지원 운 에

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는 조선 학교 학원에서 지 장애를 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먼 치료지원을 받고 계신 특수교육 상학생 부모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질문지는 주지역의 치료지원 운 과 련한 장 실태 학부모님의 의견과

요구를 알기 한 것입니다.설문 내용의 응답에 해서는 비 이 보장됩니다.따라

서 학부모님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이 게 설문에 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8월

조선 학교 일반 학원

지 장애 박사과정 강경희

지도 교수 김 남 순 드림

♧설문조사에 한 의문 사항이나 의견은 E-mail:kang0619@hanmail.net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아동)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① 30 ② 40 이상

학 력 ① 고졸이하 ② 졸이상

장애 여부
①지 장애 ②시각장애 ③언어장애 ④청각장애

⑤뇌병변장애 ⑥지체장애 ⑦발달장애 ⑧기타 ⑨ 복

〔부록 4〕

■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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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가족 모든

소득 포함)

①월200만원미만 ②월200만원이상

아동의

연령
① 10세 미만 ② 10세 이상

치료지원

산지원
①교육과학기술부 ②보건복지부 ③ 2가지 모두 지원

치료지원 이용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이상~2년 미만 ③ 2년이상

치료지원이외로 추가

지출 비용

①10만원미만 ②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

③30만원이상

항 목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이다

그

지않

다

그

지

않다

① 치료지원의 목 에 해 이해하고 있다. 5 4 3 2 1

② 치료지원의 집행 방법에 해 알고 있다. 5 4 3 2 1

③ 치료지원의 상에 해 알고 있다. 5 4 3 2 1

④ 치료지원의 산에 해 알고 있다. 5 4 3 2 1

⑤ 치료지원의 지원 신청과정에 해 알고 있다. 5 4 3 2 1

⑥ 치료지원의 제공기 선택에 해 자유롭다. 5 4 3 2 1

⑦ 치료지원의 치료 역에 해 알고 있다. 5 4 3 2 1

⑧ 치료지원의 실시 장소에 해 만족한다. 5 4 3 2 1

⑨ 치료지원의 제공기 에 해 만족한다. 5 4 3 2 1

⑩ 치료지원의 운 시간에 해 만족한다. 5 4 3 2 1

⑪ 로그램의 질에 해서는 만족한다. 5 4 3 2 1

■ 치료지원 인식

치료지원의 인식에 한 항목입니다.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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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지원 로그램 내용

1.치료지원의 내용에 한 항목입니다.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구분 내용 5 4 3 2 1

서비

스

비

세부 인 로그램과 서비스 시간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5 4 3 2 1

이용자에게 치료사에 한 설명과 치료 로그램에 해

소개한다.
5 4 3 2 1

기

평가

평가의 환경은 이용자가 집 할 수 있고,안정된 환경에

서 실시한다.
5 4 3 2 1

이용자의 심,흥미활동,필요와 요구에 해 함께 이야

기하고 같이 우선순 를 결정한다.
5 4 3 2 1

계획

치료목표를 세울 때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반 한다. 5 4 3 2 1

치료계획을 세우기 이용자가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

도록 평가 내용이나 련정보에 해 충분히 설명한다
5 4 3 2 1

과정 이용자의 심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치료를 제공한다 5 4 3 2 1

평가

치료서비스를 정기 으로 평가하여 치료의 효과성과 변

화정도를 반 해서 치료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한

다.

5 4 3 2 1

평가결과,평가계획서의 내용은 이용자(보호자)가 확인하

고 있으며 이의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

한다

5 4 3 2 1

■ 치료지원 시행과정

다음은 치료지원의 시행과정에 한 항목입니다.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

다.

1-1.정부의 치료지원에 한 계획 수립이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 지 않다.② 그 지 않다.③ 보통이다.

④ 그 다 ⑤ 매우 그 다

1-2.장애아동 교육 치료지원 련 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족하지 않다.② 부족하지 않다.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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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치료지원의 교육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족하지 않다.② 부족하지 않다.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1-4치료지원의 차상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 지 않다.② 그 지 않다.③ 보통이다.

④ 그 다 ⑤ 매우 그 다

2.다음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별화 교육계획에 치료지원 련 내용입니다.

2-1.개별화교육계획(IEP)에 한 개념 이해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잘 이해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③ 그 그 다.

④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⑤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2-2.개별화교육지원 실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능을 하지 않음 ② 간혹 기능함 ③ 실제 기능함

④ 구성되어 있지 않음 ⑤ 개별화교육운 원회가 무엇인지 모름

2-3.개별화교육지원 간의 련 문가들과의 조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이루어지지 않음 ② 간혹 조 ③ 잘 이루어짐 ④ 기타

3.치료지원에 한 정책 수립의 주체가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 료 ② 교육부 계자 ③ 장애아동부모단체 ④ 특수교사

4.치료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의 재활 심 ② 학부모의 경제 부담 경감 ③ 부모교육 강화

④ 치료지원의 로그램이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 ⑤ 기타

5.치료지원 내용은 어느 분야에 을 두고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십니까?(3가지를 고르시오)

① 언어치료( )② 심리치료( )③ 행동치료( ) ④ 학습치료( )⑤ 음악치료( )

⑥ 미술치료( )⑦ 작업치료( )⑧ 물리치료( ) ⑨ 일상생활훈련( )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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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치료지원은 구의 의견을 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학부모님 ② 특수교사 ③ 치료사 ④ 기타

7.치료지원은 1주에 몇 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십니까?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8.치료지원을 담당하는 치료사와 련된 가장 큰 문제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담의 부족 ② 치료사의 문성 ③ 재 방법 ④ 치료시간 ⑤ 주변 환경 ⑥ 기타

9.치료지원의 활성화를 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3가지만 고

르시오)

① 정부의 재정지원 확 ( ) ② 문 치료사의 확보 ( )

③ 새로운 로그램의 개발 실시 ( )④ 센터 내 편의시설의 확충 ( )

⑤ 치료지원 제공 기 확 ( ) ⑥ 기타 ( )

10.치료기 을 선택할 때 가장 요했던 선택기 은 무엇입니까?(3가지만 고르시오.)

① 거리 ( )② 시설 ( )③ 치료사의 자격이나 공( )④ 교육비( )

⑤ 교육 로그램 ( )⑥ 차량운행여부 ( )⑦ 주변의 평 ( )

⑧ 교사가 집으로 방문 ( )⑨ 기타 ( )

■ 치료지원 개선방안

1.치료지원의 문제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체크 가능)

치료 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치료비용의 경제 부담

담당 치료사의 문성 자질 부족

부모교육 로그램의 부족

시설 기자재의 미흡

편의시설 부족

신청 차의 복잡함

치료지원 기 선택의 자율성

치료지원의 법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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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의 서비스 차의 간편성

기타( )

2.치료지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부터 1-8까지 차례 로 등 를 매기시오.

① 복잡한 차와 행정지침 부족( )

② 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

③ 로그램에 한 부모 상담의 부족( )

④ 서비스 로그램 선택의 폭이 좁다.( )

⑤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열악하다.( )

⑥ 치료나 교육이 유 기 과 력의 부족 ( )

⑦ 서비스 제공 시간이 부족하다.( )

⑧ 치료 바우처 이용료가 하지 않다.( )

3.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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